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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회계의 특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하 “법인 및 시설”이라 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

른 비영리기관과 마찬가지이지만,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운영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정부, 기업, 

개인들의 보조나 기부, 기증에 의해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학교 등과 같은 다른 비

영리기관에 비해 비영리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

이러한 법인 및 시설의 공공적 성격과 자원조달의 방식은 수탁책임의 이행을 강조하게 된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을 경우, 이는 국민의 납세에 의한 재원이므로 관련 법규에 의한 수탁자

원의 관리와 책임의 이행에 관한 보고(영리기업의 재무제표보다는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결산보

고서)가 중시되며, 대외적인 공개의무가 강조된다.

2. 사회복지 회계기준의 필요성

법인 및 시설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회계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 기업, 개인 등의 

자원 제공자들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수탁책임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데, 이는 적정한 

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1) 영리기업의 회계기준

기업은 회계처리 및 보고를 할 때 당해 재무제표의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 타당하다고 

널리 인정되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및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준

이 되는 것을 회계기준 또는 회계원칙이라고 부른다.

회계기준 중에서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고 다수인의 지지를 받는 회계이론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

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라 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계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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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회계기준서’를 들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회계기준

법인 및 시설 등 비영리법인·기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1983년 5월 21일에 개정된 「사회

복지사업법」 제12조제2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별도의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1988년 

2월 8일 보건사회부령 제813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

라 함)이 제정됨으로써 재무회계와 관련한 총칙, 예산·결산, 회계, 후원금 관리, 감사 등의 세부 사항

을 마련하게 되었다. ‘재무회계규칙’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최근 2023년 1월 1일에 개정·시행

되었다.

이에 모든 법인 및 시설에서는 ‘재무회계규칙’ 제44조를 근거로 재무회계의 세부 사항에 대해 「사회복

지법인·시설 관리안내」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무회계규칙’ 이외에도 관련 법률이나 규

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

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과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리안내」 이외의 별도 회계기준

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7년 11월 제정, 2018년 1월 1일 시행된 『공익법인 회계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2017-35호)에 따라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부과의 목적과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복식부기를 전제로 하는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여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회계기준을 마련하

게 되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최근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 단체 등이 적용하는 단식부

기 체계를 복식부기 체계로 전환하려는 시책에 부합하고, 예산 및 재정의 투명성 및 비교 가능성을 제

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이 갖는 단식부기 제도의 결산체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 및 시설의 회계 관련 사무는 ‘재무회계규칙’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해당 규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해

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별 재무회계규칙 또는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별 물품관리 조

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준용하여 회계처리 하여

야 한다(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해당 법률명을 검색하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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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회계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

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

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같은 법 제

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의 법적 근거

1)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4조, 제45조

1.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

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등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

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 관련 법령 중 「사회복지사업법」이 갖는 의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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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 ‘재무회계규칙’의 목적

‘재무회계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후원금 관리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

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법인 및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무회계규칙’의 세부 사항에 대한 규정

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재무회계규칙’ 제44조에 근거)

제4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해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법인 및 시설이 ‘재무
회계규칙’의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회계 관련 종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령 및 지침들

1.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8.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9.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0. 「지방자치단체별 재무회계규칙 또는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11. 「지방자치단체별 물품관리 조례」

1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

13. 『연도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발행)』

14. 『연도별 사업안내(아동, 장애인, 노인 등 분야별로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 등 해당 부처에서 발행)』

15. 『공익법인 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16. 보조금 및 후원금 주체가 정한 각종 회계 지침(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기준, 공동모금회 배분사업 기준 등)

17.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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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법이 정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법인의 납세 협력 의무

1.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2.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4.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6.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7.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 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제출 의무 [「법인세법」 제112조의2]

9.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 제출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법인세법」제120조의3, 제12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2]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에 대한 책임(「사회복지사업법」)

1)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근거)

① 기본재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②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

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

기차입하려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③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2항)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제2호, 제5호, 제7호 근거)

①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

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

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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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감독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의 보고를 한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

(3) 양벌규정(「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근거)

① 제53조, 제54조,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

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2) 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에 의한 재산취득보고 : 매수·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

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매년 주무관청에 재산취득보고(과태료 

100만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에 의한 시설의 서류비치(과태료 50만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

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②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함)

③ 사회복지시설신고증

④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⑤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⑥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⑦ 후원금품대장

⑧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⑨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3)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한 자(과태료 300만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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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의2에 따라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의 행정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위반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

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1) 행정처분 중 회계와 관련된 위반행위(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위반행위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상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40조제1항 

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제40조제1항 

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다.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

생된 때

제40조제1항

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라. 정당한 이유없이 회계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했을 때

제40조제1항

제8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4) 가산세 부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세법에서 정한 공익법인의 납세 협력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의 가산

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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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회계운영의 기본 원칙(‘재무회계규칙’ 제2조)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2.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1조 및 제4호(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호)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법인은 이 기준에 따라 회

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다른 법령과의 관계(‘재무회계규칙’ 제2조의2)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회계연도 및 소속 구분(‘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4조)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국가재정법」 제2조 근거). 다만, 「영유아보육

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

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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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납기한(‘재무회계규칙’ 제5조)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6. 회계의 구분(‘재무회계규칙’ 제6조)

1) 법인회계 :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2) 시설회계 :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3) 수익사업회계 :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4)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7.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재무회계규칙’제6조의2)

1)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

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

2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과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

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

무ㆍ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

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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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세출의 정의(‘재무회계규칙’ 제7조)

1회계연도➀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되는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복지재단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
사업 지원금, 각종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후원금, 불용품매각대금, 예금이자, 카드 포인트 수입 등의 잡수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입되어야 하고, 편입된 수입은 각각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출되어야 한다.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수입과 지출 : 실제 금액이 회계상 처리되는 것

② 세입과 세출 : 계획에 따라 실제 수입과 지출이 예산상 처리되는 것

   → 결산 : 계획에 따라 세입과 세출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것

      ※ 예산편성 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합계는 일치해야 한다.

2. 일반 원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하 “법인 및 시설”이라 함)의 예산은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기 때

문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여야 한다.

➀ 통상적으로 정부의 회계연도인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을 1기(期)로 설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다만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학교와 같이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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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총계주의(‘재무회계규칙’ 제8조)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수

입금 직접 사용금지)되어야 하고 편성된 모든 수입은 각각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되게 지출되어야 한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

1. 보조금 집행잔액 및 보조금 이자의 처리 

예산편성 시 반환해야 할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보조금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입예산에서 

‘이월금 - 전년도이월금(00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편성한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및 기타 - 반환

금(보조금 및 이자)’으로 편성하며 차후 주무관청의 ‘반납고지서’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2. 바자회 수익금 세입 처리 부적정

A라는 시설에서 물품바자회를 하면서 1,000,000원의 비용이 지출되었고, 수익금이 3,000,000원 

이어서 행사부스 및 물품비용 1,000,000원을 차감하고 2,000,000원만 후원금수입으로 처리하였

다면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

☞ 이 경우 바자회 수익금 3,000,000원 전액을 후원금 수입으로 처리하고, 1,000,000원은 사용 

시 제경비로, 2,000,000원은 사업비로 지출 처리하여야 한다. 

이처럼 예산총계주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드러나게 해서 시설 내의 모든 재정 전반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전의결의 원칙(‘재무회계규칙’ 제10조)

예산은 회계연도 중 세입·세출의 견적(계획)이므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

(개인신고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을 득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예산공개의 원칙(‘재무회계규칙’ 제10조)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통한 참여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산을 공

개하여야 한다.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재무회계규칙’ 제15조)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예산은 법인 및 시설의 재정운영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예산에서 정해진 목적을 벗어나 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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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외로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제도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로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관, 항, 목은 그 편성된 예산액의 범위 안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편성목의 잔액이 1,000천원인데 1,200천원을 지출하지 못하는 원리로 

이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목 전용, 추가경정,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지

출하여야 한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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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豫算)”이란 말 그대로 미리 작성되는 사업과 회계계획이다.

즉 예산은 법인 및 시설의 1회계연도의 세입 및 세출 내역을 예측하여 미리 약속되어 있는 항목별➁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은 ‘편성 – 의결 - 집행 - 결산’에 이

르는 순환과정을 거치게 되며, 자원조달계획과 자원통제의 역할을 한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세입예산은 수입의 예상치이므로 수입액이 초과하거나 미달될 수 있다. 

세출예산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비비 또는 예산의 

전용은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가능하다.

1. 예산의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1) 본예산(‘재무회계규칙’ 제10조)

법인 및 시설에서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및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법정기일(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다만, 개인

신고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로 예산이 확정된다).

2) 준예산(‘재무회계규칙’ 제12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

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단,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TIP

➁ 법인 및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1 ~ 별표 10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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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의 보수

- 법인 및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예: 공공요금, 임대료, 급식비 등)

-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예: 사회보험료 등)

3) 추가경정예산(‘재무회계규칙’ 제13조)

추가경정예산이란 추가예산➂과 경정예산➃을 통칭하여 사용하며 보통의 경우 추가예산 작성의 필요성

과 경정예산 작성의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양자를 합하여 편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산의 변경’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보통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이후 인건비, 운영비 지원 기준의 변경이나 전년도이월금의 확정 

또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이 발생하면 편성하게 된다. 

2. 예산의 편성

1) 예산의 편성지침(‘재무회계규칙’ 제9조)

(1) 예산편성지침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2개

월 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각각의 시설의 장에게 통보한다.

예산편성지침 예시

➂ 이미 성립한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증액하는 경우에 편성되며 전체 예산규모에 변동이 일어난다.

➃ 새로 세입의 추가없이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비목 간의 예산조정 등을 통해 예산과목 상호간 예산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다.

20**년도 예산은 다음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한다.
1. 세입예산은 사업계획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 근거하되, 당해연도 예산총액 대비 3% 범위 내에서 증액한다.

2. 지출금액은 3% 범위 내에서 증액한다. 단 간접비 지출을 억제하도록 하고, 이용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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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편성을 위한 내부계획수립  

예산편성지침을 통보받은 법인 및 시설의 담당자는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위하여 실행계획을 기안하

여 내부결재를 받아둔다. 주관부서 또는 예산편성 담당자는 늦어도 사업개시 2개월 전인 10월 중에 내

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내부계획수립 예시

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상 조치토록 한다.

3. 기존사업 중 기대효과가 예상되지 아니한 사업은 과감히 종결한다.

4. 신규사업은 사회조사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5. 20**. *. **.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 필요한 사항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년도 예산편성 계획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따라 20**년도 예산편성을 아래

와 같이 준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20** 년도 예산의 적절한 편성을 위해 예산에 관련한 자료의 분석, 수집, 사업계획 등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복지서비

스의 질적 향상과 시설 운영의 내실과 발전을 기하고자 함

2. 부서(담당자)별 준비 내용

  가. 주관부서(또는 예산편성담당자): 

    1) 재정 상태 검토(현재의 세입 재원과 예상 신규 세입 재원 검토)

    2) 각 부서로부터 접수된 예산요구서 취합 정리

    3) 시설의 전체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정리

  나. 사업부서(또는 사업담당자):

    1) 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 준비(세입·세출 예산내역서)

  다. 관리부서 (관리담당자):

    1)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예비비 책정

소규모시설의 경우 예산편성담당자가 주관부서 및 관리부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가 적지 않으므로 관리운영과 사업수행에 모두 능통함이 요구된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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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내시➄와 확정 내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의 규모와 기준으로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을 우선 편성하게 하고 확정된 예산을 통보(확정 내시라 함) 받은 후 예산 규모와 기준을 조정하여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확정 통보가 늦어지는 경우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예산을 의결(확정)

하고 다음 연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예산의 편성 요령

(1) 일반사항

①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② 법인전입금, 후원금, 공모사업 지원금 등 시설 자체의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③ 법인과 시설 회계의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수입 및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④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예산 규모는 전년도 또는 과거 몇 년간의 실적을 검토한 후에 다음 해 물가 상승률을 추가로 고려하

여 추정하되, 과거 실적과는 상관없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편성할 수도 있다.

⑥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편성한다. 통상 정부 또는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 

계상 신청 지침을 참조하여 예산편성지침을 정하되, 지자체의 특별한 지침이 없으면 소속 법인의 

3. 추진일정

제목 기간 관계부서(담당자) 비고

준비 및 협조통보 10. 5. 부서 또는 담당자

예산편성 설명 및 협의 10. 10. 부서장 및 담당
법인과 예산편성 방침

및 내용협의

예산요구서 총괄정리 11. 12. 주관부서 예산편성 담당자

예산요구서 제출 11. 20. 관리부서(담당자)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내역

예산사정 11. 25. 시설의 장. 부서장 예산요구서 검토

예산수정 11. 30. 관리부서

붙임: 1. 예산요구서
        2. 사업계획서
        3. 세입·세출 예산내역서 서식.  끝.

➄ 예산편성 작업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몇 개월 전부터 시작되지만, 지자체의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을 통
보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보조금의 예상 규모, 단가 기준 등을 통보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가내시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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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지침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2) 세입관련 사항

① 세입예산은 재원별, 성질별로 관·항·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주요 세입 재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각종 공모사업 지원금, 이용료 수

입, 불용재산 매각수입, 각종 잡수입(예금이자) 등으로서 모든 수입을 누락 없이 편성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수입은 각 보조 사업별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수입 세입계정 처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수입(04-41) 처리 시 세입예산과목구분을 교부기관으로 할 것인지 자금원천

별로 구분할 것인지 여부

☞ 보조금의 수입처리 시 세입예산과목구분은 교부기관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단순히 보조금을 교부받은 입장에서는 보조금의 자금원천(국비, 시비, 구군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함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5862, 2014. 10. 15.)

(3) 세출관련 사항

① 세출예산은 경비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항·목으로 구분 편성한다. 특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경비들을 추가경정예산을 전제로 누락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② 일반적으로 세출예산은 사무비(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전출금, 과년

도지출,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서 누락된 과목이 없는지 확인한다.

③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 증가를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삭감 조정하

며, 사업추진 및 시설 운영에 직접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한다.

④ 정부, 지자체, 법인, 시설의 역점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지출

예산을 편성한다.

⑤ 운영목적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통·폐합이 필요한 유사사업이 있는지 점검한다.

⑥ 지출단가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침이 있는 경우(가령, 인건비)에는 이를 적용시킨다. 보조금 

이외에 시설이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인건비성 경비는 법인전입금 등 시설의 자부담 항목에 편성한 

후 집행함으로써 보조금과 자부담금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⑦ 지출단가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경우, 조달청 가격 또는 한국물가정보에서 발행하는 월간 종합물가정

보지를 참조하거나, 시장 조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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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의 운영비는 전년도 실적을 

분석하여 낭비요인 제거 등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각종 사업단가

의 인상을 통제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유도한다.

⑨ 예산편성부터 집행 단계까지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해야 한다.

예산편성 시 세출목 편성 주의사항

● ‘재무회계규칙’ [별표 2, 4, 6] 세출예산과목구분표 상 “인건비(항) - 기타후생경비(목)”은 ‘직원의 

건강진단비 및 기타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법인 및 시설 직원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

하여 지급된 현물·서비스(건강검진비, 피복비, 치료비, 급량비 등) 성격으로 봄

● 따라서 명절·생일선물 구입비, 격려 만찬 회식비, 경조사비 등은 소속 직원에게 보탬이 되도록 

시설 명의로 집행하는 ‘경비’를 일반적으로 의미하므로, 그 내역에 따라 “업무추진비(항) - 기관

운영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격려금 등은 그 세부 내역에 따라 “업무추진비(항)-기관운영비

(목)” 또는 “운영비(항)-기타운영비(목)”으로 편성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126 참고

(4)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참조)

① 세입은 1,000원(일천원) 미만을 절사하고, 세출은 1,000원(일천원) 미만이라도 절상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예시> 세입: 1,000,458원 → 1,000천원으로 한다.

          세출: 1,000,458원 → 1,001천원으로 한다.

② 예산의 단위: 세입·세출예산서에 표기하는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은 

‘원’ 단위로 나타낸다.

③ 계량 단위는 미터법을 적용하여 기재한다.

④ 산출기초는 구체적·순서대로 단가(원) × 수량(건, 명, 식 등) × 횟수(월, 시간, 회, 식 등) 순으로 

나타낸다.

⑤ ‘증감액’ 작성 = 당해년도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을 기입하며, 추가경정일 경우 증감은 경정예산

액 - 당초예산액을 기입한다. 

※ 전년도 보다 감액된 경우 증감 칸의 감액 앞에 “△” 또는 “-”표시를 함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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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명세서 예시 (단위: 천원)

과 목
전년도
예산(A)

당해연도
예산(B)

증감
(B-A)

산출기초(단위: 원)

관 항 목

사업비 기본사업비
지역사회
조직사업

2,000  1,300 △700

1. 지역사회복지사업 (800,000)
- 모임진행비 50,000원×  6회=300,000원
- 활동진행비 50,000원×10회=500,000원

2. 주민조직사업 (500,000)
- 교육비      50,000원×  6회=300,000원
- 활동진행비 50,000원×  4회=200,000원

⑥ 일시차입금 : 예산총칙에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반드시 명시한다.

3) 예산 편성 절차

(1)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년도 사업계획서 및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세출 예산

내역서를 작성한다. 사업부서와 관리부서에서는 예산편성부서 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미리 사업비 예

산 규모를 파악하고, 그 범위 내 금액에서 작성한다.

(2) 인건비 및 운영비 산출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내 사용할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을 산출한다. 예산 귀속연

도의 인건비 지급 기준이 확정되었으면 그 기준으로 작성하고 확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의 기준으로 하되 추후 지급기준안이 확정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된다.

(3) 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예비비 책정액은 ‘재무회계규칙’ 개정 전에는 예산총액의 3/100으로 되어있었으나,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

액만 계상하여야 한다.

(4) 예산의 사정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관련 부서장 등이 참여하여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비 산출내역,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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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예비비 등의 예산내역을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사정하고 사정

결과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수정 작성한다.

① 예산편성지침, 사회복지 관련 법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침 및 법인정관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

② 법인 또는 정부, 지자체의 권장사업인지 여부

③ 기존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효과성과 효율성 검토

④ 신규 사업의 경우 그 필요성과 근거 및 기대효과 검토

⑤ 세입 규모 내의 세출인지 여부, 세입 금액 중 이용료 수입 등의 부담금 기준 검토 및 기타 필요사항 검토

(5) 예산안 작성

사정한 예산내역을 예산편성지침과 비교한 후 그에 부합되게 작성한다.

추 진 단 계 추진주체  일 정

◦ 지자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지침을 

법인 및 시설에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회계연도 2개월 전까지

◦ 기초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법인 및 시설

◦ 법인 및 시설의 예산편성지침을 정함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11. 30.까지)

◦ 회계별 예산안 편성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즉시

◦ 시설회계 예산안에 대한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시설의 장  예산안 편성 완료 시

◦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및 확정

   ※ 법인이 아닌 경우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로 확정
법인 이사회 예산안 편성 완료 시

◦ 확정된 예산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회계연도 개시 

5일 전(12. 26.)까지

◦ 법인 및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서를 지자체,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추가경정예산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

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시장·군수·구청장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예산안 제출 후

20일 이내

(20일 이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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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입·세출 예산과목은 ‘재무회계규칙’ 별표 1 ~ 별표 10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세입·세출 예산과목은 사업명(프로그램명)을 예산과목으

로 명시할 수 있다.

② 세입예산 중 전기이월금 ‘목’의 예산액은 당해연도 예산 중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을 명기하며 결산서 

상의 차기 이월금액과는 다를 수 있다. 과년도수입과 반납금 여입액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편입한다.

4)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절차(‘재무회계규칙’ 제13조)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결정절차는 본예산과 같이 예산(안) 편성 -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 이사회 

의결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7일 이내) – 공고(20일 이상)한다.

①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 수입이 현저히 증가, 감소하는 경우(예: 후원금 등)

- 지출이 현저히 증가, 감소하는 경우

- 특정과목의 예산이 현저히 증액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경우

- 새로운 예산과목(신규사업)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② 세입·세출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총괄표도 함께 작성한다. 임직원 보수일람표는 변경이 있는 경우

에만 작성한다.

③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주의할 점은 당초 이사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 항·목에 대해서는 

신설하거나 증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추가경정예산(안) 작성 예시

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1. 관련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  

• 『000원 운영규정』 제00조(추가경정예산) 

 

2. 추경예산 편성사유(개조식으로 기술)  

시설 운영에 대한 내·외적 환경변화와 외부공모사업, 이용료수입 증가 등의 발생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시설운

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세입예산)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00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이용료수입 추계결과를 반영함. 

• (세출예산)은 00보조금 증가분은 사업비에 반영하고 사무비 부족분과 시급한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

득비는 자부담 재원을 활용하여 반영하고 운영비는 지출추계에 따라 과목별 상호조정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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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별 증감내용
(단위 : 천원)

구분 기정예산액 제1회 추경액 증감액

계 931,268 957,908 26,640

00보조금 574,819 588,819 14,000

자부담 356,449 369,089 12,640

4. 추경예산 편성내용

가. 세입예산 추경내용

• (사업수입)은 향후 예측되는 수입을 추계하여 사업수입을 총 12,640천원을 증함.

- 000수입은 이용률 증가로 인하여 12,640천원을 증함.

• (보조금수입)은 기타보조금으로 14,000천원을 증함.

- 대전 00구청 00사업(장애00 000교실) 7,000천원, 대전 00구청 △△△△사업비로 7,000천원을 각각 증함. 

나. 세출예산 추경내용

• (사무비)는 총 5,740천원을 증함. 

- 운영비는 관내여비로 600천원을 증하고 제경비 및 공공요금, 시설보험료 등을 조정하여 총 5,140천원을 증함.  

• (재산조성비)는 총 6,900천원을 증함. 

-  업무환경 및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사무실 파티션 설치비 1,500천원, 00실 노후 창호교체 1,500천원을 증하여 

시설비로 총 3,000천원을 증함.

- 자산취득비는 기 구매완료한 자산구입비를 상호조정하고 구급용침대 구입비 100천원, 개인사물함 구입비 

1,600천원, 구내식당 노후설비 교체비로 2,200천원 등 자산취득비로 총 3,900천원을 증함.

• (사업비)는 총 14,000천원을 증함. 

- 신규 추진된 대전00구청 00사업비(장애00 000교실) 7,000천원을 증함.

- 신규 추진된 대전00구청 신청사업인 0000사업비 7,000천원을 증함.  

추가경정예산(안) 작성 예시

세입 세출

관 항 목
예산액 증감

관 항 목
예산액 증감

당초 1차추경 금액 비율(%) 당초 1차추경 금액 비율(%)

합계 합계

소계 소계

<작성방법>

- 당초 예산액란에는 현재 집행 중인 예산 즉, 추가경정예산을 두 번 했으면 두 번째의 예산액을 기록

- 소계에서 예산의 증감 금액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금액이어야 함

- 합계액의 당초 예산액과 추경예산은 전체 합계액을 기록하고 증감 금액은 소계의 증감 금액과 동일하

게 기록. 또한 증감비율은 증감 금액을 당초 예산으로 나눈 비율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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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명세서 예시 (세입·세출 명세서는 각각 구분하여 작성)

예산관목 기정(당초)
예산액

추경예산액
(예산현액)

증감
산출기초

관 항 목 금액 비율

※‘예시’임을 설명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서식 위 또는 산출기초의 금액 단위를 

표시하지 아니함(복지부 지침 참고)

<작성방법>

- 제안 설명은 예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사업계획은 산출기초에 기재하면 되므로 예산서에 별도 기재는 필요하지 않음

- 기정 예산액 또는 당초 예산액이란 현재의 예산을 말하며 추경예산액 또는 예산현액이란 추경 후의 

최종 예산액을 말함

- 만약 1회 추경인 때는 현재 예산이 기정(당초)예산이며, 3회째 추경인 경우라면 현재 사용 중인 2차 

추경예산을 기정예산이라 하는 것임

예산의 원칙

예산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 편성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해야 하며, 사업

변경 또는 축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 

가령 A시설에서 당초 계획한 00사업예산 20,000천원 중 5,000천원을 집행하고, 15,000천원을 불

용액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적정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당초 예산편성이 없었음에도, 6월 1일 내부결재, 6월 10일 지출원인행위, 6월 20일에 지출한 

후 12월 10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면 이는 회계질서 문란행위로 보아야 한다.

3. 예산의 확정과 공고 

1)  예산의 확정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 편성이 완료되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보고된 세입·

세출예산안을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다음연도 예산으로 확정된다.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확정된 다음연도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는 반드시 관

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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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의 공고

예산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지자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법인 및 시설에서도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한다.

4. 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재무회계규칙’ 제11조)

1) 예산에 첨부할 서류

복식회계 단식회계 소규모시설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추정재무상태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 일람표

(6)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5) 임직원 보수 일람표

 

(6)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2) 세입·세출명세서 

(5) 임직원 보수 일람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 

(6)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단식부기인 경우 (1), (2), (5), (6)만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국가·지자체·법인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거주자 정원이나 일평균 이용자
가 20인 이하인 시설)인 경우 (2), (6)만 첨부할 수 있음〔소규모시설인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 (5), (6)만 첨부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예산에 첨부할 서류 서식➅

‘재무회계규칙’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 따른

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하여야 하는 제1항제5호의 임직원 보수일람표는 별지 제4호의

2 서식에 따른다.

➅ 예산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의 서식은 ‘재무회계규칙’ 말미에 별지 1호 서식부터 제4호의2 서식까지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검색하여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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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총칙

예산 전반에 관한 총괄규정을 두며 차입금의 한도액, 예산의 전용범위, 회계연도 중의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한다.

예산총칙 예시

예 산 총 칙

제1조(예산의 규모) ○○법인(00시설)의 20**년도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000,000천원 이다.

제2조(예산의 내역)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① 세입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수입 000,000천원 2. 과년도수입 0,000천원 

   3. 보조금수입 000,000천원 4. 후원금수입 000천원

   5. 차입금 000천원 6. 전입금 000천원

   7. 이월금 000천원 8. 잡수입 000천원

  ②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무비 00,000천원 2. 재산조성비 0,000천원

   3. 사업비 0,000천원 4. 과년도지출 000천원

   5. 상환금 0,000천원 6. 잡지출 000천원

   7. 예비비 및 기타 0,000천원

제3조(예산의 전용) 예산의 “관”간의 전용 또는 동일 관내 항간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으며, 동일 

항내 목간 전용은 법인의 대표이사나 시설의 장의 방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4조(차입한도액) 20**년 일시차입 한도액은 00,000천원으로 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비비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다.

제6조 기타 회계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변경된 과목으로 승인된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예산총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2) 세입·세출명세서

회계연도 내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을 표시한다.

(3) 추정재무상태표

법인의 재무 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현재(일정시점)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

본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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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정수지계산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는 법인 및 시설의 운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의 수익

과 비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5) 임직원 보수 일람표

순위 직위 성명 본봉
수당 

계 공제액
차감

지급액 
비고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장근로 특별수당 

(6)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예산의 집행

1) 일반예산 집행

예산의 집행이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재정을 충당하고 경비를 지출

하는 활동을 말한다.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예산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 내에서 지출해야 하나 필요

하다면, 미리 예산총칙에 명시된 전용, 세출예산의 이월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세출예산 초과집행 사례

“★★★★복지센터”에서는 2015년 세출항목 00건의 세출예산액이 총 3,500,000원(A)이나 세출결

산액이 총 691,977,380원(B)으로 세출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688,477,380원(C)을 과다 지출하였다.

(단위 : 원)

과 목 세출예산액
(A)

세출결산액
(B)

초과집행액
(C=B-A)관 항 목

합계 3,500,000 691,977,380 688,477,380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3,000,000 319,400,000 316,400,000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500,000 368,627,380 368,127,380

예비비 기타 예비비 기타 반환금 0 3,950,000 3,950,000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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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과목 내역에 따른 집행

모든 예산은 예산과목의 내역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예산과목내역에 따른 집행 예

차량유류비 예산금액이 1,000,000원이라면 1,000,000원 범위 내에서 시설의 업무용 차량을 위한 

유류비를 지출할 수 있다. 예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산금액이 남는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또는, 시

설 내 임직원의 유류대금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만약, 예산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전에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전용을 통한 차량유류비의 예산확보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편성된 예

산액보다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확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예산운영과 지출명령을 부적정하게 처

리할 뿐만 아니라 예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된다.

(2) 법적근거에 따른 집행 

예산집행은 반드시 법적 근거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특히 급여 및 수당에 대한 지급, 사회보험의 사

용자 부담금은 반드시 해당 법규 및 지침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직급수당 등 기타수당은 시설 내부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되, 근거서류 유지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

“재단” 산하 시설에서 보조금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부(父) 또는 모(母)와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구성이 되어있지 않거나, 해당 종사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3명에 대하여 2015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0,000,000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을 준용함

(3) 시설기준에 따른 집행

교육강사료와 각종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은 시설의 실정에 맞게 기준(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방침, 시설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TIP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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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준에 따른 집행의 예시

A시설의 교육강사료 지급 기준에 대하여는 시설 운영규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구분 지급대상 단가(시간당) 비고

특별강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장.차관, 총.학장 등)

기본강사료: 최대350,000원

초과: 200,000원

기본: 1시간 미만

초과: 1시간 초과시  

        시간당 단가

1급강사
특별강사 이외의 자

(대학조교수 이상 등)

기본강사료: 최대250,000원

초과: 120,000원

2급강사
기관, 단체의 부장급

(대학의 강사 등)

기본강사료: 최대150,000원

초과: 80,000원

* 교통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여비로 지급)
* 자체 실정에 맞게 가감이 가능하되, 가감 시 시설의 장의 결재 필요
* 집행시 세금 원천징수

2) 특수한 예산집행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산집행에 탄력성을 부여

하고 사업계획이나 여건변동에 따라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 전용’과 ‘세출예산의 이월’

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1) 예산의 전용(‘재무회계규칙’ 제16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과목 전용조서를 작성하여 관·항·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시설은 제외한다)은 관간의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

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

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ㆍ항ㆍ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

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앞의 절차에 따라 관ㆍ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동일 항내의 목간 전용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승인·지출하고 사후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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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용”은 사업비 집행잔액을 처분➆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

으로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다(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

※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의 경우, 타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주체가 예산 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시설은 이에 따라야 함(전용을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협의할 것)

① 예산전용의 요건

-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야 한다.

- 반드시 예산총칙에 전용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전용하는 과목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② 예산전용의 제한

-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다.

☞ 그러나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 보조금 사업은 보조사업 목적 및 교부조건상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불용액은 전액 반

납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는 전용할 수 없다.

-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전용 예

긴급하게 업무용 난방기의 취득이 필요할 때, 다른 “관”의 예산을 전용하여 취득할 수 있다. 이때 다

른 “관”의 예산이란 예산의 집행 추계 등을 통해 불용 또는 차년도 이월이 예측되는 “관”의 예산을 

활용하는게 건전하다. 

A시설은 (관)사무비와 (관)재산조성비 간의 예산을 전용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내부결재와 시

설운영위원회 보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후 전체 예산의 변동없이 낡

은 난방기를 교체할 수 있었다.

예산과목전용조서
 (단위:천원)

과목 전  용
년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관 항 목

사무비 운영비
공공
요금

11.2 5,000 △3,000 2,000 2,000 0
예산절감

전화요금감액
500*6월

재산
조성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11.2 7,000   3,000 10,000 10,000 0

업무용 
난방기 구입 
1,500*2대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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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의 이월(‘재무회계규칙’ 제17조)

법인 및 시설의 회계는 1년 단위로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의 

경비지출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없다(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만 충실하여 경비 지출행위를 허용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중단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이다. 이러한 세출예산의 이월

제도는 회계 질서 문란 우려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법인 및 시설 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명시이월)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

비(사고이월)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월액 중 명시이

월은 다음 회계연도에 사고이월이 가능하나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하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 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모두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사업비가 집행된다

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같은 이월이면서 이월되는 원인 및 세부 내용은 다르다.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본개념
회계연도 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것이
라는 사실이 사전에 명백해 지출이 이뤄
지지 못하여 이월됨

사업회계연도 내 구체적인 지출원
인행위를 하였으나 납품 지연 등의 
사정으로 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
여 이월됨

절차 사전에 이사회 의결 사전에 이사회 의결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함
지출원인행위가 필수적으로 이루
어져야 함

이월결정시기 예산집행 전에 미리 명시 예산집행 과정 상에 발생

집행기간
2년(단, 사고이월 시 3년)
재이월(사고이월) 가능

2년(재이월 불가)

➆ 예산을 소비하기 위하여 집행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집행 가능한 계정과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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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정목적사업 예산(‘재무회계규칙’ 제18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

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1) 방법：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이 가능하다.

                   ※ 적립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할 것

2) 절차：지자체에서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다면 예산을 제출할 때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보고하고, 사용계획

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동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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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A로 알아보는 사회복지 예산이야기

소규모시설
소규모시설은 어떤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1조에 보면 예산편성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나열하

면서 “소규모시설”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시설이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

예산서 항목기준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 정리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인 및 시설은 사회적 공공성을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정책

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법인 및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회계의 투

명성을 위하여 ‘재무회계규칙’➇을 정하고 이 규칙에 별표로 법인과 시설 유형에 따른 예산과목들을 상세

히 규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각 법인 및 시설에서는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예산과목대로 예산을 편성하셔야 합니다.  

예산 편성 전 준비사항
예산서를 편성하기에 앞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산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세입예산서 작성

사회복지시설의 세입경로는 크게 시설 내 입소자부담금, 사업수입금, 정부보조금, 후원금, 차입금, 법인

전입금, 전년도이월금, 이월사업비, 잡수입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항목별로 법인 및 시설별 세입내역을 

산출합니다.

세입금액이 세출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출금액의 일부를 줄이는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차입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세입과 세출 예산내역을 조율해야 합니다.

- 세출예산서 작성

① 인건비 명세서(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부담금, 후생경비)를 작성합니다.

➇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은 법인 및 시설들이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따르는 운영과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들을 담고 있다. 예
산, 결산, 회계를 다루는 담당자는 항상 ‘재무회계규칙’을 옆에 두고 숙지하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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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무추진비 내역서

전년도 결산서 또는 예산서를 검토해서 당해연도에는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증감이 발생하였는지 상세한 

내역을 점검해 두시면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 소요액을 산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③ 운영비 내역서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결산서, 예산서를 토대로 얼마나 증감이 이루어지는지 검토해 둡니다.

④ 재산조성비 내역서

재산조성비는 시설의 관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시설물의 상태, 취득이나 교체가 필요한 비품들

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시설투자비, 비품구입비 또는 시설장비유지에 소요되는 비용내역서를 산출해 둡

니다. 시설투자비가 많이 산출될 경우 당장 예산에 반영을 못하더라도 추후에 지자체 등에 지원을 요청하

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⑤ 사업비 내역서

사업비는 법인 및 시설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사업으로 각 법인 및 시설의 특성에 따라 사업의 내용

이 달라지므로 각 시설의 사업비 항목대로 내역을 산출하여 내역서를 작성합니다.

⑥ 전출금 내역서

드문 경우기는 하지만 하나의 법인 및 시설에서 여러 개의 단위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경우로 예를 들

어, 각 단위사업별로 운영비를 분담하게 된다거나 잉여금을 이송할 때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시설에 따라

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⑦ 상환금 내역서

차입금의 상환을 말합니다. 시설에서 차입금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운영비가 모자라 차입하는 경우와 보조

금의 지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차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환금은 반드시 그전에 차입금이 있

어야 발생하는 항목이며 차입금이 없으면 해당이 없습니다.

⑧ 잡지출 내역서

위 항목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지출을 말하며, 잡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⑨ 예비비 내역서

예비비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

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 편성할 수 있는 항목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되며, 사용될 경우 이사회의 승

인이 있어야 합니다.

⑩ 반환금 내역서

보조금 또는 외부 지원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1,000,000원을 지원

(보조) 받아 800,000원만 사용하고 200,000원이 남았다면 반환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⑪ 운영충당적립금 내역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는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비용입니다(‘재무회계규

칙’ 제10조제3항제3호 관련 별표1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

⑫ 기타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항목들을 참고하여 각 법인 및 시설의 필요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들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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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 두면 예산서를 작성하는 기초자료가 되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확한 자료들을 산출해 두시기 바랍

니다.

‘재무회계규칙’ 상 법인 및 시설 예산(추가경정예산)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사항 여부
‘재무회계규칙’ 상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 예산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사항인지요?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하면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법률적으로 법인 및 시설 예산은 행정청의 승인사항은 아닙

니다. 다만, ‘재무회계규칙’제9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예산편

성지침을 정하여 법인에 통보할 수 있으며, 법인 및 시설이 지자체의 정당한 요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

하여 발생한 회계 및 시설 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

처분을 행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의 경우, 타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주체가 예산 승인을 요구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시설은 이에 따라야 함(지자체에서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위·수탁협약서’에 매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받도록 명시한 경우 등)

정부보조금 지출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
사회복지시설은 정부보조금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부보조금을 

집행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국가가 국민의 복지에 대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국가사업 중 하나이나 여러 

상황으로 법인 및 시설에서 정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가에서는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예산의 성실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보조금에 관한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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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련 필수 숙지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 보조금의 교부조건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예산 관련 법령준수, 정산 후 

반납 등)을 붙일 수 있다(제18조).

2.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➈는 법령의 규정으로 보조금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1조).

3.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 인계 ∙ 중단 ∙ 폐지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

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보조사업

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 중단 또는 폐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2조제1항).

4.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

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제27조) 만약, 이를 위반하여 거짓보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2조제2항).

5. 별도계정의 설정 등

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제34조). 

6. 검사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련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

자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및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제36조) 만약 이를 위반하여 거짓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2조).

➈ 보조사업자: 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시설을 말한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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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1회계연도 기간 중 법인 및 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

수로써 표시하는 행위이다. 

결산은 예산에 따라 집행한 모든 연간 예산을 기록·분류·요약·보고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며 결산을 

통해 법인 및 시설의 당해 회계연도 운영실적 및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예산과 결산은 금액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예산은 

가능한 부족하지 않게 편성하지만 실제 계약, 집행과정에서 당초 예산보다 적게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

이기 때문이다.

※ 세입예산보다 초과 수입이 가능하나 세출예산보다는 초과 지출할 수 없다.

1. 결산 절차와 결산서 작성요령 

1) 결산 절차(‘재무회계규칙’ 제19조)

결산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12월 31일까지 모든 지출과 장부를 마감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의 감

사를 받은 후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이후 법인의 이사회 회의 개최 일정 7일 전까지 결산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이사회의 

의결 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5월 31일까지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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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시설 
사전준비 사항

- 예산흐름의 정리(예산 이용, 전용 예비비 사용 등)

- 소속 직원에 대한 사전 교육

- 과목별, 사업별 예산 대비 지출액 정리

▼

회계연도 종료
출납폐쇄

-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 당해 회계연도의 수납행위 및 지출행위 종료(장부마감)

- 당해 회계연도에 수납 및 지출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

결산서 작성
- 모든 장부마감 및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 예산전용조서, 예비비 사용조서, 이월 경비내역, 후원금 

▼

법인감사 - 법인의 정기감사 수감

▼

이사회 심의의결

- 이사회 이사들에게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결산서 개별 통보

- 시설의 장이 결산안 설명

- 이사회 결산 승인(결산 확정)

- 이사회 회의록 필수 기재사항  

   (예를 들면,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승인, 비품 폐기 승인, 결산 후 잔액 사용방안 승인 등)

▼

결산안 
제출 및 공고

- 다음 회계년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2) 결산서 작성요령 

(1) 일반 준비사항

① 회계연도가 12월 31일에 종료되므로 그 전에 모든 수입,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② 예산과목 예산의 증감사항, 예산의 전용, 예비비의 지출 등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예산과목 또는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한다.

④ 작성된 결산서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작성되었는지 객관적 입장에서 검토해야 한다.

⑤ ‘재무회계규칙’의 서식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⑥ 결산보고서와 같이 첨부되어야 할 서류들은 빠짐없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한다.

⑦ 이사회 개최 기일과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2) 본 작업 관련사항

① 미불금, 미수금 등 미결산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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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품대장과 현물재고를 상호 확인하고 재물조사 실시 여부도 확인한다.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비품 등의 재산은 이사회의 불용재산 폐기처분 승인을 얻은 후에야 폐기처분할 

수 있다.

고유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구입일자 폐기사유

000-000 컴퓨터 2 1,200,000 2,400,000 2015. 3. 5 노후로 A/S불가

000-000 교육용책상 10 100,000 1,000,000 2010. 5. 2 노후로 폐기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승인 일자에 비품대장, 재산대장에 폐기 사실을 부기➉하고  현 재고를 조정

한다. 불용품 매각 후 대금이 입금되면 불용품 매각대로 수입처리 한다. 그리고 재산대장, 지출계

정의 비품 등 해당란에는 불용품 폐기 금액(취득가)을 적색 글씨로 기재 또는 △표시로 기록하여 전

체가액을 감액한다.

③ 후원금(물품) 수입·지출내역을 확인한다. 후원금 영수증 원부에 기록유지는 잘되어 있는지 후원금

(물품) 지급내역에 누락사항은 없는지 확인한다.

④ 통장별로 12월 31일자 예금잔액증명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놓거나 통장사본(12.31. 기재분)을 

첨부한다. 통장 상 전기말 잔액이 있었으나, 회계연도 중 잔액이 없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전

기말 잔액은 없었다 할지라도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⑤ 이월 예산 규모를 점검하고 각종 증빙서 구비 여부 등도 확인한다.

⑥ 수기로 하는 장부상에는 12월말 누계금액을 기록하고 전자장부인 경우에는 12월말  예산과 결산 누

계금액을 예산서에 작성한 순서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시설용, 별지 제5호의2, 제5호의3 서식)

에 기록한다.  

☞ 12월말 누계금액이 결산금액이 된다.

(3) 장부마감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서는 법인 및 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장부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

장, 비품관리대장을 열거하고 있다.

① 장부마감이란 수기장부에서 사용된 절차로 당해 회계연도 말을 지나 모든 수입과 지출행위가 종료

되고 장부상 기록이 완료된 후 더 이상 장부상에 추가적인 기록을 하지 못하도록 장부에 두 줄을 그

어 거래의 기록이 종료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➉ 부기 : 장부에 기록, 즉 비품대장에 기록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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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는 추가기록을 하지 못하도록 전표마감을 한다.

          

② 현금출납장을 최종 확인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 현금출납장의 잔액과 예금통장과의 잔액 일치 여부

- 총계정원장의 총합계와 현금출납장의 총합계 일치 여부

③ 총계정원장을 최종 확인하여 다음 사항들을 점검한다.

- 과목별 합계와 수입·지출결의서 상의 과목별 합계 일치 여부

- 총계정원장의 총합계와 총계정원장 보조부의 총합계 일치 여부

④ 위의 사항들을 모두 점검하고 일치하였다면 다음의 내역들을 정리한다.

- 예금명세서: 법인 및 시설 내 모든 예금통장의 잔액명세서를 작성

- 유가증권명세서: 시설 내 상품권 등 현금을 대신하는 유가증권명세서 작성

- 미수금명세서: 시설 내 미수금은 이용자 이용료 미수 발생 가능함

- 고정자산명세서: 토지, 건물, 차량, 전화가입권 등

- 부채명세서: 차입금, 미지급금 (비품 등 자산을 취득하고 미지급한 대금)

- 각종 충당금 명세서: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납부충당금

- 사업수입명세서: 법인 및 시설 내 이용료수입 등 모든 사업수입내역을 작성

- 정부보조금 명세서: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보조금 명세서를 작성

- 인건비명세서: 인건비 항목별 명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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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명세서: 모든 사업비 내역서

- 기타 비용명세서: 인건비, 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는 법인감사 후 법인에서 작성하여 받은 사본

-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위의 모든 명세서는 총계정원장의 각 목별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는 전표마감 후 오른쪽 상단의 ‘재집계’를 눌러 전표 합계와 시산표 합계, 총계정원장의 합계
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재무회계규칙’ 제20조)

1) 결산서에 첨부할 서류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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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유동자산 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각종 충당금 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그 밖의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복식회계 단식회계 소규모시설

(1) 세입·세출결산서 

     ~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 

※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결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

원회 회의록) 포함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그 밖의 비용명세서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

※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결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포함

(1) 세입·세출결산서 

(1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

파일을 포함)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1)~(3), 

(16)~(21)

※ (공통)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결

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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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부기인 경우 (1) ~ (3), (14) ~ (23)과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국가･지자체･법인 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거주자 정원이나 일평균 이용자가 20인 이하인 시설)인 경우 (1), (17), 결산을 의결한 이
사회 회의록(공통)만을 첨부할 수 있음(소규모시설인 노인장기요양기관은 (1)~(3), (16)~(21)만 첨부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결산서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⑪ 

(1) ‘재무회계규칙’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의2 서

식부터 별지 제5호의4 서식까지·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3) 제1항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9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4) 제1항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 서식부터 별지 제23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하여야 하는 제1항제19호의 인건비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

2 서식에 따른다.

⑪ 해당사항이 없는 서류에 대해서는 양식 내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기한다. 결산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의 서식은 ‘재무회계규칙’ 말미에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23호서식까지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검색하여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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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A로 알아보는 사회복지 결산이야기

결산서 작성요령 및 절차 
결산서도 별도의 작성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산을 완료하고 나서 이를 법인 이사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결산 승인이 이루

어지면 회계연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지자체에 결산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는 결산서를 제출받고 나

서 지자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결산공고를 하고, 법인 및 시설에서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

일 이상 결산공고를 해야 합니다(‘재무회계규칙’ 제19조). 이 경우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

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예·결산, 후원금 공시 예시

희망이음 기관운영(행정)업무≫지자체 보고-결산서≫ 세입세출결산보고(홈페이지에 공시 체크) 

예산공고와 마찬가지로 결산공고 내용을 인쇄와 사진으로 남겨두면 지도점검 및 감사 시 별도의 증빙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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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절차 

1. 결산준비: 과목별, 사업별 예산 대비 지출액 정리 

2. 회계연도 종료: 12월 31일 기준 수납행위 및 지출행위 종료

3. 출납폐쇄 및 장부마감: 12월 말일까지 지출원인행위 출납 정리

4. 결산서 작성: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예산전용조서, 예비비 사용조서, 이월경비내역, 후원금 사용내역 등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

5. 법인감사: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법인 감사실시 및 감사 보고서 작성

6. 결산 승인요청 및 승인: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이사회에 결산 승인요청 및 승인

   - 이사회 회의록 첨부

7. 지자체 결산서 제출: 

   -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지자체에 제출 

   -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예산잔액 처리방법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예산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연도로 당연 이월되며 다음연도 세입예산의 ‘이월금’으로 편성하며, ‘남

은 잔액’ 중 반납이 필요한 잔액(국고보조금 등의 경우 이자포함)은 익년도 세출과목에 반환금으로 편성한 

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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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의한 예산관리

1) 예산작성(목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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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작성(본예산1)

3) 예산작성(본예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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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작성(엑셀등록)

5) 예산작성(엑셀등록-엑셀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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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작성(엑셀등록-엑셀업로드)

7) 예산작성(추경예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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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산작성(추경예산2)

9) 예산전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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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전용2

11) 예산서보고(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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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산서보고(공문작성)

13) 예산서보고(예산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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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산서보고(예산서내역)

15) 추경예산서보고(예산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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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의한 결산관리  

1) 세입세출 결산보고(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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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입세출 결산보고(공문작성)

3) 세입세출 결산보고(결산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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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입세출 결산보고 첨부문서 데이터 연계 내역

3. 예산서 작성 예시⑫

예산서 작성 예시를 위해 세입·세출 명세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가상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 봅니다.

1) 세입예산 명세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① 이용자 16명으로부터, 1인당 매월 이용료 150,000원을 수납 예정이다.

② 대전광역시 00구로부터 20**년도 경상보조금으로 176,179,000원이 책정되었다는 공문을 접수하다.

③ 매월 비지정후원금 750,000원 수입이 예상되고, 공동모금회로부터 장애인의료재활 사업비로 신청

한 8,200,000원이 선정되다. 

⑫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3항제1호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시설은 별표 5 및 별표 6의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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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으로부터 20**년도 우리 센터의 법인전입금은 10,000,000원이 책정되었다는 공문을 접수하다

⑤ 자부담 사용잔액이 1,471,000원, 후원금 사용잔액 450,000원이 이월 예상되다.

⑥ 예금이자수입 등 기타 잡수입 200,000원을 계상하다.

2) 세출예산명세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1) 인건비 산출내역

① 종사자 인원은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4명이며, 인건비는 전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3% 인상 적용한다(주무관청의 지침에 따른다).

② 퇴직금 및 사회보험 적용요율

- 퇴직적립금 및 충당금은 월급여의 1/12

- 사회보험요율(2023년 요율 기준)

구분 사용자부담금 근로자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보수월액의 4.5% 보수월액의 4.5%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의 3.545%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6.40% 건강보험료의 6.40%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수월액의 0.90% 보수월액의 0.9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수월액의 0.25%(150인 미만 기업 기준) -

산재보험 보수월액의 0.76%(업종기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주의!) 사회보험료는 매년 해당회계연도의 보험요율을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업무추진비

- 전년도와 변함없이 기관운영비 월 30,000원

- 시설의 장 직책보조비 월 50,000원

- 회의비 총 8회, 회당 160,000원 계상

(3) 운영비 

- 여비: 연 2,200,000원 편성

- 수용비 및 수수료: 전년도 대비 152,000원 인상된 3,274,000원 계상

- 공공요금: 월 287,000원 편성

- 제세공과금: 전년도 대비 294,000원 인상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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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비: 전년도와 동일한 월 250,000원 편성

- 연료비: 난방연료비 연 800,000원 계상

- 기타운영비: 연 250,000원 편성

(4) 시설비 

-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비 2,000,000원 편성

- 자산취득비: 노후 냉장고 교체비 1,500,000원 편성

 - 시설장비유지비: 승강기 수리비 1,000,000원 편성

(5) 사업비⑬ 

① 교육재활사업비: 6,240,000원 계상

② 의료재활사업비: 공동모금회 공모지원사업 8,200,000원 계상 

                         사업계획서에 의함

③ 사회심리재활사업비: 12,765,000원 계상

④ 계몽홍보사업: 1,440,000원 계상 

⑤ 자원봉사자육성사업: 323,000원 계상

⑥ 영양급식사업비

- 식사비: 이용자 주부식비 3,000원*16명*20일*12월=11,520,000원 계상

- 특별급식비: 3,840,000원 계상 

- 소모성 조리용구 구입: 210,000원 계상 

(6) 예비비

- 예비비: 연 300,000원 계상   

** 이 시설은 16명 정원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⑬ 사업비는 각 사업별로 세부사항이 작성되어야 하며 여기서는 세부내역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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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 정기이사회 회의록
⑯

 

1. 일     시: 20**년 **월 **일

2. 장     소: 법인사무국 회의실

3. 참석이사: 총 9명 중 7명 참석 

                 (참석이사 : 김**, 김○○, 강□□, 이◎◎, 이**, 박##, 송@@)

4. 회의내용  

   대표이사 김**은 정관 **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좌정하여, 위와 같이 법정 수에 달하

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1) ○○○주간보호센터 20**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김** 대표이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규정

에 의한 ‘○○○주간보호센터’의 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승인 요청이 있어 이를 붙임과 같이 설명하고 이에 대

한 의견을 물은 바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대로 찬성하여, 20**년도 예산 금234,300,000원을 승인하다.

붙임 : ○○○주간보호센터 20**년도 예산 1부.

   위 회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다.

  20**년도 **월 ** 일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김 * *  (인) 

이     사   김○○ (인)

이     사   강□□ (인)

이     사   이◎◎ (인)

이     사   이 * * (인)

이     사   박 # # (인)

이     사   송@@ (인)

사회복지법인◯◯◯◯

⑯ 이사회회의록에는 법인정관에 의한 이사회의 요건(일시, 장소, 참석자, 예산안 심의사항, 참석자 날인 및 회의록이 2페이지 이상일 경우 참석자 간
인포함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본에는 법인명의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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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3서식

세입결산서 (시설용)
(단위:원)

과목
구분 정부보조금 시설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사업수입

　

　　

　

　

　

　

　

사업수입

　

　

　

　

이용료수입 예산 0 28,800,000 0 28,800,000 

결산 0 28,000,000 0 28,000,000 

증감 0 800,000 0 800,000 

사업수입 소계 예산 0 28,800,000 0 28,800,000 

결산 0 28,000,000 0 28,000,000 

증감 0 800,000 0 800,000 

　사업수입 합계 예산 0 28,800,000 0 28,800,000 

결산 0 28,000,000 0 28,000,000 

증감 0 800,000 0 800,000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시비보조금 예산 173,779,000 0 0 173,779,000

결산 173,779,000 0 0 173,779,000

증감 0 0 0 0 

구비보조금 예산 2,400,000 0 0 2,400,000 

결산 2,400,000 0 0 2,400,000 

증감 0 0 0 0 

보조금수입 소계 예산 176,179,000 0 0 176,179,000

결산 176,179,000 0 0 176,179,000

증감 0 0 0 0 

보조금수입 합계 예산 176,179,000 0 0 176,179,000

결산 176,179,000 0 0 176,179,000

증감 0 0 0 0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 예산 0 0 8,200,000 8,200,000 

결산 0 0 8,200,000 8,200,000 

증감 0 0 0 0 

비지정후원금 예산 0 0 9,000,000 9,000,000 

결산 0 0 7,860,000 7,860,000 

증감 0 0 1,140,000 1,140,000 

후원금수입 소계 예산 0 0 17,200,000 17,200,000 

결산 0 0 16,060,000 16,060,000 

증감 0 0 1,140,000 1,140,000 

후원금수입 합계 예산 0 0 17,200,000 17,200,000 

결산 0 0 16,060,000 16,060,000 

증감 0 0 1,140,000 1,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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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정부보조금 시설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전입금

　

　

　

　

　

　

　

　

전입금

　

　

　

　

법인전입금 예산 0 10,000,000 0 10,000,000 

결산 0 10,000,000 0 10,000,000 

증감 0 0 0 0 

법인전입금 소계 예산 0 10,000,000 0 10,000,000 

결산 0 10,000,000 0 10,000,000 

증감 0 0 0 0 

　법인전입금 합계 예산 0 10,000,000 0 10,000,000 

결산 0 10,000,000 0 10,000,000 

증감 0 0 0 0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예산 100,000 1,371,000 0 1,471,000 

결산 　100,000 1,371,000 0 1,471,000 

증감 0 0 0 0 

전년도이월금(후원금) 예산 0 0 450,000 450,000 

결산 0 0 356,000 356,000 

증감 0 0 94,000 94,000 

이월금 소계 예산 　100,000 1,371,000 450,000 1,921,000 

결산 　100,000 1,371,000 356,000 1,827,000 

증감 0 0 94,000 94,000 

　이월금 합계 예산 　 1,471,000 450,000 1,921,000 

결산 　 1,471,000 356,000 1,827,000 

증감 0 0 94,000 94,000 

잡수입

　

　

　

　

　

　

　

　

　

　

　

잡수입

　

　

　

기타예금이자수입

예산 0 100,000 0 100,000 

결산 72,000 64,000 0 136,000 

증감 -72,000 36,000 0 -36,000 

기타잡수입 예산 0 100,000 0 100,000 

결산 0 54,650 0 54,650 

증감 0 45,350 0 45,350 

잡수입 소계 예산 0 200,000 0 200,000 

결산 72,000 118,650 0 190,650 

증감 -72,000 81,350 0 9,350 

잡수입 합계 예산 0 200,000 0 200,000 

결산 72,000 118,650 0 190,650 

증감 -72,000 81,350 0 9,350 

총계

예산 176,279,000 40,371,000 17,650,000 234,300,000 

결산 176,351,000 39,489,650 16,416,000 232,256,650 

증감 -72,000 881,350 1,234,000 2,04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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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4서식

세출결산서 (시설용)
(단위:원)

과 목
구분 정부보조금 시설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예산 110,894,000 0 0 110,894,000

결산 110,894,000 0　 　0 110,894,000

증감 0 　0 　0 0 

제수당 예산 30,748,000 0 0 30,748,000

결산 30,707,200 0 0 30,707,200

증감 40,800 　0 　0 40,800 

퇴직적립금 예산 11,803,000 　0 　0 11,803,000

결산 11,799,000 0 0 11,799,000

증감 4,000 　0 　0 4,000 

사회보험부담금 예산 14,421,000 0 0 14,421,000

결산 14,152,760 0 0 14,152,760

증감 268,240 0 0 268,240 

기타후생경비 예산 0 359,000 0 359,000

결산 0 359,000 0 359,000

증감 　0 0 　0 0 

인건비 소계 예산 167,866,000 359,000 　0 168,225,000 

결산 167,552,960 359,000 　0 167,911,960 

증감 313,040 0 　0 313,040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예산 0 360,000 0 360,000 

결산 0 360,000 0 360,000

증감 0 0 0 0

직책보조비 예산 0 600,000 0 600,000

결산 0 600,000 0 600,000

증감 　0 0 0 0 

회의비 예산 0 1,280,000 0 1,280,000

결산 0 1,000,000 0 1,000,000

증감 0 280,000 0 280,000

업무추진비 소계 예산 　0 2,240,000 　0 2,240,000 

결산 　0 1,960,000 　0 1,960,000 

증감 0　 280,000 0　 280,000 

운영비 여비 예산 0 2,200,000 0 2,200,000 

결산 0 1,800,000 0 1,800,000

증감 0 400,000 0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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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구분 정부보조금 시설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 0 3,274,000 0 3,274,000

결산 0 3,260,000 0 3,260,000

증감 0 14,000 0 14,000 

공공요금 예산 3,444,000 0 0 3,444,000

결산 3,400,000 0 0 3,400,000

증감 44,000 0 0 44,000 

제세공과금 예산 929,000 600,000 0 1,529,000

결산 929,000 600,000 0 1,529,000

증감 0 0 0 0

차량비 예산 340,000 1,290,000 1,370,000 3,000,000

결산 340,000 1,200,000 1,370,000 2,910,000

증감 0 90,000 0 90,000 

연료비 예산 800,000 0 0 800,000

결산 800,000 0 0 800,000

증감 0 0 0 0 

기타운영비 예산 0 250,000 0 250,000

결산 0 250,000 0 250,000

증감 0 0 0 0

운영비 소계 예산 5,513,000 7,614,000 1,370,000 14,497,000 

결산 5,469,000 7,110,000 1,370,000 13,949,000 

증감 44,000 504,000 0 548,000 

사무비 합계 예산 173,379,000 10,213,000 1,370,000 184,962,000 

결산 173,021,960 9,429,000 1,370,000 183,820,960 

증감 357,040 784,000 0 1,141,040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예산 0 2,000,000 0 2,000,000 

결산 0 1,900,000 0 1,900,000

증감 0 100,000 0 100,000

자산취득비 예산 0 1,500,000 0 1,500,000

결산 0 1,370,000 0 1,370,000

증감 0 130,000 0 130,000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0 1,000,000 0 1,000,000

결산 0 900,000 0 900,000

증감 0 100,000 0 100,000 

시설비 소계 예산 0 4,500,000 0 4,500,000 

결산 0 4,170,000 0 4,170,000 

증감 0 330,000 0 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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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구분 정부보조금 시설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재산조성비 합계　 예산 0 4,500,000 0 4,500,000 

결산 0 4,170,000 0 4,170,000 

증감 0 330,000 0 330,000 

사업비 사업비 교육재활사업비 예산 2,200,000 2,040,000 2,000,000 6,240,000 

결산 2,200,000 1,040,000 2,000,000 5,240,000

증감 0 1,000,000 0 1,000,000 

의료재활사업비 예산 0 0 8,200,000 8,200,000

결산 0 0 8,200,000 8,200,000

증감 0 0 0 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예산 600,000 11,165,000 1,000,000 12,765,000

결산 600,000 9,506,000 0 10,106,000

증감 0 1,659,000 1,000,000 2,659,000 

계몽홍보사업 예산 0 260,000 1,180,000 1,440,000

결산 0 60,000 1,180,000 1,240,000

증감 0 200,000 0 200,000 

자원봉사자육성사업 예산 0 323,000 0 323,000 

결산 0 320,000 0 320,000

증감 0 3,000 0 3,000 

영양급식사업비 예산 0 11,670,000 3,900,000 15,570,000

결산 0 11,304,000 3,666,000 14,970,000

증감 0 366,000 234,000 600,000 

사업비 소계 예산 2,800,000 25,458,000 16,280,000 44,538,000 

결산 2,800,000 22,230,000 15,046,000 40,076,000 

증감 0 3,228,000 1,234,000 4,462,000 

　사업비 합계 예산 2,800,000 25,458,000 16,280,000 44,538,000 

결산 2,800,000 22,230,000 15,046,000 40,076,000 

증감 0 3,228,000 1,234,000 4,4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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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구분 정부보조금 시설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산 100,000 200,000 0 300,000 

결산 100,000 0 0 100,000

증감 0 200,000 0 200,000

예비비 소계 예산 100,000 200,000 0 300,000 

결산 100,000 0 0 100,000

증감 0 200,000 0 200,000

예비비 합계 예산 100,000 200,000 0 300,000 

결산 100,000 0 0 100,000

증감 0 200,000 0 200,000

예산 총계 176,279,000 40,371,000 17,650,000 234,300,000 

결산 총계 175,921,960 35,829,000 16,416,000 228,166,960

증감 357,040 4,542,000 1,234,000 6,13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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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과목전용조서 

관항목 전용
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4)
불용개 
(3-4)

전용사유
관 항 목

별지 제7호서식

예비비 사용조서

사용일자 금액 사유 사용내역 비고

별지 제8호서식

현금 및 예금명세서
(단위: 원)

구분 예금종류 예치은행 계좌번호
전년도 
이월액

현재잔액 비고

예금(보조금) 보통예금 ○○은행 ***-***** - 429,040 이자 포함(72,000원)

예금(자부담) 보통예금 ○○은행 ***-***** 1,371,000 3,660,650

예금(후원금) 보통예금 ○○은행 ***-***** 356,000 -

합계 4,089,690⑱

별지 제9호서식

유가증권명세서⑲

종류 발행자 증서번호 액면가액 수량 금액 만기일자 비고

별지 제10호서식

미수금명세서⑳

관항목
예산액 세입결정액 수입액 미수입액 산출기초

관 항 목

⑱ 시설 내 다음년도 이월금, 현금출납부 상 잔액, 현금 및 예금명세서가 일치하여야 한다.

⑲ 시설 명의로 가지고 있는 건물임대의 경우 전세권, 주식, 상품권, 채권, 전화사용권 등등 모든 유가증권을 말한다.

⑳ 수익사업의 경우 물품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 등 다른 기관 또는 업체, 개인들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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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재고자산 명세서㉑

품명 용도
증서번호 액면가액 수량 금액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별지 제12호서식

기타유동자산명세서㉒

(20**년 12월 31일 현재)

종류 내역 금액 비고

별지 제13호서식

고정자산명세서㉓

(20**년 12월 31일현재)

종류 내역 규모 취득원가 또는 평가액 용도 비고

비품 냉장고 1,370,000 사무용

별지 제14호서식

부채명세서㉔

순위 기채연월일 적요 금액 채권자
상  환
예정일

금리 비고

㉑ 각 시설의 재고자산 내역을 정리한다.

㉒ 유가증권과 재고자산을 제외한 유동자산을 기재한다.

㉓ 토지, 건물, 차량, 비품, 전화가입권 등을 기재한다.

㉔ 부채란 차입금, 미지급금(물권을 구입하고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등 우리 시설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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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각종 충당금 명세서㉕

순위 기채연월일 적요 금액 채권자
상  환
예정일

금리 비고

별지 제16호서식

기본재산 수입명세서㉖

재산종류 수량 평가액 수입액 산출기초 운영방법

별지 제17호서식

사업수입명세서㉗

(단위: 원)

사업종류 내역 금액 산출기초 비고

장애인 주간보호 이용료수입 28,000,000
150,000원 *15명 *12월 =27,000,000원

100,000원 * 1명 *10월 = 1,000,000원 

별지 제18호서식

정부보조금 명세서
(단위: 원)

수령일 보조구분 보조내역 금액 보조기관 산출기초

20**. *. **. 시보조금 운영비 8,313,000 *구 1~12월 보조금 수입

20**. *. **. 시보조금 인건비 163,066,000 *구 〃

20**. *. **. 시보조금 종사자수당 2,400,000 *구 50,000원 *4명 *12월

20**. *. **. 구보조금 종사자수당 2,400,000 *구 50,000원 *4명 *12월

합계 176,179,000

㉕ 충당금이란 퇴직적립금, 감가상각충당금(비용이 많이 드는 기계 등을 구입하기 위해 매년 적립해 두는 비용 등) 등 앞으로 발생할 비용에 대비해 미
리 목적별로 적립해 두는 비용을 말한다.  

㉖ 법인만 해당한다.

㉗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을 운영해서 얻은 수입 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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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후원금 및 사용결과보고서
㉘

㉘ 후원금편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으므로 관련 규칙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98

한눈에 알아보는 사회복지 회계매뉴얼 개정서

별지 제20호 서식

인건비명세서

(단위: 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급여 110,894,000  1~12월 종사자 기본급 (4명) 보조금

제수당 30,707,200 1~12월 제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 보조금

퇴직적립금 11,799,000 1~12월 퇴직적립금 (4명) 보조금

사회보험부담금 14,152,760 1~12월 사회보험부담금 (4명) 보조금

기타후생경비 359,000 직원격려행사 경비 자부담

합계 167,911,960

별지 제21호 서식

사업비명세서
(단위: 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교육재활사업비 5,240,000  - 감각통합프로그램사업비(강사비, 개별교육비) 등

의료재활사업비 8,200,000  
- 강사료 600,000원 * 10월 = 6,000,000

- 교육재료비 구입 220,000원 * 10월 = 2,20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10,106,000  

- 심리재활사업비 

   (강사비, 심리검사지 구입비, 심리치료를 위한 문구구입비)

- 현장학습, 가족지원, 여름캠프 등

계몽홍보사업 1,240,000  -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현수막 제작비

자원봉사자육성사업 320,000 - 자원봉사단 운영비

영양급식사업비 14,970,000  - 이용자 주부식 재료구입비

합계 40,0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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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서식

기타(사무운영비) 비용명세서㉙

(단위: 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여비 1,800,000
- 종사자 시내출장비 1,400,000원

- 종사자 시외출장비  400,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3,260,000

- 사무용품비 480,000원

- 종량제봉투 148,500원

- 전산소모품 500,000원

- 부서운용수용비 등 2,131,500원

공공요금 3,400,000

- 우편요금 40,000원

- 전화료 50,000원 ×12월=600,000원

- 전기료 1,200,000원

- 상하수도료 360,000원

- 도시가스 600,000원

- 정화조 청소 600,000원 

제세공과금 1,529,000

- 시설협회비 600,000원

- 자동차세 69,000원

-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 상해보험료 360,000원

차량비 2,910,000
- 차량유류비 2,400,000원

- 차량정비 및 유지비 510,000원

연료비 800,000 - 난방비 800,000원

기타운영비 250,000 - 직원근무복 62,500원 ×4인= 250,000원

합계 13,949,000

㉙ 그 밖의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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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감사보고서
㉚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 정관 제**조 및 운영규정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라 ○○○주간보호센터

의 20**. 1. 1. ~ 20**. 12. 31.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집행 내용과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 내용과 결산서의 각 항은(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

였습니다.

20**년 2월 15일 

사회복지법인○○○○ 

감사 강 **   (서명 또는 인)

감사 박 **   (서명 또는 인)

○○○주간보호센터장 귀하

사회복지법인○○○○

㉚ 감사보고서는 법인 이사회의에서 결산을 심의 의결하기 전 실시하며,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승인 요청을 한
다. 법인에 따라 현금출납부(별지 서식24호), 총계정원장(별지 서식25호), 총계정원장 보조부(별지 서식26호) 재산대장(별지 서식27호), 비품대장
(별지서식 28호) 등을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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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수신: ○○○○ 대표이사(사무국장)  

(경유):

제목: 20**년 결산(안) 제출 및 승인요청 

1. 사회복지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의하여 우리 센터의 20**년도 

결산(안)을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년도 결산보고서 1부.  끝.

○○○주간보호센터장

담 당: 박**                              총무팀장 : 이**                             센터장 : 김 **

협조자

시   행 ○○○  20**-                         (20**. 2. 16)            

우 30666 대전광역시 **구 **로 **번길 27   www.*******.com

전화(042)633-**** / 전송(042)633-**** / ***** @ hanmail.net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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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결산보고서 첨부서류

○○○주간보호센터

연번 첨부서류 비고

1 세입․세출결산서 결산서 붙임 

2 과목전용조서 해당사항 없음

3 예비비사용조서 해당사항 없음

4 대차대조표 해당사항 없음

5 수지계산서 해당사항 없음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12일 31일자 예금잔고증명서

7 유가증권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8 미수금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9 재고자산명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유동자산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11 고정자산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12 부채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13 제충당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붙임

15 사업수입명세서 붙임

16 정부보조금명세서 붙임

17 후원금 수입명세서 및 사용결과보고서 붙임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붙임 

19 인건비명세서 붙임

20 사업비명세서 붙임

21 기타비용명세서 붙임

22 감사보고서 붙임

23 법인세 신고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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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수신자: ○○○주간보호센터장(총무팀장) 

(경 유):

제   목: 20**년도 결산 승인 통보

1.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20**-**호(20**. 2. 16)와 관련하여 20**년도 결산을 승인 통보합니다.

붙임  1. 20**년도 결산서 1부.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끝.

(사복)○○○○대표이사

담 당: 박**                               사무국장: 강**                             대표이사: 김 **

협조자

시   행 ○○○  20**-                         (20**. 2. 25)            

우 30666 대전광역시 **구 **로 **번길 27   www.*******.com

전화(042)633-**** / 전송(042)633-**** / ***** @ hanmail.net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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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 정기이사회 회의록
㉛

 

1. 일     시: 20**년 **월 **일

2. 장     소: 법인사무국 회의실

3. 참석이사: 총 9명 중 8명 참석 

                 (참석이사 : 김**, 김○○, 강□□, 이◎◎, 이**, 박##, 송@@, 김&&)

4. 회의내용  

   대표이사 김**은 정관 **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좌정하여, 위와 같이 법정 수에 달하는 이

사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

하다.

   1) ○○○주간보호센터 20**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의장(김** 대표이사)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규정에 의한 

“○○○주간보호센터”의 20**년도 결산(안)에 대한 승인 요청이 있어 이를 붙임과 같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바 참석이사들이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이상이 없으므로 전원이 원안대로 찬성

하여, 20**년도 결산을 승인하다.

붙임:  ○○○주간보호센터 20**년도 결산서 1부.

위 회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다.

20**년도 **월 ** 일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김 * * (인) 

이사   김○○ (인)

이사   강□□ (인)

이사   이◎◎ (인)

이사   이 * * (인)

이사   박 # # (인)

이사   송@@ (인)

이사   김 && (인)

㉛ 이사회회의록에는 법인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요건(일시, 장소, 참석자, 결산안 심의사항, 참석자 날인 및 회의록이 2페이지 이상일 경우 참석자 간
인 포함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본에는 법인명의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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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주간보호센터

수신자: 대전광역시 *구청장(**복지과장) 

(경 유):

제   목: 20**년도 결산서 제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의하여 우리 센터의 20**년도 결

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2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1부.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끝.

○○○주간보호센터장

담 당: 박**                               총무팀장 : 이**                             센터장 : 김 **

협조자

시   행 ○○○  2**-                          (20**. 3. 05)            

우 30666 대전광역시 **구 **로 **번길 27   www.*******.com

전화(042)633-**** / 전송(042)633-**** / ***** @ hanmail.net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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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란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건들을 화폐단위로 측정하고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 기록, 

계산, 정리, 보고하여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으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즉, 회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따져서 셈을 하는 것으로, 법인 및 시설의 회계 또

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따져서 셈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하 ‘법인 및 시설’이라 함)의 회계란 금전 출납에 관

한 사무를 일정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한 방법’이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함)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칙은 법인 및 시설 회계의 

근간을 이룬다.

‘회계’는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함)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함) 

운영의 사회적 투명성과 신뢰성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재무회계규칙’ 

제21조 ~ 제30조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에서 민간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따라서 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회계는 매우 중요하며 감사나 지도점검 시 지

적사항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계관계직원은 투명하고 신중하게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금부터 회계 처리에 실수를 최소화하고, 회계관계직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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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는
돈(수입)

공통 -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법인만 해당 – 재산수입

시설·노인장기요양기관만 해당 – 입소자(이용자)부담금수입, 요양급여수입

노인장기요양기관만 해당 – 운영충당 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특별회계)

나가는
돈(지출)

공통 –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전출금, 과년도지출,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및 기타

복지관만 해당 – 전출금 제외

노인장기요양기관만 해당 – 적립금 및 준비금, 적립금 및 준비금 지출(특별회계)

1. 재무회계의 개념

재무회계는 재무와 회계의 합성어로서, 재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그 존립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조달·관리·사용하는 일체의 작용 즉, 경제주체로서의 종합적인 경제활동

을 말하며, 회계란 재산과 수입 및 지출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계산 제도를 뜻한다.

즉, 금전은 물론 재산(기본재산, 보통재산) 및 물품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고,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을 재무회계라

고 한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특징

법인 및 시설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비영리법인·기관과 유사하지만, 법인 및 시설의 

운영과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정부의 보조나 기업·개인들의 기부, 기증에 의해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학교·병원 등과 같은 다른 비영리법인·기관에 비해 비영리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

법인 및 시설의 공공적 성격과 자원조달의 유형은 수탁책임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게 되고,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경우 이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이므로 관련 법규에 의한 수탁자원

의 관리와 권한 이행에 관한 예산·회계처리·결산의 의무와 책임이 따르고, 예결산 보고자료의 대외적인 

공개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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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목적

법인 및 시설의 회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4조제4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 및 

시설의 재산과 재무·회계,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

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하고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처리 기준

법인 및 시설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1983년 5월 21일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제

2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라고 별도의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1988년 2월 8일 보건사회부

령 제813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제정됨으로써 재무회계와 관련한 총칙, 

예산·결산, 회계, 후원금 관리, 감사 등의 세부 사항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모든 법인 및 시설에서는 

‘재무회계규칙’ 제44조를 근거로 재무회계의 세부 사항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리안내』를 적용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과 지침, 안내 이외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그 성격과 유형에 따른 ‘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자

체의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사회복지 회계의 기본 원칙과 기준

1) 재무회계 운영의 기본 원칙(‘재무회계규칙’ 제2조)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2) 다른 법령과의 관계(‘재무회계규칙’ 제2조의2)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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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연도 및 소속 구분, 출납기한(‘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회계연도 및 소속은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란 예산의 유효기간

을 말하며, 법인 및 시설의 경우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회계연도의 귀속은 수입·

지출의 발생과 자산·부채의 증감과 변동에 관하여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

속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

로 하여 소속연도를 구분한다(‘재무회계규칙’ 제4조). 원칙적으로 현금(예금 포함)의 영수일 및 지출

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 법인 및 시설 : 1월 1일 ~ 12월 31일

• 유치원 및 어린이집 : 당해 연도 3월 1일 ~ 차기 연도 2월 말일

‘재무회계규칙’ 제5조 및 「국가재정법」 제8조에 의거하여 법인 및 시설의 출납기한은 1회계연도에 속

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4) 회계 구분의 원칙(‘재무회계규칙’ 제6조)

사회복지의 경우 법인 회계, 시설 회계,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법인의 회계는 당해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와 시설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

다),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

•  법인회계 :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  시설회계 :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회계

•  수익사업회계 :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 수익사업의 목적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충당할 목적으로 이윤 동기에 의하여 운영되

는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관계부처의 사업 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사업자인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법인세법」 제111조).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서에 그 사업개

시일 현재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10조).

-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당해 사업수행 상의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당해 시설의 

목적사업 수행에 충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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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의 원칙(‘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과,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

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ㆍ회계를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무회계규칙’ 제24

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6)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의 원칙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7)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세출예산을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로 사용하거나, 과목 간 상호 이용·전용금지 및 부서 간 이체를 금지

한다.

6.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부과의 목적과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

으로 하여 재무제표작성에 관한 회계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공익법인 회계기준(기획

재정부 고시 2017-35호)』(2017년 11월 제정, 2018년 1월 1일 시행)이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최근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 단체 등이 적용하는 단식부

기 체계를 복식부기 체계로 전환하려는 시책에 부합하고, 예산 및 재정의 투명성 및 비교 가능성을 제

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이 갖는 단식부기 제도의 결산체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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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공익법인이란?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5호」에 따른 공익

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2)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구성과 내용

∙ 제1장 총칙(제1조~제9조)

∙ 제2장 재무상태표(제10조~제22조)

∙ 제3장 운영성과표(제23조~제32조)

∙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제33조~제39조)

∙ 제5장 주석(제40조~제43조)

∙ 부칙(제1조~제5조)

∙ 별표/서식 서식 1, 2

3) 근거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공익법인 등은 세무 확인 및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세무 확인, 회계감

사, 감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쳐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서면-2018-상속증여-1102(2018.5.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이중으로 기록하

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함

※ 법인 및 시설 등의 공익법인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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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복지 회계의 특성

1) 엄정성 : 회계문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화

2) 정확성 : 개서, 삽입, 삭제, 정정, 도말 등을 제한

3) 공정성 : 기회균등, 경쟁의 원칙

4) 통일성 : 서식, 서기, 내용 등을 규정화하여 재량성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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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회계 규정의 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는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

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

다. 그럼에도 관련 법령 및 자치 법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법인 및 시설 차원에서 

운영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운영규정의 정의

운영규정이라 함은 법인 및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조직 운영, 경영 활동,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다양

한 사업 추진, 업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운영규정

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정관 등 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관 시행을 위

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며, 법인 및 시설의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보고와 법인이사회 의결을 거

쳐야 한다.

2) 운영규정 중 재무회계 관련 규정

운영규정 중 재무회계와 관련한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조직관리 규정 

- 회계관계직원 임면

- 회계관계직원 업무분장 및 인계인수

• 보수 규정

- 급여 체계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연금) 등

- 급여의 계산 및 지급방법, 지급일 등

• 여비 규정

-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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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 규정

- 청렴의 의무

- 손해배상

- 연차보상비

- 퇴직금 및 금품정산

-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비용

• 업무 효율과 협업 촉진 규정

- 문서의 작성 및 처리, 서식의 제정 및 활용, 보관 및 보존

- 법인 및 시설의 인장 관리

• 사무 전결처리 규정

- 위임전결, 대결

• 재무회계 규정

총칙 목적, 기본원칙, 다른 법령과의 관계, 회계연도 및 출납기한, 회계연도 소속구분, 회계 구분, 재무회계 처리

예산

세입·세출 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편성지침, 예산 편성 및 결정 절차, 예산서 첨부 서류, 특정 목적

사업 예산,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 집행계획 수립, 예산 집행품의, 세출예산 

집행, 준예산, 예산 전용, 세출예산 이월, 예산 보고 및 공고

결산 결산서 작성 제출, 결산보고서 첨부 서류, 결산 보고 및 공고

회계

총칙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 집행기관, 회계 방법, 장부 종류, 회계관계직원 변상책임, 재정보험

수입 – 수입금 수납 및 결의,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과오납 반환 및 결의 

지출 – 지출 원칙, 지출 방법, 지출 특례, 지출결의서의 작성

계약
계약 원칙, 청렴서약제, 계약담당자, 계약 방법, 계약서 작성 및 성립, 계약 및 하자보수 보증금, 계약 이행

보증,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계약보증금 면제,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손해보험 가입, 대가 지급, 지연배상금

보조금 정부보조금 관리, 지방보조금 관리

후원금
후원금의 범위, 후원금 영수증 발급,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 통보,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

개, 후원금 용도 외 사용금지,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감사 회계 감사

보칙 사무 인계인수

• 물품관리 규정

- 물품 관리자 및 출납원 선임

- 물품의 관리

- 재물조사

- 불용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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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 규정

- 기본재산관리

- 보통재산관리

- 차량관리 : 차량관리자 및 운전자 선임, 차량 보전 및 수리, 연료공급, 검사, 사고 책임과 보상, 

민형사상 책임

2. 회계용 인감 관리

1) 인감의 정의

인감이란 소유 당사자와의 동일성이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의 도장을 의미한다. 법인 및 

시설에서는 어떠한 안건에 대한 승인이나 중요 금융거래, 계약 성사 등을 위해 인감을 사용하게 되는

데, 인감 도용 등으로 계약이 파기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관

리가 매우 중요하다.

• 법인인감 : 법인의 대표적이며 고유한 인감도장으로, 법인 설립 시 법원에 인감을 등기해야만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진다. 인감은 법인당 1개의 인감만 등기가 가능하다.

-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 계약  

-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금융거래

- 매매, 담보, 저당 설정 등 법인의 재산과 관련한 계약

- 양수도 계약

- 법인인감증명 서류 발급 및 사용인감계의 발급

- 이사회회의록 날인

- 기타 상대방이 법인 인감 사용을 요구하는 거래

• 사용 인감 : 법인인감에 준하는 권한을 받아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인장으로, 이를 사용하여 문

서발송, 거래나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법인인감은 법원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지만, 사용인

감은 등기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 관공서 또는 대내외로 발송하는 공문

- 담당자가 이행할만한 거래나 계약

- 법인의 대표이사 승인이 필요치 않거나 부서 책임자 권한으로 승인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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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감의 종류   

법인의 인감은 법원 등기 시 등록한 법인인감과 법인 또는 대표이사 명의가 날인되어있는 직인(사용인

감), 계인(契印) 등이 있으며, 시설의 인감은 시설 또는 시설의 장 명의가 날인되어있는 직인(사용인

감), 부서장 등의 직명을 새긴 기타 직인, 계인, 법인 및 시설의 특수 관직(회계 등)이 사용하는 특수인 

등이 있다. 법인 및 시설에서 사용하는 인감과 직인, 계인, 특수인은 내부기안을 통해 관인대장에 등록

한 후 사용하고, 인장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 및 시설

에서는 임면, 보직 변경 등의 사유로 재산관리, 회계업무와 관련된 결재권자가 변경될 시 결재도장을 

내부기안을 통해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인대장

인장은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며, 인장 관리자가 이를 관리한다.

관인대장 예시

관 인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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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교부 및 폐기

법인 및 시설의 실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이 인장 관리부서를 정하여 인장의 갱신이 

필요할 때에 그 사유를 들어 인장을 새로 교부한다. 인장을 폐기할 때에는 인장대장에 폐기 당시의 인

영을 등록하고 그 사유를 기입하여 따로 비치한다. 인장의 폐기는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한 후 종사자 1인 이상 입회하에 소각한다.

5) 회계문서의 날인

회계관계직원 및 결재권자는 내부기안을 통해 등록한 결재도장으로 회계문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

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터넷 뱅킹 관리

1) 공동인증서(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되기 전까지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서라고 불렸다. 공인인증

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2020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도한 정부 규제와 특정 기관의 시장 독점, 공인

인증서 유출 사고 등 보안과 안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며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자증명서를 말하며, 온라

인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신원확인과 증명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안전한 관리가 중요하다. 인증서는 

공용 PC나 웹하드, 스마트폰, 클라우드에 보관하지 않으며, USB 메모리나 외장하드 등 휴대용 저장매

체에 보관하고,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암호 10자리 이상으로 지정하여 해킹에 노

출되는 것을 피하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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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는 고정된 비밀번호 대신 무작위로 생성되는 난

수의 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방식을 말한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시스템

으로, 로그인 할 때마다 일회성 패스워드를 생성하여 동일한 패스워드가 반복해서 사용됨으로 발생하

는 보안상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3) 법인 및 시설에서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시에는 회계 내부 통제를 위해 2인 결재 시스템을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계관계직원의 업무분장 시 회계용 인감, 공동인증서, 법인 체크카드, 통장, 

OTP 등의 관리와 사용을 분리하고, 특정 종사자가 독점하여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을 

거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지출원이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는 

경우 OTP는 다른 회계관계직원이 관리하여 자금이체 및 전자상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를 마련하도록 한다. 

4) 지출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체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출원인행위 여부(예산집행품의 등) 

② 세출예산과목의 적정여부 

③ 채주의 적정성 여부 

④ 물품, 공사, 기타 대금 지불시 구비서류 확인 

⑤ 채주의 영수인이 대금청구서에 날인한 인장과 같은지 여부를 확인 

⑥ 채주와 예금주의 명의 일치 여부(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성명과 일치 여부) 

4. 예금계좌(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및 관리

1) 예금계좌(통장)의 개설 및 관리

‘재무회계규칙’ 제6조와 제25조에 따라 예금계좌의 경우 법인은 ‘법인 명의’로만, 시설은 ‘시설 명의’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하며(‘재무회계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규정에 따라 ‘법인 명의’의 통장만

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것), 재원별(보조금, 입소비용수입, 후원

금(지정, 비지정), 법인전입금 등)로 구분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한다. 또한 법인 및 시설에서 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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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예금계좌(체크카드 포함)를 개설하고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되 각 

재원별로 이동(이체)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5조(수입금의 수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예금계좌(통장)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회계 → 기초등록 → 통장계좌등록’에서 등록하며, 

보조금 및 후원금 예금계좌(통장)는 ‘시군구보고 → 기준정보관리 → 통장계좌 등록’에서 등록한 후 사

용한다.

2) 법인체크카드의 개설 및 관리

법인체크카드의 경우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며, 재원별로 구분

하여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무회계규칙’ 제29조(지출의 방법)에 의하면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집행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 법인체크카드 발급 및 클린카드 기능

법인 및 시설에서는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원 이상 지출 시 법인체크카드를 사

용하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

하여 관리해야 한다. 보조금 전용카드란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

드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에 발급 및 거래내역이 전송되며,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경우 유흥

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및 

입소자부담금 수입과 연결된 체크카드 또한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해야 한다.

•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와 연계되어 회계 반영 결의서(보

조금 지출결의서)가 화면상 초록색으로 표시된다(인쇄시에는 검정색으로 출력됨). ‘결의서/전표등

록관리’에서 보조금카드결의서 등록을 클릭하면 보조금카드 전표 선택 창이 뜨고, 기간을 설정하면 

사용한 보조금 클린카드 내역이 생성되며, 이를 선택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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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전용카드(클린카드) 사용

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인 및 시설에서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시 사용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제한 업종(클린카드 사용 업종)은 클린카드 

제도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제한업종(클린카드 기능)

분류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 등록된 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레저업종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 골프, 당구장, PC방, 기원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기 제한업종 외 추가가 요구되는 경우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판단하

에 확대할 수 있다. ‘이미용실’, ‘사우나’등과 같이 시설 특성상 거주인 등의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

련 증빙자료 구비를 통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협의한 후, 

내부기안문을 작성, 결재를 득하여 사용한다.

• 법인체크카드 포인트의 세입조치

2018년 10월 1일부터 모든 카드사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주고 있으므로, 법인 및 시설은 법인

체크카드의 포인트를 수시로 확인하여 자부담 통장에 잡수입으로 세입 처리한다. 『사회복지시설 관

리안내』에 따라 체크카드의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현금으로 

전환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법인 및 시설 운영에 사용하도록 한다.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지출에 따

라 발생된 모든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개인적으로 적립 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포인트 환급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며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인감도장, 위

임장, 방문자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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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크카드 관리 예시

1. 대전○○○○ 법인체크카드 보유 현황(예시)

순번 카드명 및 형태 관리부서 카드번호 수령자 용  도 유효기간

1 하나카드 9440-****-****-**** 보조금 26/06/21

2 하나카드 9440-****-****-**** 보조금 26/02/20

3 kb국민카드 5021-****-****-**** 후원금 27/12/20

4 kb국민카드 5021-****-****-**** 전입금 27/11/19

5 kb국민카드 5021-****-****-**** 자부담 28/11/19

6 kb국민카드 5021-****-****-**** 후원금2 28/12/21

2. 대전○○○○ 법인체크카드 관리대장(예시)

신용카드명 용도 카드번호 수령자 결제계좌 수령일자

하나카드 보조금 9440-****-****-**** 644-91006-******

하나카드 보조금 9440-****-****-**** 644-91006-******

kb국민카드
비지정

후원금
5021-****-****-**** 457-25-0015-***

kb국민카드 전입금 5021-****-****-**** 734401-01-******

kb국민카드 자부담 5021-****-****-**** 734401-01-******

kb국민카드
지정

후원금
5021-****-****-**** 734401-01-******

3. 대전○○○○ 법인체크카드 사용대장(예시)

(   )월 카드 사용내역서

사업명: ○○사업

담  당 팀  장 사무국장 원장

사용일시 사용자 사용내역 금 액 가맹점 회수확인 지출결의 서명

……

월 합계

3) 예금계좌 및 법인체크카드의 개설, 해지 시 유의사항

회계별로 예금계좌 및 체크카드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여 개설하고 보

관, 관리하여야 한다. 예산편성 단위별(보조금, 법인전입금, 사업수입, 후원금 등 수입 재원별)로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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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및 체크카드를 개설할 시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신규로 예금계좌 및 체크카드를 개설 또는 해지할 시에는 내부결재를 득한 후 개설 또는 해지하며, 통

장 상의 예입액과 인출액은 당일의 입·출금액과 일치하도록 관리한다. 회계연도 마감 후 결산 시에는 6

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통장에 대해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사용 통장의 해지

6개월 이상 사용계획이 없는 미사용 통장은 해지 처리하도록 한다. 통장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이자

가 발생할 경우 미사용 통장의 잔액이 결산에서 누락되어 차후 결산서의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

이 발생하게 된다. 결산 시 거래 은행별로 ‘예적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 있

는 경우 이를 해지 처리하고, 발생된 세금 및 최종 정리한 이자는 자부담통장에 이관한 후 세입 처리 

한다. 이자를 먼저 세입 처리하고 해지하면 해지와 관련하여 다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지 

처리를 먼저하고 최종적으로 세입 처리하도록 한다.

 외부 공모사업(공동모금회 등) 통장의 경우에도 사업 시작 시 신규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사업 종료 

후 해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매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종료 시뿐만 아니라, 연

말 결산 시 발생된 이자를 처리(반납 또는 이관)한 후 “0”원인 상태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다. 

5. 수입원과 지출원의 임면(‘재무회계규칙’ 제21조, 제22조)

1)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재무회계규칙’ 제21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할 의무를 갖고 있으

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종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임면(‘재무회계규칙’ 제22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회계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재무관, 수입원, 지출원, 출납원 등을 

임면해야 한다(‘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은 반드시 임면해야함). 이는 회

계에 관한 독립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하며, 임면서에는 성명, 직위 및 직급,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명시하고 임면하는 

일자, 법인명과 시설명을 기입한다.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

인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한명의 회계관계직원이 수입원, 지출원, 출납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게 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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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1항 단서조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회계 → 기초등록 → 회계설정’에 수입원과 지출원에 임명된 종사자의 이

름을 입력하면 결의서 출력 시 자동 반영되어 출력된다. 

회계관계직원 임면 및 업무분장 예시

구  분 담당 업무대행자 업무내용

재무관 원장 사무국장
예산·재무·회계의 조정 및 결산 점검, 계약 및 기타의 지출원인행위, OTP 

관리, 법인체크카드 수납관리, 자금 집행

수입원 원장 사무국장
운영 예산의 적정 관리 및 집행, 수입 결정과 관리, 입출금 관리, 공동인

증서 관리

지출원 사무국장 원장 예산의 지출 관리, 지출결의서, 인터넷뱅킹, 통장내역 관리

출납원 회계담당자 과장
출납관리,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작성, 영수증 관리, 카드대장 사용, 

지출원인행위 및 각종 결의서 작성, 편철, 사업통장 관리

물품관리원 사무국장 과장 고정자산, 물품, 기타 자산 관리

물품출납원 1팀장 2팀장 물품유지, 보수 및 사용에 대한 관리

인사발령대장 예시

연번 부서 사번 성명 발령일 발령구분 발령번호 발령사항 호봉 직위 직급 직책 직종/직군

1 운영지원팀 001 김** 2020.01.01 신규채용 2000-01 신규채용 3 팀원 5급 사무원 사회복지사

2 복지사업팀 002 이** 2021.10.01 신규채용 2002-01 신규채용 1 팀원 5급 사회복지사

3 운영지원팀 004 박** 2010.01.01 인사이동 2003-01
법인 내

인사이동
10 팀장 3급 지출원 사회복지사

4 복지사업팀 002 이** 2016.01.01 조직개편 2006-01
시설 내 

인사이동
5 주임 4급 사회복지사

5 운영지원팀 001 김** 2011.01.01 승진 2006-02 시설 내 승진 10 팀장 3급 물품관리자 사회복지사

6

7

8

9

10

※ 종사자의 인사발령 내용을 입력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인사/급여/세무/자산 → 인사관리 → 인사발령관리’를 활용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인사/급여/세무/자산 → 인사현황 → 발령현황’을 활용하여 인사발령 내용을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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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항 1 ① 수입원, 지출원 미구분  ② 회계관직 임명 부적정  ③ 회계직원 미임명

① 회계관직 중 수입원과 지출원을 구분하여 업무분장하지 않음 (주의)

② 시설의 수입원 및 지출원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어 있음 (시정)

③ 회계담당 직원에 대해 수입원 및 지출원 임명 미이행 (시정)

수입원 선임조서 예시

수입원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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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 선임조서 예시

지출원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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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 임명 내부기안 예시

직인생략

대전○○○○

기안자  담 당 ○○○     선임 ○○○      팀장 ○○○      사무국장 ○○○      원 장 ○○○

협조자  사회복지사1 ○○○      사회복지사2  ○○○      사회복지사3 ○○○

시   행  대전 20** - **호 ( 20**.**.**.)               접수             (             ) 

주   소  우)30010  대전광역시 ○○구 ○○○길 ○○  대전○○○○

전   화  042)○○○-○○○○   전 송  042)○○○-○○○○ /  이메일주소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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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보증

수입원 또는 지출원 등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였을 때에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고의 또는 과

실에 의한 재산상의 손해를 대비해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재정보증보험이다(「보건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3조, 「대전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3조). 

쉽게 설명하면 연대보증제도를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종사자의 불법적

이거나 중대한 과실로부터 법인 및 시설 자산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보증제도이다. 회계관계직원 

외의 일반 종사자의 경우에도 신원보증보험 가입 시 법인 및 시설의 물품(차량, 비품 등)에 대한 고의

적 파손, 배임, 절도 등으로 법인 및 시설에 손해를 끼칠 시 가입한 보증보험회사에서 손실에 대하여 법

인 및 시설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정보증보험은 회계관계직원의 임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하며,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가입하고, 보증금액은 모든 회계관계직원의 직무와 직위, 책임

범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며, 보증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가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재정보증보험 가입

재정보증보험 가입 회사

 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02-3775-8899  www.kwcu.or.kr 

    - 직위별로 가입이 불가

    - 가입 시 인원수에 따른 명단 제출(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담당업무 등)

 2. SGI서울보증     1670-7000       www.sgic.co.kr

    - 직위별 가입 가능

※ 보증보험 가입 시 피보증인을 회계관계직원의 성명으로 설정하는 경우 퇴사 시에 새로운 회계관계
직원의 성명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 후 가입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으므로 직
위로 가입하면 편리하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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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보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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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의 인계·인수(‘재무회계규칙’ 제43조)

법인 및 시설에서는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가 교체된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무

의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한다.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

계·인수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

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설치·운영하

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의 결재 후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경우 해당 시설에 속하는 수입, 지

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 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재무회계규칙’ 제42조).

업무 인계인수서 예시

업무 인계·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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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인계·인수서 첨부 서류 목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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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무와 책임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관계 규정,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

며, 그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

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

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

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제8조(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함으로써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제4조에 따른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

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에는 서면이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

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직원이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그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

나 요구한 경우에는 그 회계관계행위로 인한 변상책임은 그 상급자가 진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를 속

인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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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의 방법(‘재무회계규칙’ 제23조)

회계처리 방법에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인 및 시설에서는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복식부기를 사용한다.

부기는 ‘장부기장’의 줄임말로 법인 및 시설에서 일어나는 각종 거래, 즉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일정한 원칙에 의하여 기록·계산·요약하는 것을 말하며 기록·계산·요약하는 방법에 따라 단식부기와 복

식부기로 나뉜다.

1) 단식부기

단식부기는 거래라는 사건의 인식을 현금의 유출로만 해석하여 현금(보통예금 포함)의 유입과 유출에 

대해서만 장부에 기록하는 단순한 현금주의 회계를 말한다.

이 방법은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거래의 일면만을 기입하기 때문에 기록의 정확성 및 누락 여

부 등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자산·부채·자본과 같은 일시적 시점에서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에서도 재산상태 및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에 의

한 회계 관리가 필요하다.

2)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이중 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단식부기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회계기록방식으로, 대변과 차변의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된다. 이 원

리에 의해 복식부기는 ‘자기통제기능’또는 ‘자동검증’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회계처리과정

에서의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자동적으로 검증됨으로써 회계처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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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비교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작성 방법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대전○○○○에서 3,000만원을 주고 승합차 한 대를 구입했을 경우

(단식부기)

출금일 기준    승합차 구입     3,000만원 지출

(복식부기)

(차변) 승합차    30,000,000      (대변) 현 금   30,000,000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3만원의 사무용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경우 

(단식부기)

출금일 기준      사무용품 구입     30,000원 지출

(복식부기)

(차변) 사무용품비   30,000      (대변)  미지급금    30,000

그리고, 사무용품비를 지출하는 시기에 복식부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차변) 미지급금     30,000      (대변)  현    금    30,000

 

이와 같이 복식부기에서는 자산(현금)의 감소와 자산(승합차)의 증가가 대변과 차변에 모두 기록되어 

거래가 양면적으로 계산·기록될 뿐 아니라, 비현금 출금(대체출금) 거래를 비용의 발생(사무용품비)과 

부채의 증가(미지급금)로 기록함으로써 거래의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게 된다. 

복식부기에서는 대변 금액과 차변 금액의 일치, 즉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계산의 자동검증이 가능

해지고, 차변과 대변 금액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계정과목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회계처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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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부(‘재무회계규칙’ 제24조)

법인 및 시설에서 금전에 대한 출납 사항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기록과 관리하는 것을 회계라고 하며, 

장부란 법인 및 시설의 운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기록·계산·정리하기 위한 서류를 말한다.

법인 및 시설에서는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 따라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

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조직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누어지는데 그 종류와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주요부

• 분개장 : 개별적인 거래를 마감하는 장부로서 거래를 제일 먼저 기록하며, 모든 거래를 발생 순

서대로 차변에 기록할 계정에 대해서는 왼쪽에, 대변에 기록할 계정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각각 

계정과목과 금액 및 거래내용을 간단하게 표시한다. 분개장은 원장에 전기하기 위한 준비기록

으로 원시기입부라고 한다.

• 총계정원장 : 분개장에 분개 기입이 끝나면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 비용에 속하는 각 해당 계

정에 거래를 옮겨 적어야 하는데, 이들 모든 계정이 설정되어있는 장부를 총계정원장이라 한다. 

총계정원장에 전기 방법은 분개의 해당 계정을 찾아 차변에 있는 계정은 해당 계정의 차변에 기

입하고 대변에 있는 계정은 해당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또한 적요란에는 상대편 계정과목을, 

분면란에는 그 해당 거래의 분개장 면수를 적는다. 상대편 계정과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란에 ‘제좌’라고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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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부 : 주요부에 대한 보충적인 장부로서 주요부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주거나, 주요부 내의 

어떤 금액의 내역을 상세히 표시해 주는 장부이다. 보조기입장은 거래를 발생 순서에 따라 기입

하는 장부이고, 보조원장은 원장계정의 명세를 기입하는 장부이며, 기타의 보조부는 주로 비망

기록을 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이다. 

☞ 「상법」제33조에 따르면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를 10년간 보존하며,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
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기본적인 장부조직

② 대규모 장부조직

법인 및 시설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회계장부로는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

장이 있으며 이외 계정별원장, 세입세출집계표 및 월계표, 자금일보, 예·적금대장 등의 장부를 작성하

여 월별 마감을 진행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따라 전

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다만, 회계 감독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력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1) 법인 및 시설의 재무제표

법인은 ‘재무회계규칙’ 제23조에 따라 단식부기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복식부기에 의해 

회계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및 시설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를 병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법인 또는 시설별로 재무상

태표와 운영성과표, 그리고 이와 관련한 주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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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202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여 새

로운 공시서식을 따라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의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에서 공시/공개등록 및 열람, 신고/보고 등을 할 수 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2017-35호)

제5조(재무제표)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한 주석

2) 현금출납부

(1) 일일 작성요령

현금출납부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로, 연월일은 실제 현금출납일을,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의 목단위를 기록하며, 적요란에는 수입 및 지출 내역의 요지를 구체적으로(관련 근거(법

령, 지침, 안내, 가이드라인 등) 및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한다. 그리고 수입금액은 수입란에, 지

출금액은 지출란에 각각 기록하며 수입 누계액(전기이월금 포함)에서 지출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차인 잔액란에 기록한다.

(2) 월별 마감과 오류검증

현금출납부의 기장은 1월 1일자 전기이월금(전년도이월금)부터 기장하며 매월 말일에 장부를 마감

하여 월별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보관해 놓는다. 

매월 장부를 마감할 때 전월이월금과 수입 누계액의 합산 금액에서 지출누계액을 제하면 차인 잔액

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통장의 거래 내역과 현금출납부의 기입 내역이 기장 순서와 금

액, 모두 일치해야 한다.

월말 마감뿐 아니라 일일 마감도 전일 잔액과 당일 수입액을 더하고 당일 지출액을 빼면 당일 잔액

이 계산되는 것이며 통장의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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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출납부 예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회계 → 보고서 → 현금출납부

현금출납부(시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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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계정원장

(1) 총계정원장의 의의

총계정원장은 자산이나 부채, 자본의 상태를 표시하는 모든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기록하는 장부 

중의 하나이며, 법인 및 시설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당해 계정과

목의 잔액과 누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부이다. 즉, 총계정원장은 법인 및 시설의 경영상 

필요한 자산, 부채, 자본 및 손익에 관계되는 모든 계정이 개설된 장부로, 법인 및 시설 경영상 발

생하는 거래로 인한 재산상태의 변화를 총괄적으로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게 된다.

따라서 총계정원장은 복식부기의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장부로, 기록된 재산상태의 변화를 파

악함으로써 법인 및 시설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알 수 있다. 

(2) 작성요령

계정과목은 ‘목’단위로 기재하여 ‘사업비 – 운영비 - 생계비’식으로 관·항·목을 모두 기재해도 된다.

총계정원장은 세입·세출 계정과목의 전기이월액과 일자별 내역, 월계, 누계, 차인잔액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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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정원장 예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회계 → 보고서 →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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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대장

재산대장은 법인 및 시설의 6가지 재산 등에 대한 취득, 대규모수선, 처분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록한 회계장부로, ‘재무회계규칙’에는 토지, 건물, 유가증권, 무형고정자

산(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 기계기구류, 기채(부채)상황의 6가지 재산에 대한 작성 서식([별지 

제27호 서식])이 있다. 법인 및 시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식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대

장이다.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인사/급여/세무/자산 → 고정자산 → 재산대장현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에서 기초등록 및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만 출력이 가능

[별지 제27호서식]

재산대장
1. 건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

평가액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등기부상의 소유권 
등기연월일

용도 비고

2. 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

평가액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등기부상의 소유권 
등기연월일

용도 비고

3. 유가증권

일련번호 종류 내역 수량 가액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비고

4. 무형고정자산

일련번호 종류 내역 수량 가액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비고

5. 기계·기구류

일련번호 종류 용도 명칭 형식 제조자 제조번호 수량 금액 비고

6. 기채(부채)상황

일련번호
지채처
(자)

기채액 금리 상환기일
주무관청허가 연월

일 및 문서번호
기채사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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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대장 예시

재산대장현황(건물)

순번 일련번호 소재지 토지번호 구조명 면적(㎡) 평가액 취득일자 취득사유 등기일자 용도 비고

1 대전-001

대전시

대덕구 

○○로

100
철근

콘크리트
1,100 10억1천

2021-

02-15

기능보강사업

으로 신축

2021-

03-15

노인

요양

시설

4) 비품관리대장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

하며, 계획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한 물품으로 취득단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비품관리대

장은 이러한 비품의 취득, 처분, 폐기 등의 변동 사항을 기록한 회계장부이다.

비품은 매년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그 수량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불용품으로 폐기처분 시

에도 그 내역을 기재하여 재산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불용품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 대

금을 법인 및 시설의 당해연도 세입예산(잡수입)에 편입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비품관리대장 서식은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8호]에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인사/급여/세무자산 →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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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관리대장 예시

비품관리대장
자산위치 : 전체

순번 일자 비품코드 비품명 비품상태 자산위치 구분 모델명 규격명 금액
수불 현재

수량
비고

수량 대여 처분

1
2023-

01-10
대전-02

사무실

컴퓨터
운영 사무실 매입

삼성

S90V21
1,000,000 1 1

2
2022-

01-10
대전-03

사무실

모니터
운영 사무실 기증

LG

L27D
27인치 250,000 1 1 후원

3
2022-

02-01
대전-04 프린터 운영 사무실 매입

HP

452DN

컬러

레이저
400,000 1 1

4
2000-

12-05
대전-01

승합차

(0700)
폐기 주차장 매입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18,300,000 1 1 0

노후

폐차

3. 회계 처리 시 유의사항

1) 회계장부 기장은 정확히 작성하며, 관련 장부를 분실하거나 증빙서류의 미비사항이 없도록 한다. 

또한 모든 회계장부에 결재권자의 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2) 증빙서류는 장부와 일치하도록 정리하고, 예금통장, 현금출납부와 월결산보고서, 예적금대장, 수

입 및 지출결의서의 금액은 항상 일치하여야 한다.

3) 예금통장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분실하여서는 안 된다. 단,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통장과 체크카

드는 결산 시 해지 처리하되, 해지할 통장 내의 모든 잔액은 재원별로 계속 사용하는 통장에 이체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리 안내』에 따라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

로 집행하며, 특히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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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라도 1만원 이상 지출 시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여야 한다. 

단,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하여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계좌이체 입금) 입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 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

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

능한 증빙서류 구비하여야 한다.

5) 간이영수증은 간이과세자에게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만원까지 간이영수증 첨부가 가능하나

(접대비는 1만원 이하),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적 증빙서류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같은 일자에 동일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두 건 이상의 간이영수증은 이를 한 건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 적격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가 있다.

6) 업체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발급받되, 3만원을 초과할 때는 해당 업체가 간이과세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7) 사업 수행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부합되도록 한다.

8) 비품 구입 시 절차는 법인 및 시설의 “물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따르도록 한다. 비품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추정 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나 구매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인 및 시설의 경우 회계

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 및 시설의 “물품관리규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의 제조

나 구매에 대하여 비교견적을 받아, 재원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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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절차(‘재무회계규칙’ 제25조제1항)

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업수입 등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에서 위탁 수납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수입원만이 수납해야 하며, 수입원이 사업수입 또는 후원금 등을 납부자로부터 현금으로 수

령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수납된 금액은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그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현금

출납부 등 회계장부에 이를 기록한다.

수입원이 수납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급해서 1부는 납부자에게 1부는 법인 및 시설에서 보관

하며, 발급한 영수증 또한 편철하여 보관한다. 이때 사용되는 영수증은 사전에 일련번호가 부여된 영수

증을 사용하며 전산을 사용하여 발급할 시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수입절차

2. 수입 원칙(‘재무회계규칙’ 제25조제2항, 제3항)

1) 수입금의 수납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하지만 장부와 

예금통장 간의 일치성을 위해 당일에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금융기관의 업무 마감 후에 수입이 이루어지면 재무원(시설의 장) 입회하에 금고 등 안전한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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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음 날 금융기관에 예입하도록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5조(수입금의 수납)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감사지적사항 2 ① 수입 관리 소홀

① 후원금 또는 사업수입에 대하여 발생 일자별로 즉시 세입 조치하지 않고, 5일 간격으로 사업비통장 또는 운영

비통장으로 이체하면서 일괄 세입 처리 (개선)

② 매일 수입결의를 하여야 함에도 업무편의를 위하여 1개월 단위로 묶어서 수입결의하고 있음 (개선)

감사지적사항 3 ① 거래통장 회계별 미구분  ② 보조금 별도 통장 관리 미이행 사례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거래통장은 법인·시설·수익사업 회계별

로 구분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사업’과 ‘시설 제세공과금’을 동일 통장(○○은행)에서 사용 (개선)

② 보조금 전용계좌에 별도 관리하여야 하나, 이용료수입과 보조금수입을 동일 통장에서 혼용 사용 (시정)

2) 수입결의서의 작성

수입결의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공통관리 → 기초설정 → 양식지설정’에서 A타입과 B타입 중 

설정)을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수입원의 성명 옆에는 수입원의 인장을 사용하여 날인한다. 

수입결의서의 증빙으로는 통장사본(원본대조필 득한 후)과 증빙자료를 첨부하되 매 문건이 완전 문건

이 되도록 한다. 입소자부담금 수입의 경우는 ‘수입결의서 – 통장사본 - 부담금명세서 또는 영수증’

을, 보조금의 경우 ‘수입결의서 – 통장사본 - 보조금 내시 관련 공문사본(원본대조필)’을, 후원금의 경

우 비지정후원금은 ‘수입결의서 - 통장사본’을, 지정후원금은 ‘수입결의서 – 통장사본 - 지정후원신청

서’등을 첨부한다.

수입결의서는 자금원천별, 일자순으로 편철하며 양이 많은 경우는 월별 편철을 하고 그 양이 적은 경우

는 ‘분기 – 반기 – 연간’으로 구분하여 편철하되 색인을 통하여 자금원천을 구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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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결의서 예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회계 → 결의및전표관리 → 결의서/전표등록관리

수입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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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납금 여입(‘재무회계규칙’ 제26조)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및 기타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며,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지출된 금액이 사용되지 않

은 경우 해당 계좌로 반드시 입금하여 여입하여야 하며, 여입결의서를 작성하되 지출처리와 여입결의 

일자는 같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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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입결의서 예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회계 → 결의및전표관리 → 결의서/전표등록관리

여입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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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오납 반환(‘재무회계규칙’ 제27조)

과오납은 과납금과 오납금을 뜻하는 말로 과납금은 당초에는 정당한 납입사유가 있었으나 납입 후 사유

가 변경되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것이 되어 반환금이 발생한 것이고, 오납금은 당초부터 정

당한 납입 사유가 없이 실수나 착오로 납부 의무가 없는 자에게 납입한 것을 말한다.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회계담당자는 ‘과오납 반환’내부결재 서류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하며 회계

담당자는 내부결재 서류에 근거하여 수입결의서 금액란에 반환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수입결의

서 적요란에는 반환 사유를 요약 기재한다.

회계담당자는 과오납된 부분을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거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과오납된 수입

금은 수입한 세입 계좌에 직접 입금(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당초 수입결의서에는 비고란을 이

용하여 반환 일자와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

5) 과년도 수입

과년도 수입은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도 하는데,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을 당해년도의 세입

에 편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지난 연도에 수납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연도의 

출납 정리 기간 내에 납입되지 못한 수입이 그 후에 납입되었을 때 ‘그 세입이 본래 소속한 연도의 출납

은 이미 완결’되었으므로, 현금 영수일에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보통 수익사업회계에서 많이 발생하며 임대료수입, 이자수입 등이 있는데, 직전 회계연도 임대료수입

을 당해연도에 수입했을 경우 과년도수입 목을 사용하여 당해년도 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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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납금에 대해 당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지출결의서와 여입결의서 예시

지출결의서

여입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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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출의 개요 및 절차, 유의사항

1) 개요

지출은 세출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루어진 지출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후에 

집행되어야 하며, 지출금액은 객관성, 타당성, 정확성, 효율성, 효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출절차

2) 지출의 절차

기본적인 지출의 절차는 ‘품의(원인행위) - 지출결의 - 자금집행’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지출과정에 

있어 담당자별 품의, 계약, 자금집행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지출의 내부통제를 위한 회계용 

법인인감, 공동인증서, 체크카드, OTP 등은 회계업무 권한에 따라 분리 보관한다. 

3) 지출 시 유의사항

아래의 <계정별 잔고 현황 예시>와 같이 세입 내역에 대한 확인없이 통장에 잔고가 있다고 하여 지출해

서는 안되며, 지출 시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에서 예산 및 잔고 현황 등을 파악하고 존재하지 

않는 자금에서 마이너스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전년

도이월금과 전년도이월금(후원금), 이자수입 등을 선지출하도록 하고, 이월금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

태에서 당해연도의 수입재원을 먼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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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별 잔고 현황 – 예산초과 집행으로 인한 지출오류 예시

20**년 세입 계정별 잔고 현황

2. 지출 원칙

1) 지출 사무(‘재무회계규칙’ 제28조)

지출은 세출예산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지출원으로 임면받은 회계관계직원이 지출업무를 담당

하며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이 행해진다.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보다 더욱더 책임감이 요구된다. 

보조금을 지출하는 법인 및 시설은 보조금 지출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계를 담당하는 종사

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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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항 4 ①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의 결재 누락  ② 지출 절차 미준수 및 관리 소홀

① 예산 품의 및 각종 지출서류는 담당자의 날인 후 담당부서의 장 및 재무관의 결재를 득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다수의 지출 건에서 담당자 확인 누락 및 미결재상태에서 예산을 집행 (주의조치)

② 회계업무 담당자의 전반적인 업무 미숙지로 인한 경미한 사항으로 내부결재 및 반납결의없이 여입처리하였고, 

내부결재 및 지출결의 없이 지출함 (주의조치)

감사지적사항 5 ①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② 지출 증빙서류 미구비

① 정기재물조사 후, 불용품을 매각처분하여 잡수입 처리하면서 수입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음 (주의조치)

② 시설운영비 1만원 이상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 또는 계좌송금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개선)

③ 행사 차량 임대 시 별도의 시장조사 없이 차량을 임대, 임대료를 지출하고, 보험가입여부, 회사 소속 차량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음 (시정)

2) 지출 방법(‘재무회계규칙’ 제29조)

지출 방법은 일상적으로 늘 사용하는 경비 또는 소액을 지출할 경우(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여비,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 실비보상금 중 여비)를 제외하고

는 예금통장에 의하여 지출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전자거래로 행하

여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지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도록 지정한 거래은행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클린카드 기능을 가진 보조금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시설은 보조금과 후원금 등 지출에 

대하여 엄격한 감사를 하므로 투명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지출에 대한 보조금 카

드 사용을 권장한다.단, ‘재무회계규칙’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경비 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

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로 입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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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항 6 ① 예산초과 집행  ② 지출업무 부적정

① 세출예산 집행 시 제수당, 사회보험비용 등 4개 목에서 ○○천원 초과 지출 (주의조치)

② 통장의 일자별 인출금액과 총계정원장보조부와 현금출납부 상의 지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건수가 다수 발견 

(주의조치)

감사지적사항 7 ① 지출방법 부적정

① 지출은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직원이 물품구입을 

위한 선지출 후, 해당 직원의 계좌로 대가를 지급함 (개선)

② 운영경비 1만원 이상 지출 시 현금지출 및 간이영수증 처리 (시정)

3) 지출특례(‘재무회계규칙’ 제30조)

(1) 선금지급

선금지급(先金支給)이란 법인 및 시설의 계약상대방이 ‘재무회계규칙’ 제30조제1항과 같은 계약을 이

행시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을 부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계약의 원활

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일부 선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된 선금지급 규정은 금액 기준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지급요

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지방회계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2023년 1월 1일 시행) 제1장제2절을 준용

하며, 관련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는 선금지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

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

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일정율(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재무회계규칙’ 상 선금지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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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의 대가

•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 운 임

• 소속 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

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보조금

• 사례금

•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재무회계규칙”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2절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

에 계약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금액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

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30%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

에 따라 지급)

나. 계약의 선금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

을 기준으로 함

이러한 선금지급은 계약 내용을 부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

모하자는 것에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선금지급에 그쳐야 하며 법인 및 시설

에 손해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158

한눈에 알아보는 사회복지 회계매뉴얼 개정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지급하는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경우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선급금 지급절차

(2) 추산지급(‘재무회계규칙’ 제30조제2항)

추산지급(推算支給)이란 장래 생길 채무에 대하여 그 확정 이전에 금액을 개략 계산하여 사전에 지급하

는 특수형태의 지급 방법을 말한다. 이후 그 채무액이 확정되면 이를 정산해야 하는 것으로 채무 발생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며, ‘재무회계규칙’에서는 경비의 성질상 개산하여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생각해서 그 범위를 필요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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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지급을 사용하는 경우의 예를 들면, 종사자의 관외 출장이 있을 때 출장비 지급에 관한 지출품의를 

하고, 내부결재가 완료되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지출품의 및 지출결의서에서 추산지급으로 지급해

야 할 경비는 개략적인 금액으로 숙박비, 식비 등의 산출기초로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출장비를 지급받고 출장을 마친 종사자는 ‘추산지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카드전표, 톨게이트 

영수증 등)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면 지출원은 정산 결과 반납금이 있을 경우, 반납결의서를 작성하

여 당초 지출한 과목에 반납 조치(여입처리)하고 부족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산지급 수령자로부터 

청구서를 받아 지출결의 후 출금한다.

‘재무회계규칙’ 상 추산지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여비 및 판공비

•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

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보조금

• 소송비용

추산지급 정산서 예시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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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수금

예수금(豫收金)이란 법인 및 시설에서 납부의무자인 타인으로부터 미래의 경비지출을 위해 일정 금액

을 미리 수령해 놓은 금액을 말한다. 

‘재무회계규칙’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예산과목이나 실제로 법인 및 시설에서 회계처리할 때에는 

꼭 필요한 계정과목으로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0’이 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

용보험, 산재보험)가 있으며 이것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부담금을 공제 후 기관부담금과 함께 법인 

및 시설 명의의 통장계좌에 입금해 놓았다가 해당 납부일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일괄 대납한다.

그러므로 예수금이라는 별도 사업을 만들어 회계 처리하고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며,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수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만들어 입·출금을 관리해야 한다. 예수금 또한 일반 회계와 마

찬가지로 정기적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정산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금의 경우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에서 특별 회계로 사업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주무관청 제출 등을 위한 회계장부 작

성 시에는 일반 회계만 설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당월의 예수금(근로자부담분) 입금액은 인건비 지급대장의 공제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출금액은 통장 

출금내역 또는 지로대금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회계 → 기초등록 → 통장계좌 등록’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회계 → 기초등록 → 사업코드 등록’

3.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서의 작성

1) 지출원인행위

지출절차 중 제일 처음 진행되는 행위는 지출원인행위이다. 지출원인행위는 지출 예산 항목의 지출을 

결정(품의, 기안)하는 행위로 법인 및 시설의 내부 혹은 외부 이해당사자 여부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

뉜다.

내부 이해당사자를 위해 지출하는 인건비, 운영비 등 세출예산 항목의 지출을 결정(품의, 기안)하는 행

위와 외부 이해당사자와 체결하는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구입 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

를 지는 계약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소액으로 반복되는 지출행위 시 외부 이해당사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도 지출을 결정(품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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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 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예를 들

어, 급여나 여비 지급의 경우에는 지출결정(품의) 시에, 물건의 매입은 구입계약 체결 시에 지출원인행

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발의, 결재, 출납, 등기를 같은 일자로 작성하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공사·제조, 구입 등에 

대해서는 발의와 견적서, 내부기안 결재일을 맞추고 결재와 출납, 등기일은 통장에서 실제 지출이 일어

난 일자와 맞춘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제5항,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5조제4항, 「대전광

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 등은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인 및 시설에서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여비’에 대해서는 품

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지출원인행위(품의 – 지출) 절차에 대한 안내

1. 품의

•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비교견적서)를 받고, 구체적인 금액을 조사함

• 업체들 중 가장 낮은 단가의 업체 한 곳을 선정하여, 구입 품의를 올림

• 공문으로 계획에 따른 결재를 득하고, 실제 지출 절차를 밟기 위해 동일한 내용(금액)으로 품의를 올리고 승인

을 받음

2. 원인행위

• 품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함(업체 선정 및 금액 확정). 이때 결정된 금액으로 계약과 관련한 견적서

를 받음(계약금액은 품의한 금액과 동일하거나 이하가 됨)

• 견적서를 받아 실제 확정된 금액으로 원인행위 등록을 하고, 승인을 득함

3. 제작(구입), 납품, 검수, 업체로부터 지출 서류 수령

•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음

• 적정하게 제작되었는지, 동일한 제품인지, 제품에 이상 유무가 있는지 등을 검수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함

• 납품서 및 기타 지출서류 일체를 수령함

4. 지출결의

• 실제로 업체에 사용한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최종 확인을 받음

5. 지급 명령

• 지정된 계좌에서 지출할 금액을 업체로 출금할 것을 요청함

• 지출원이 확인 후 업체에 금액을 송금하고 지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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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원인행위 시 주의사항

①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의 준수

•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자금의 수급 고려

•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지급 시기가 도래할 때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감

안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한다.

③ 예산집행의 제반 원칙 준수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전의결, 예산 총계주의, 건전재정 운영 등 예산집행의 제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월예산의 사용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소속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지출원인행위는 지출행위가 수반되므로 세출예산 과목이 맞는지, 상대계정(지출재원) 과목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예산 범위 내에서의 집행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승인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써 그 결정이 없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하

지 못한다.

•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공모사업지원금 등 특정 수입에 의존하는 사업은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상당히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도 세출예산을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한다.

• 세출예산을 전용 절차 없이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과목이 아닌 다른 항, 목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감사지적사항 8 ① 지출품의 누락

① 유류 구입 등 9건에 대해 사전 지출품의없이 지출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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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내부기안문 예시

직인생략

대전○○○○

수신자   내부결재

 (경 유) 

 제  목   재정보증보험료 지출의 건

원장 ○○○과 사무국장 ○○○, 회계담당자 ○○○의 재정보증보험료를 지출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결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재정보증보험료

 2. 내역 : 원장, 사무국장,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

 3. 금액 : 일금 일십사만사천구백원정(￦144,900원)

            - 48,300원×3인(원장, 사무국장, 회계담당자)=144,900원

 4. 지출방법 : 온라인 입금(○○은행 ○○○-○○○○○-○○○○○) 

 5. 지출항목 : 사무비/운영비/제세공과금

 6. 상대계정 : 보조금/경상보조금/시설운영비

 붙  임 : 1. 청약서 1부. 끝.

대전○○○○

 기안자  담 당 ○○○                 사무국장 ○○○                    원 장 ○○○

 협조자

 시  행  대전 20** - **호 ( 20**.**.**.)          접수            (             ) 

 주  소   30010  대전광역시 ○○구 ○○○길 ○○  대전○○○○

 전  화  042)○○○-○○○○   전 송  042)○○○-○○○○ / 이메일주소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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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서 예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회계 → 결의및전표관리 → 품의서등록

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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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결의서 작성

지출결의서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조직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전이나 물품 등의 대가를 지출해야 할 경우에 내부 결재수단으로 작성되는 일종의 결의서를 말

한다. 

지출결의서는 일반적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

타운영비’와 같은 지출이 이루어지는 ‘목’에 사용되며,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물품 구입 시 계약서가 별

도로 없거나 물품납품과 정산내역이 다를 경우에 작성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되,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를 제출받아 갖추어 두고, 지

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목별 사용기준을 정

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가맹점과 물품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 제공 등에 대

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지출결의서의 원인행위와 발의는 동일한 일자인 경우가 많으며 지출을 위한 내부기안과도 일자가 동일

하여야 한다. 견적서가 첨부되는 경우 그 일자는 적어도 내부기안 일자와 동일하거나 먼저 발생되어야 

한다. 지출이 일어나기 전에 견적을 받고 내부기안을 작성하게 되므로 내부기안이나 원인행위보다 견

적서 상의 일자가 늦을 수 없다. 결제 및 출납은 실제로 통장상 지출이 이루어진 일자를 기재한다. 모든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며, 그 작성요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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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결의서 작성 요령

• 세출 과목란에 법인 및 시설 회계의 세출예산 과목 중 해당 예산과목을 기재

• 발의 일자란에 지출 및 지급의 원인이 일어난 일자를 기재

• 결재 일자란에 결재가 이루어진 일자를, 출납 일자란에는 예금통장에서 출금이 이루어진 일자를 기재

• 등기 일자란에는 현금출납부 등 장부 기재 일자를 기록

•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발생 총금액을 기재

• 결재란은 사무위임전결내규에 따른 전결 기준을 적용

• 계정과목란에는 해당과목(예를 들어 수용비및수수료, 차량비, 여비 등)을 기재

• 적요란에는 지출내역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기재

• 거래처와 자금원천(예를 들어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 사업비의 경우 입소자부담금수입)을 기입

• 비고란에는 기타 참고할 사항을 기입(예를 들어 사무국장 ○○○의 직무능력향상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 지급)

•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영수증의 상호와 대표자명을 확인하고 대표자의 날인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 거래처에 송금을 할 경우에는 채주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과 통장의 예금

주가 일치하는지 여부)

• 적격증빙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사

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대금청구서 또는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등). 특히, 수익사업을 겸하는 법인 및 시설에서

는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적격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되므로 주의

지출결의서 양식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공통관리 → 기초설정 → 양식지설정’에서 법인 및 시

설의 특성에 맞게 A타입, B타입, C타입 중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출결의서 출력 시 모든 일자가 맞는지, 지출원의 성명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수입결

의서와 마찬가지로 지출원이 아닌 출납원이 작성하였다면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를 재확인하고 성명 옆

에 사무인을 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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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 예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회계 → 결의및전표관리 → 결의서/전표등록관리

**노인복지

지출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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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과 지출결의서 예시 앞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회계 → 결의및전표관리 → 결의서/전표등록관리

**노인복지

구입과지출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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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과 지출결의서 예시 뒷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회계 → 결의및전표관리 → 결의서/전표등록관리

물품명세서

4. 지출 증빙

지출 증빙은 지출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거래 주체들의 거래 성립을 입증하는 각종 서류로 장부를 기입하는 기초자료이며 지출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된다.

이러한 지출증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8조에 따라 원본을 보관·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정산서류를 작성하고 각각의 지출증빙을 보관하여 

감사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모지원사업(예를 들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민간복지재단의 

지원금) 등에 대한 증빙서류의 경우 지출증빙은 원본을 모금회나 재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

로 법인 및 시설에서는 사본을 보관하되 ‘원본대조필’도장을 날인하고 결의서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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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서류 중 영수증(특히 카드전표) 등은 인쇄된 부분이 지워지거나 흐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

수증(카드전표)을 복사한 후 원본과 사본을 같이 첨부하며, ‘지급필’또는 ‘사무인’을 간인한다. 가능

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이면지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면지를 사용할 경우 이미 사용된 면에 ‘이면

지사용’인을 날인하고 법인 및 시설의 중요정보나 개인정보 등이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지출된 건의 증빙서에는 변조, 재사용, 바꿔치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필’또는 ‘출납필’인

을 간인한다.

지출 적격증빙의 종류



1. 회
계

란
 무

엇
인

가
?

2. 회
계

의
 시

작
3. 회

계
의

 처
리

4. 수
입

5. 지
출

6. 보
수

 및
 제

수
당

 관
련

171

회계Chapter 03

지출증빙의 종류에는 거래상대방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현금영수증, 신용카

드 매출전표, 계약서와 이체확인증, 간이세금계산서 등이 있고,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인 경우 계산서와 거래명세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약서와 이체확인증, 간이계산서 등

이 있다.

「부가세법」 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

재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

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서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도록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먼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한 후, 가능

할 시 법인 및 시설의 고유번호증과 이메일주소, 연락처, 업태와 종목을 거래처에 전달하면 세금계산서

를 발행해 준다.

현재는 모든 법인(매출과 관계없이 발행)과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와 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거래처에서 법인 및 시설 이메일로 발송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승인함으로써 발행과정이 종료된다.

※ 지출 증빙서류 안내

1. 증빙서류 원본주의 :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본

과 같음’(원본대조필) 확인하고 날인 후 그 사본을 첨부한다.

2. 증빙에 필요한 첨부서류

• 신용카드(체크카드) 거래 시 : 신용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 현금 또는 계좌이체 거래 시 :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 이체확인증

• 계약서(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생략가능) :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단, 5천만원 이하의 경우 계약

서 작성 생략이 가능하나 구입과 지출결의서 작성을 통해 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으며 청구서, 각서, 협정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야 함 

• 거래명세서  

• 견적서(비교견적서 별도 구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거래상대방이 어떤 증빙서 발급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 일반 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VAT 지급

    - 간이 과세자 : 간이영수증 또는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

    - 면세 사업자 : 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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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사본

• 관련 사진(공사 또는 비품 구입 시) → 전·중·후 사진 첨부

• 견적서를 받아 실제 확정된 금액으로 원인행위 등록을 하고, 승인을 득함

3. 기타 사항

• 견적서 수령 시 확인 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이름 및 인장

전자세금계산서 예시

5.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의 편철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는 재원(자금원천)별, 사업별로 편철하며 통장 기입내역과 일치하도록 일자순

으로 정리한다. 지출결의서를 편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출결의서 →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

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또는 계좌이체 시 이체확인증 → 견적서 → 품의요구서 → 검수조서 → 관

련 내부문서 또는 공문’순으로 편철한다. 증빙서류 중 통장사본의 경우 해당 금액에 줄을 치거나 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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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등으로 표시하고 끝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득하여 편철한다. 편철 시 세입세출집계표 등을 출

력하여 월별 전체 수입과 지출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면 좋다.

지출결의서의 양이 많은 경우는 월별 편철을 하고 그 양이 적은 경우는 ‘분기 – 반기 – 연간’으로 구분하

여 편철하되 색인을 통하여 자금원천을 구별하도록 한다.

지출증빙서류 작성 및 편철 방법

1. 재원(보조금, 후원금 등)별, 각 사업별로 지출결의서를 구분

2. 사업별 지출결의서 및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일자순으로 정리

   (통장 기입내역 순서와 일치하여야 함)

3. 재원별, 각 사업별로 겉표지를 작성하여 명확히 구분되도록 색지로 프린트하기

4. 겉표지에는 사업명, 연월, 사회복지법인명 또는 사회복지시설명 기재

5. 편철하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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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임금은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최저임

금 등 법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산정기초가 된다. 

1)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수

습(또는 시용) 중인 기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적법한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병

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

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

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참조).

2)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

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



1. 회
계

란
 무

엇
인

가
?

2. 회
계

의
 시

작
3. 회

계
의

 처
리

4. 수
입

5. 지
출

6. 보
수

 및
 제

수
당

 관
련

175

회계Chapter 0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 규정 - 「근로기준법」 참조

2. 기본급 및 제수당

1) 기본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재가

노인복지시설 제외)의 종사자 기본급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지방자

치단체의 보수 지침 또는 법인 및 시설의 자체 보수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

이드라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단,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함)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가족수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가족수당의 세부기준은 공무원 수당 기준을 준용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10조제1항 관련)

에 따라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첫째 자녀 30,000원, 

둘째 자녀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10,000원을 지급한다.

법인 및 시설에서 가족수당을 받고자 하는 종사자는 ‘부양가족신고서’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며,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양가족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확인한다. 가족

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부양가족 중에 「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이 있거나, 배우

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

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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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족수당은 과오지급할 경우 전액 환수조치되기 때문에, 상시 관리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신고서 예시

부양가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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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절휴가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명절휴가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근거하여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시설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4)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는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준 호봉의 1/209 ×150%를 

지급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은 1일 시간외 근무시간을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 근무시

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시간외근무 최대 한도 시간은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직급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의 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

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날 보수지급일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배우자 40,000원

첫째자녀 30,000원

둘째자녀 70,000원

셋째이후자녀 11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5) 종사자수당 및 정액급식비

종사자수당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직급별, 재직기간별로 종사자수당을 정액 또는 차등 지급하고 있다. 종사자수당의 경우 매년 지급금액

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관련 지침과 안내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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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관련 지침과 안내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시간외 근무명령서 예시

시 간 외 근 무 명 령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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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신청서 예시

시간외 근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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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시간외 근무대장 예시

시간외 근무확인대장 예시

시간외 근무확인대장

월별 시간외 근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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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지 않은 수당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

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전입금 또는 비지정후원금에서 지급하되, 지

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자와 협의한 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

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 업무수당(다만 사회복

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업무수당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

자 복지수당 등이 있으며, 법인 및 시설에서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

록 명시하고 있다.

3. 급여 내부기안 및 급여(임금)대장

법인 및 시설의 지출결의서 양식은 별도의 인건비 서식이 없기 때문에 급여 지급 시 내부기안에는 급여

명세서나 급여(임금)대장, 급여소요액, 인건비 이체 집합계좌 내역 등을 첨부한다.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급여(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

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임

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에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

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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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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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급여)명세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이 신설되어 2021년 5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

설의 장은 종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

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근로자 특정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한다.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을 기재한다. 단, 통화 이외의 것

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한다.

3) 항목별 계산 방법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 지를 알 수 있도록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4) 임금 계산 기초 사항

근로 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시간 수, 야간근로시간 수, 휴일근로시간 수 등을 기재한다.

5) 임금 공제 내역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식비, 조합비(상조회비) 등을 공제할 경우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공제 항목

별 금액과 총액을 기재한다.

6) 임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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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

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

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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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의2서식]

임 금 명 세 서
지급일 : 0000-00-00 

성명 생년월일(사번)

부서 직급

세부 내역

지    급 공    제

임금 항목 지급 금액 공제 항목 공제 금액

매월 

지급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지급액 계 공제액 계

실수령액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계산 방법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지급액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해당 사업장 상황에 따라 기재가 필요없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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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는 무엇인가요?

지출원인행위는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구입 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계약행위, 인

건비, 운영비 등 세출예산 항목의 지출을 결정(품의)하는 행위입니다.

가령 급여나 여비 지급의 경우에는 지출결정 시에, 물건의 매입은 구입계약 체결 시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

어집니다.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입니다.

내부기안 문서로 작성하는 것과 품의서로 작성하는 것이 있던데 기준   이 있나요?

품의 내용을 기준으로 내부기안과 품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부기안은 급여, 퇴직연금, 제

세공과금 등과 사업 진행으로 발생하는 지출 시 사용하며 품의서는 물품구입의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인건비(내부기안 처리),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직무수행

경비, 여비는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제29조제2항에 100만원 이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금보관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현금보관’내부결재를 받은 후 보관하며, 내부결재 서류는 당일의 결재서류철에 함께 편철하여 당

일의 예금 입·출금액과 그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고 현금보관자와 보관장소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보관액 

중에서 일부 금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액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다시 복원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현금은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비, 톨게이트 비용 등을 위한 소액현금 

지출은 해당 종사자가 현금으로 선지출하고 회계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이후 회계담당자

는 신속히 출금하여 지급합니다.

Q4 소액의 경비지출로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만원 이상의 지출은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거래하여야 하며, 1만원 이하의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현

금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곳은 거래처명과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주소, 연

락처가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고 채주의 영수인이 날인된 간이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어떤 증빙서 발급대상자인지 알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는 간이영수증,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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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의 카드 사용 인

센티브는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 세입 조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2018년 10월 1일부터 모든 카드사는 포

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주고 있기 때문에, 법인 및 시설에서는 모든 법인카드의 포인트를 확인한 후 자부

담통장에 잡수입으로 연 1회 이상 세입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카드 인센티브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전환된 포인트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현금 전환(세입 조치)이 되지 않을 경우,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의 행

정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과금 납부 시 연체료가 발생한 부분을 보조금으로 집행해도 될까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연체료 지급을 위한 보조금은 없으므로 집행하면 안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연체료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종사자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0조 및 “대법 94다17246”

에 의거 종사자에게 납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재원을 확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 차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세입세출 계
정과목과 결의서 등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세입에서는 ‘차입금’계정을 사용하시고, 세출에서는 ‘상환금’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입결의서에

는 차입금 발생에 대한 내부기안 첨부를, 지출결의서에는 추가로 상환에 대한 내부기안을 첨부하시면 됩니

다. 차입금 계정은 지도점검 시 민감한 부분이므로 내부기안을 자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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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시설도 하나의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세금과 관련되어 있고 복지사업 수행과정에서 다양

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한편, 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규정도 두고 있다. 하지만, 생소하고 어렵다는 핑계로 조세지원제도 및 납세협

력의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인 및 시설에서 주로 관련 있는 세금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있다. 이 중 

납세협력의무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세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고 부가가치세는 주로 세금계산서(계산

서) 제출의무, 소득세는 원천징수 관련 업무나 기부금영수증 관련 서류 등의 기록 비치 의무가 있다. 개

인시설 운영자의 종합소득세, 사회복지법인 등의 법인세 또한 거래 관련 증빙 제출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원천세

1) 원천징수의 개요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근로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득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서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

별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 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

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

자에 해당됨.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다. 

(2) 원천징수 종류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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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

① 시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다만, 일정시점

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방법 :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

징수한 후,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 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실

시한다. 퇴직, 이자, 배당, 기타, 사업소득은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한 때에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한다. 이후,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

을 기재한 자료 지급명세서를 소득별 제출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4) 신고 납부기한 

① 원천징수

구 분 법정기한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 제출대상서류

일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월인 경우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반기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

1월~6월인 경우 7.10일까지 

7월~12월인 경우 1.10일까지 

② 연말정산

구 분 법정기한 제출대상 서류

일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③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

구    분 법정기한

근로ㆍ퇴직ㆍ사업소득ㆍ종교인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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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가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근로·퇴직소득

대    상 교    부    시    기

교

부

시

기

계속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교부

※ 다만,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즉시 교부

중도 퇴직자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

일용 근로자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퇴직소득 그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

② 그 외의 소득

소득구분 교    부    시    기

이자소득·배당소득 지급하는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소득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제외 소득 지급하는 때

연금소득
국민연금ㆍ공적연금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퇴직연금ㆍ사적연금 지급하는 때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종교인 소득 외 지급하는 때

2) 근로소득세

(1) 근로소득의 개념 및 범위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하며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급여·봉급·급료·세비·상여금 등이 해당한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인 및 시설 종사자 또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 근로자를 말한다(시간

강사, 시간급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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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는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이 있다.

구    분 일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개    념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특    징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원천징수  

세액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6%×[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일반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① 절차

일반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

수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 및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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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

표) (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 ※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으로 규정(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직접 조회도 가능

㉯ 맞춤형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

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해

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

※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



01  사
회

복
지

 세
무

02  그
 밖

에
 사

업
자

가
 알

아
 둘

 사
항

03  사
회

보
험

료

197

  세무Chapter 04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방법

공제대상가족수 = 실제공제대상가족수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1명으로 계산

⓶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연말정산용)

매월 원천징수 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 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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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자의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

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다.

㉮ 제출 의무자 :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법 §164의3」

㉯ 제출 내용 : 소득자의 인적 사항, 근무 기간, 급여액 등

㉰ 제출 기한 : (상반기) 1~6월 급여 : 7.31.까지 / (하반기) 7~12월 급여 : 1.31.까지

* 2024년부터 매달 제출예정 

(3) 일용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일용근로자란 3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

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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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계산(예시) 

- 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하는 경우

계  산  구  조 금    액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15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50,000원

(×) 세율(6%)

(=) 산출세액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1,650원

(=) 결정세액  1,350원 

※ 원천징수세액：1,350원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②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한다.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세율 6% 단일세율)

로 과세 종료된다.(완납적 분리과세)

※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5일간 일당을 한 번에 지급 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원천세

과-216,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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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소득세

(1) 사업소득의 개념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을 의

미하며, 특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은 소득

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업의, 소매점주, 도매점주, 강의를 전문적·직업적

으로 하는 강사 즉, 다른 직장(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강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소득세 과세대

상 소득 중 사업소득은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

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매출액(이하 ‘수입금액’이라 함)의 크

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나뉜다. 

구  분 대  상

간편장부대상자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전문직사업자는 제외)

복식부기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2)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소득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의 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3)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신고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신고(근로소득이 통상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종

합소득세 신고절차를 본인이 별도로 취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 31일이 신고납부기간이다.)를 위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원천징수세액>종합소득세액인 경우의 사업자는 지방소득세 환급신청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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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소득세

(1) 기타소득의 개념 및 예시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여타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사례는 다른 직업을 주 소득원

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강사료 등이 있다.

(기타소득의 예)

- 공무원, 교수 등이 소속 외 시설에 초빙되어 받는 강사료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은 당첨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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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원고료 소득구분

구  분 판  단 소득 구분

강 의 료

고용 관계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일시, 우발적 소득 기타소득

원 고 료

회사 사보 게재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일시, 우발적 소득 기타소득

(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의 소득세는 필요경비에 대한 산출로 소득세는 총지급금액의 8%(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0%),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과세최저한)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 례

’20. 4월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로 125,000원을 지급하였다. 기타소득금액과 원

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 기타소득금액：50,000원 = 125,000(기타소득 지급액) - 75,000원(필요경비 60%)

☞ 원천징수세액：0원(∴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지급액 × 8.8%”를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① 기타소득금액 산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으로 본다. 

기타소득금액(총 지급금액의 40%) = 총지급금액 – 필요경비(총지급금액의 60%)

②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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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인 기타소득 20%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연금계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외수령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①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15%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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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소득세

(1) 퇴직소득세 개념 및 원칙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7호의 단서에 따른 퇴직소득 제외)을 지급할 때

에는 퇴직소득세를 징수한다. 단, 다음의 경우 예외사항으로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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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퇴직소득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제

1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2020년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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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홍길동씨는 (주)국세에 2001.01.01 입사하였고 2020.03.28 퇴사하였음.
홍길동씨의 근속연수는 20년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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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①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제공(왼

쪽상단 국세정보→국세청 프로그램→202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20.03.13.)

②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오른쪽 상단 ｢모의계산｣을 클릭 → ｢퇴직소득 세

액계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

※ 고용노동부-퇴직연금(https://moel.go.kr/pension/index.do)에서 퇴직연금 및 퇴직급여계산기를 이용해 퇴직소득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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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과세의 정의

종합소득과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통산하여 정산·납부하는 절

차를 말하며 6가지의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 과세표준

종합소득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분리과세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은 제외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소득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3)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및 세율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2021년~2022년 귀속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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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7)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안내(2023년 신청 기준)

근로장려세제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구분하는데,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

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자영업자분들에게 가구원 구성이나 총급여액 등을 산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하며,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득에 따라 연간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3만원의 근로장려금

을 받을 수 있고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5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세부내용

①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200만원 미만

(165만원)

3,200만원 미만

(285만원)

3,800만원 미만

(330만원)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4,000만원 미만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② 재산요건 가구원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 합계액 4.2억원 미만(2022.06.01.현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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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 – 법인 및 시설이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1) 법인세의 정의

법인세는 법인이 일정한 기간(회계기간 또는 사업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따라 정해

진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격의 세금을 

말한다.

2) 법인세 과세기간

법인의 정관에 의해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통상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나 정관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신청서에 사업연도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사업연도는 법인세 계산 시 중

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법인세는 지방소득세와 함께 3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1천

만원 초과 시(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의 금액)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3)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 ○ ○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 소득 ○ × ×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 ○ × ×

국가·지자체 납세의무 없음

4)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

령 제2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

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청산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01  사
회

복
지

 세
무

02  그
 밖

에
 사

업
자

가
 알

아
 둘

 사
항

03  사
회

보
험

료

213

  세무Chapter 04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유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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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5) 법인세 신고기한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12월말 결산법인 3.31.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3월말 결산법인 6.30.

6월말 결산법인 9.30.

9월말 결산법인 12.31.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함

6) 법인세 납부방법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며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7) 법인세 산출식

① 법인세 과세표준 : 소득금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② 산출세액 : 과세표준×법인세율

③ 납부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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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세 세율(2022년 귀속)

9)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1) 별도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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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사업년도 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 신고납부 방법)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2항)

3. 부가가치세 - 법인 및 시설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세율은 단일 비례세율로서 현행세율은 100분의 10 단일세율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는 사

업자가 실제 거래를 통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계산서로, 이를 정부

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이다.

(10%,20%,22%,25%)

분 

리 

과 

세

종

합

과

세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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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 = 매출액 * 10%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공제

1) 사업자와 납세의무자

법인 및 시설 중 수익(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시설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일반

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과세사업자 중에서도 사업의 규모가 적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과세사업의 주된 

사업목적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게 큰 의미는 없다. 한편,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나 적격증빙 수취 시 거래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사업자인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구분이다.

(1) 사업자 유형

①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

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

한다.

②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

는 사업자이다.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된다.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로 대부분 의료, 농수산품 등에 해당되며 법인과 시설은 대부분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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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의무 있음 발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점업, 제조업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5%의 낮은 세율(대통령령이 정하는 해당 업종 부가가치에 대한 비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은 적지만, 매입세액의 0.5~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주

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

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함)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

의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1)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

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다. 

신고대상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

일반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사업실적 4.1.~4.25. 법인

확정신고 4.1.~6.30. 사업실적 7.1.~7.25. 법인.개인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사업실적 10.1.~10.25. 법인

확정신고 10.1.~12.31. 사업실적 다음 해 1.1.~1.25. 법인.개인

간이 1.1.~12.31. 사업실적 다음 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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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세율

구분 과세표준(업종구분) 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모든 업종 10% -

간이과세자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10% 20%

숙박업 10%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10%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10% 40%

그 밖의 서비스업 10% 30%

4)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방법

납부세액=매출세액(매출액10%)-매입세액(년 매출액 8천이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발행금액×1.3%(년 매출액 8천이상)

* 2024년부터 발급금액 또는 결재금액의 1%(한도500만원)

5)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방법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

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납부세액=매출액×부가가치율×10%-공제세액(매입액(공급대가)×0.5%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발행금액×1.3%(음식·숙박업소 2.6%)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

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발급 기간>

의무발급 대상자 의무발급 기간

모든 법인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1억원 이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연도 7.1.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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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혜택 불이익(의무위반 가산세)

-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 면제

-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면제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7) 부가가치세 무신고 시 불이익

과세사업자는 의무불이행시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 무신고가산세와 납

부불성실가산세 등 많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8)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

법인 및 시설 등의 비영리기관 또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가 의무가 아니지만 만 세금계산서 합계

표 제출은 하여야 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연 2회 신

고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신고기간 및 신고기한

기간 및 대상 신고기한

1월~6월까지 수수한 세금계산서 7월 25일까지

7월~12월까지 수수한 세금계산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1월~12월까지 수수한 계산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2)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유의할 사항

① 법인 및 시설 등은 수익사업(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이상 매출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가

능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해야 한다.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와 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는 합계금액만을 기재하면 

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③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란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2일 이후 전송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고 거래처별 개별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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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서 작성해야 한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했을지라도 발급자가 홈택스에서 전송하지 않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고해야 한다.

(3)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잘못 작성할 경우의 불이익

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문제가 발생된다.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

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은 경우, 또는 사실과 다

르게 적힌 경우에는 가산세 문제가 발생된다. 특히, 종이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2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개별명세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

② 매입세액 불공제가 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

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

지 않을 수 있다. 

③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

재하여 발급한 경우,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등이 해당되고,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거짓

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4) 매입처(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고-면세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는데, 면세는 일정한 재화와 용

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원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한다.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급해

야 하는 대상사업자는 2017년 1월부터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중 면세거래에 해당하는 내역 등이 해당된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

계표 제출의무도 없다. 법인 및 시설에서는 매입처별 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계산서합

계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계산서합계표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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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및 증여세

1) 공익법인이란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

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19.1.1.이후부터 적용)

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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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공익법인이며 「법

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 등도 공익법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바.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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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

2) 공익법인 등의 혜택

(1)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

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한다. 

즉,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이 출연재산이며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2) 부가가치세 면제

종교단체 및 자선·구호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며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

로 또는 실비나 무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로 한다. 

(3) 이자소득 및 수익사업수익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용 인정

비영리공익법인이 수령한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법인세부담이 

없게 된다.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후 5년 이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만 한다.

(4) 3년 이상 목적사업 사용한 부동산 매각차익 비과세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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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부금공제 혜택 부여

공익법인에게 기부하는 기부자는 공익법인의 성격별로 구분한 한도를 기준으로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교육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교육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자의 성격에 따라 개인들은 소

득의 30%를 한도로 기부액의 일정액(15% 또는 30%)을 세액공제 받으며, 법인은 기부금 공제 전 소

득의 10%를 한도로 법인세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3) 공익법인의 납세의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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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

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위반시 가산세

보고서 등

제출의무

상증법

§48⑤,

§78③

•(대상) 출연재산이 있는 공인법인

•(제출)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홈텍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공익법인보고서 제출

미제출·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 × 1%

(1억원 한도)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상증법

§50의3,

§78⑪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자산총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간편서식 가능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게ㅈ재

☞ 홈텍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결산서류 등 공시

시정 요구(1개월 이내 공

시, 오류 시정)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자산총액×0.5%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상증법

§51,

§78⑤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

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하고 관계 증명서류와 함

께 10년간 보존

(수입금액+출연재산)

×0.07%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상증법

§50,

§78⑤

•(대상)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MAX(①,②)

① (수입금액+출연재산)

×0.07%

② 100만원

(1억원 한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상증법

§50③,

§78⑤

상증법

§48③④

•(대상)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법인, 

특정법인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

법인 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야 함(종교·학교법인 제외)

•(제출) 감사보고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수입금액+출연재산)

×0.07%

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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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위반시 가산세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상증법

§48⑬,

§78⑭

국기법

§49

•(대상) 동일기업주식 5% 초과하여 출연·취득  

또는 계열기업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 보유한 경우

•(제출) 의무이행신고서 등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미신고시 

자산총액의 0.5% 

(1억원 한도)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상증법

§50의2,

§78⑩

•(대상)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기한) 최초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설신고

•미사용금액의 0.5%

•(미신고시 MAX①,②)

① 고익수입금액(A)× 

      ×0.5% 

B: 전용계좌 개설· 

    신고 안한 기간 

C: 해당 사업연도 일수

② 대상거래금액×0.5%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의무

상증법

§50의4

•(대상) 외부 회계감사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이행시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기준 적용 

(의료법인, 학교법인 제외)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제출 

의무

법법 

§112의2, 

§75의4

•(대상)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5년간 보관

•미작성·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국기법§85의5)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명세서 미작성 금액 

×0.2%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법법

§120의3 

§121,  

§75의8 

부법§54

•(대상) 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

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 부분  

제외)은 가산세 적용 제외

•미제출한 공급가액 

×0.5%

1) '21. 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성실공익법인 확인제'가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제'로 전환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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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법인 세무일정

(예시: 12월말 법인)

월 의무 사항과 기한 의무이행 대상

1월 •(세금) 계산서합계표 제출 (세금) 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

2월 •계산서합계표 제출(매년 2/10) 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

3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3/3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월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결산서류 등 공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 서식 가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 주식 5%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경우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동일기업주식 5% 초과하여 출연·취득 또는  

계열기업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 

보유한 경우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령§39①(1)에 따른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6월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7월 •(세금) 계산서합계표 제출 (세금) 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 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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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익법인 등이 유의할 사항(최근 주요 세법개정 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①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준 마련 (상증법§50의4)

○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이행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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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강화 (상증법§50의3①)

○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이행시 회계감사보고서도 공시

○ 재무제표 주석 기재사항도 공시의무사항으로 추가됨

③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확대 (상증법§50의3①, 상증령§43의3①)

○ 의무공시 대상이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종교법인 제외)

- 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 등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 등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22. 12. 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가산세 미부과

④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상증법§50③, 상증령§43③)

○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등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모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회계

감사 의무 대상임

⑤ 공익법인의 의무지출제도 확대 (상증법§48②, 상증령§38⑱, ⑲)

○ 성실공익법인에만 적용되었던 의무지출제도가 기준규모 이상(자산 5억원 이상 이거나 수입금액 

등이 3억원 이상) 공익법인으로 적용 확대 

- 다만, 종교법인,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제외

⑥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부과기준 명확화 (상증법§48②)

○ 증여일을 ‘사후관리 위반일’로 명확화

⑦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상증법§50, 상증령§43)

○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경우, 기재부

장관은 다음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음

 * ’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기재부장관은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음

 * ’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⑧ 공익법인의 의무이행기한 변경 (상증령 §41① §43⑥ §43⑦)

○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의 이행기한 합리화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보고,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사업연

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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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1. 1. 이후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⑨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 §78⑩)

○ 신고기한(3개월) 도과시 부과되는 가산세 합리화

- 각 사업연도 중 미개설 신고 기간을 고려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도록 변경

 * ’22. 1. 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2) 법인세법 관련

① 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법인법§24, 법인령§39①)

○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

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정부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 단체’를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 심사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②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시기 변경 (법인령§39)

○ 공개시기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에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

○ 지정기부금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 등록된 영업자 단체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③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 (법인령§3②)

○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고정자산의 경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시 

전출 이후 발생한 처분수입만 비과세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고유목적사업 전출 시 시가

④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간주 규정 합리화 (법인령§56⑥)

○ 고정자산 등 취득 후 일정기간 사용의무 규정 신설

- 고정자산 등 취득 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

지 않은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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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부금단체의 의무 강화 (법인령§39⑤)

○ 사회복지법인, 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법인 등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

부금단체도 기부금단체의 의무 이행 (단, 종교단체는 예외)

○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등 공시, 전용계좌 개설 사용을 의무 규정에 추가

⑥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보고기한 단축 (법인령§39⑥, 법인칙§18의2)

○ 의무이행여부 보고주기를 매년 보고하는 것으로 단축

⑦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 사유 합리화 (법인령 §39⑧)

○ 지정취소 판정 시 상증법§48② ③에 따른 추징세액과 상증법§48⑧∼⑪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을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지정취소

⑧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법인법§75의4①)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5%로 인상됨(당초 : 2%)

⑨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단계 변경 (법인령§39)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추천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장 포함)으로 변경

○ 지정요건 추가 :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주무관청 등 1개 이상의 사이트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할 것

○ 지정기간 개정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 1. 부터 3년간(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

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은 6년으로 함)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⑩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절차 변경 (법인령§39)

○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점검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장 포함)으로 변경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⑪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사유 추가 (법인령§39)

○ 지정취소사유에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가 추가됨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⑫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통보 (법인령§39)

○ 국세청장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지정 취소된 경우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

○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공익목적 위반사항 등 적발 시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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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법인령 §39①)

○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추가

 * ’21.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 ’21.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⑭ 기부금영수증 전자적 발급방법 등 규정(법법 §75의4② §112의2, 법인령 §155의2)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

수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에 따라 기

부금 지출을 증빙하는 전자문서로서 세법상 기부금영수증의 정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 ’21. 7. 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보관(5년

간) 제출의무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나, ’21. 1. 1. ∼ ’21. 6. 30.에 발

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관련

①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추가 등 (국기령§66 ⑩)

○ 당연지정 기부금단체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법령에 따른 당연지정 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의무이행 

사항을 위반하거나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의무 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

되는 경우 명단 공개  

○ 명단공개 요건 합리화

- 명단공개 요건 판단 대상 기간에 불복청구의 기간은 불산입

5. 지방세 특례

1) 취득세 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5.12.31.까지 면제(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으로 85%까지만 면제됨)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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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재산세(재산

세 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

으로 85%까지만 면제됨)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최소납부 세제(2020년부터 부과됨)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세면제

세액이 50만원을 초과, 취득세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세세액의 15%를 납부해야하는 

제도임. 「지방세제특례제한법」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3) 등록면허세 등 감면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사회복지법인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서는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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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안내

1)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마다 발급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

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법인 및 시설의 경우 정관변경 등 허가를 득하고 여러 가

지 사업을 수행하므로 사업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제출은 필수사항이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서류>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②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③ 사업허가(허가,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⑤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⑥ 도면 1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⑦ 자금출처 명세서 1부.(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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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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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은 민간보험처럼 자유의사가 아닌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인 및 시설에서도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가입을 하

여야 하는데 4대 사회보험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직장 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법인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

근로자 1명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은 5명 이상>

가입대상 1개월 이상 계속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자

(주 15시간 이상)

상시 1인 이상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자격취득 임용일이 자격취득일 임용일이 자격취득일 임용일이 자격취득일 -

자격취득

상실신고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보험료

적용기간

당해연도 4월~

다음연도 3월

당해연도 7월~

다음연도 6월

당해연도 

1월~12월
당해연도 1월~12월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사용자 50%,

 근로자 50%)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사용자 50%, 근로자 50%)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율

(사용자 50%, 근로자 50%)

월평균 보수×실업급여

보험료율(사용자 50%, 

근로자 50%)+월평균 

보수×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보험료율

(사용자 100%)

업종별로 다름.

임금총액(추정액) x 

보험요율

(개인부담 없음)

관련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1355(유료)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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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업무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등 

각 공단으로부터 통합관리하며, 신고는 사업장에 가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

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된다.

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

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

한 사업이다.

▶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근

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80%까지 3년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

•서면: 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우편, 방문, 팩스가능) 

※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참조

이에 따른 각각의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순서대로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연금

1) 적용범위(가입대상)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국민연금 가입 형태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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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적용

사업장
가입자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1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 제외)

*지역가입자가 취업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자동 가입되며,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된다.

지역
가입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제외)

임의
적용

임의
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될 수없는 사람도 가입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60세 이전 본인이 희

망하여 가입하는 자

(전업 주부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임의계속
가입자

1개월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

세 도달한 후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계속 가입하기를 신청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자 원할 경우에는 65세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하고 있는 자

2) 국민연금 가입·상실 대상 및 신고일

(1) 국민연금 가입과 상실의 대상

① 근로자가 입사(자격취득)하거나 

② 퇴사·60세 도달 등(자격상실) 

③ 사업장이 휴·폐업한 경우(사업장 탈퇴) 

④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제출)하여야 한다.

(2) 신고 방법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하거나 팩스·우편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 및 EDI 통해 인터넷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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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연사업장 가입 및 자격취득신고서 구비서류

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부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③ 사업장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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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 자격상실 및 사업장 탈퇴 신고 구비서류

① 근로자 자격상실의 경우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② 사업장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탈퇴 신고의 경우 : 국민연금사업장 탈퇴신고서 1부

3)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이란 :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

을 결정한다.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이라고 한다. 

이는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한다. 결정된 소

득월액은 당해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소득 기준이므로 당해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국민연금 납부방법

(1)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매월 연금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게 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에서 4.5%를 원천공제한 뒤, 나머지 4.5%를 사용자가 보태어 납부한다. 

(2) 2011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5)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국민연금법 제9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1)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

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2)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

여의 산정 시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

로,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3) 납부예외 신청대상

① 휴직중인 경우(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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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②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

간으로 인정

(4) 납부예외 신청서류(취득·상실 신고방법과 동일)

①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1부

②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휴직발령서, 진단서 사본 등)

(5) 납부재개 신고

①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1부

(6)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이는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

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니다.

2. 건강보험

1) 적용범위(가입대상)

(1)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국민은 누

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법인사업장은 대표이사 1인만 있어도 가입대상임)에는 사유가 발생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적용신고 및 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분 내역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1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현역병, 전환 복무된 자, 무관후보생,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비상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등 제외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그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대상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임의계속

가입자

실업 전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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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가입·상실 대상 및 신고 방법

건강보험 가입과 상실의 대상 및 방법은 국민연금과 동일하다.

3) 건강보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① 보험료 산정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

② 매월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구분 근로자 사용자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율

※보험요율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해당년도 요율 확인(건강보험 안내(문의 1577-1000, www.nhic.or.kr)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실업수당만 지급하는 실업보험과 달리 실업수당 뿐 아니라 구인구

직 정보망 운용,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1) 적용범위와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

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되며 이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적용 제외 사업장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

③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244

한눈에 알아보는 사회복지 회계매뉴얼 개정서

※적용 제외 근로자

①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
업 적용(19.1.15시행)

②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③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다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

(실업급여만 적용)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

로 구분 적용

⑥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2) 고용보험 가입신고 

① 의무가입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다.

②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와

는 별도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 부과한다.

3) 고용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고용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실업급여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근로자가 받는 월평균보수에 대하여 아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고용보험에 있어서 보험료 부담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법정부담률의 50%

씩 부담하고 기타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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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

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4)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① 신고기한 : 취득 및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②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③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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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직확인서 :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

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실사유와 구분코드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임

의 입력으로 훗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⑤ 신고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 가능하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전자신고

⑥ 신고 시 유의 사항

㉮ 최초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성립일부터 14

일이고, ｢근로자 자격취득(고용) 신고서｣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보험

관계성립신고서｣와 ｢근로자 자격취득(고용)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성립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적기에 산정․부과 가능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사업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와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신고

5) 피보험자격신고 관련 과태료 안내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위반

과태료금액
2차위반

과태료금액
3차이상 위반
과태료금액

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

액은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

액은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 3만원. 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

액은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

액은 2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

액은 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6) 퇴직정산 및 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연도정산

(1) 퇴직정산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

험료를 산정하여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제도이며 2020.1.16.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

용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근로자 퇴사 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자격상실신고 시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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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정산하는 것으로 퇴직정산 결과 반영월의 월별보험료에 합산고지(추가

부과, 반환·충당) 한다. 

(2)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에 대하여 보수총액신고서(신고기한: 3월 15일까지)를 

작성하여 신고해 정산결과 4월분 월별보험료에 합산 고지

7) 고용보험 업무담당기관

담당기관 업무내용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

실업급여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직업능력개발관련 각종 지원업무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 등 담당

피보험자격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4. 산재보험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

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한다.

※ 산재보험 급여 종류

① 요양급여(치료비) ② 휴업급여 ③ 장해급여 ④ 유족급여 ⑤ 상병보상연금 ⑥ 장의비

⑦ 간병급여 ⑧ 직업재활급여 등

1) 적용범위와 가입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보험의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특례에 따라 근로자는 아니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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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실습생 등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산재법은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

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 제외 근로자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②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2) 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가입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와는 별

도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 부과한다.

3) 산재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로 구성된다.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

업의 종류별로 매년 고시한다.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결정 시 보수총액에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출퇴근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액은 
미포함-「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 ’23년도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1.0/1,000

산재·고용보험제도 안내(문의 1588-0075,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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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원금의 예산 편성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이월하

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인회계 후원금의 경우 세입은 후원금 수입과 이

월금 수입을 들 수 있으며 시설회계의 경우 후원금 수입과 이월금 수입, 법인전입금(후원금)을 들 수 

있다. 법인에서 법인전출금(후원금)을 사용할 때 재원이 후원금이란 점을 명확히 하고 후원금의 사용

계정에 준하여 사용하도록 시설에 안내한다.

세출은 <표 5-14, 15>와 같이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법인 운영비 구분과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

한 시설 운영비 구분을 사용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기타 절차는 일반회계와 같다.

표 5-1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중

표 5-2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중

표 5-3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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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후원금 지적사항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 및 『사

회복지시설 관리안내』“후원금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

10조 규정(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

성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시설은 자체 자선행사에서 실시하여 발생한 수입을 비지정후원

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잡수입 등으로 부적정하게 세입 처리한 후 후원금용도 외로 사용하여 후원금

계좌로 반환하도록 조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③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후원금의 접수

1) 후원금의 정의(범위)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및 기타 자산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따

라서 현금뿐 아니라 음식·의류·물품 등 대가 없이 받은 자산은 모두 포함된다.

※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적으

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법인·시설 관

할 지자체에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법인·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은 의무이행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법인세법령 개정에 따라 '20년도부터('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매년 3월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주무관청인 시도지사에게 보고 필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현행 제39조) 개정('18.2.13.)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2(현행 제19조) 개정

('18.3.21.개정)

TIP



254

한눈에 알아보는 사회복지 회계매뉴얼 개정서

공익법인 전용계좌입력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 신청내용(하단) 

→ 계좌구분(공익법인계좌) → 조회하기 → 계좌추가 → 신청하기 → 확인 → 개설 완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

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

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제5

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은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10. 2. 18., 2011. 3. 31., 2014. 2. 21.,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 2023. 2. 2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같은 조 제5항

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0>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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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

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

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또는 2018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

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으로서 본문에 따라 개설 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후원금 영수증 발급 및 대장 작성· 비치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한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의하여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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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

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   

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 이라 한다)를 사용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2020. 12. 22.>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2020. 12. 22.>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

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소득세법」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

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기

부금 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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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의 관리와 감사Chapter 05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

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기부금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

(기부금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

액의 1천분의 2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

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9. 12. 3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2항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파.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2항 300만원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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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희망이음 예시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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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의 관리와 감사Chapter 05

표 5-5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개정 2023.3.20>

※ 코드란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종전 법정기부금, 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금)은 
(10)으로,「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종전 지정기부금, 예 사회복지, 문화, 교육, 종교 등 기부금)
은 (40)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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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 <개정 2023. 3. 20.>

성명(법인명)

주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단 체 명

(지 점 명*)

소 재 지

(지점 소재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ㆍ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단체의 지점(분사무소)이 기부받은 경우, 지점명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부금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근거법령

기 부 금  영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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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가목(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목(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다목(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라목(같은 목에 열거된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
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마목(같은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바목[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나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
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으로 지출하
는 기부금)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같은 호 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노동조합 등의 회비) 4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공익단체) 42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 461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기부금) 462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43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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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개정 2023. 3. 20.>

성명(법인명)

주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단 체 명

(지 점 명*)

소 재 지

(지점 소재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ㆍ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단체의 지점(분사무소)이 기부받은 경우, 지점명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부금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근거법령

기 부 금  영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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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❷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은 해당 단체를 기부금 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가목(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목(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다목(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라목(같은 목에 열거된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
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마목(같은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바목[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나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
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으로 지출하
는 기부금)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같은 호 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노동조합 등의 회비) 4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공익단체) 42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 461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기부금 462

2. ❸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❹기부내용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43

 필요경비(손금) 및 세액공제 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50

4. ❹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현물기부"시 "단가"
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  분
기부자

법인 개인

특례기부금 장부가액

Max(장부가액, 시가)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장부가액

그 밖의 기부금 Max(장부가액, 시가)

5. (유의사항)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말함)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
금영수증을 중복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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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 <개정 2023. 3. 20.>

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합 계 표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공익법인등)

① 법인명(단체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유 형

   ( 해당란에 √ )

□ 정부등 공공 □ 교육 □ 종교 □ 사회복지

□ 자선 □ 의료 □ 문화 □ 학술 □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⑦ 구 분

    ⑪ 기부자

⑧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 인

개 인

합 계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⑥ 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⑩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4.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본 서식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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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의 희망이음 활용

후원관리→ 후원영수증관리→ 영수증발행 목록→ 조회기간입력(해당 사업연도)→ 조회하기→ 기부

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출력

*6월30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현재는 연계되지는 않으며, 영수증 발행된 내역만 취합됨

3) 후원전용계좌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법인)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의 장 

명의의 계좌(개인, 이하 "후원금전용계좌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야 한다. 후원금계좌는 다른 회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시·군·구에 신고한 후 사용한다. 통장은 금융기관별로 여러 개를 발행

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후원금계좌는 모두 수입과 지출이 가능한 직접 통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후원

자가 법인에 후원을 하는 것인지 시설에 후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후원금을 모금하

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느 한 쪽만 쉽게 한다든지 또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법인과 시설을 차별하

여서는 안 된다.

2017년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사례집

① ◎◎법인 산하 2개 시설에서는 후원금 전용계좌에 후원금만 세입 처리해야 함에도 자부담 등 타 자

금을 각각 4건 1,000천원, 1건 100천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후원금 전용계좌 관리를 소홀히 함

② 사회복지법인 ●●회에서는 후원금 전용계좌에 타법인 (○○재단법인)의 후원금과 혼용하여 관리·

사용하고 있음

③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후원금 전용계좌가 아닌 별도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수입 및 사용하

는 등 후원금 관리가 부적정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TIP

TIP



266

한눈에 알아보는 사회복지 회계매뉴얼 개정서

4) 후원물품의 수입 및 사용

후원물품의 경우도 수입대장 및 사용대장은 희망이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하‘희망이음’)을 이용

하여 후원품 수입관리와 사용관리를 입력하면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시 연계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희망이음의 내용을 사용하면 아래 <표 5-13>과 같은 양식으로 출력이 된다. 종류 및 후원물품의 종류, 

사용구분 등은 기초입력에서 각 법인 및 시설에 맞도록 설정한다. 

후원물품 중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용대장을 만들어 사용영수증 등과 함께 관리

하며, 기부물품의 기부가액의 산정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물품을 기부하는 당시의 장부가액(취

득가액)으로 기부금 가액을 산정하고,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며, 시가가 장

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

조3항). 

중고 후원물품 등의 경우 법적 기준은 없으나 내구연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기관의 자체 지침 등을 활용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비품의 경우는 후원물품이라도 비품대

장에 반드시 등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산정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

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

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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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현물기부" 시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

표 5-10  후원물품 수입 현황(희망이음 서식)

후원품 수입현황

표 5-11  후원물품 사용현황, 재고관리(희망이음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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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상품권 사용대장(예시)

상품권사용대장

표 5-13  후원물품 사용현황, 재고관리(희망이음 서식)

후원품 사용현황

후원물품의 재고관리는 희망이음에서 후원품 수입관리와 사용관리를 정확히 입력하면 재고에 대해서는 

후원관리 – 후원품현황 - 후원품 사용현황 - 재고가 있는 후원품만 조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3. 후원금의 사용

1)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

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비지정후원금에 대하여 <표 5-14>, <표 5-15>와 같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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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후원금을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회복지법

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함)을 위반한 것이 된다.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표 5-14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법인 운영비 구분

과목 직접비 간접비 비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 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
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
능)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
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
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사용불가(다만, 15% 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
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일반사업비 •◯◯사업비 단, 수익사업 사업비로는 사용 불가

전출금 전출금 •◯◯시설 전출금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반환금

사용불가



270

한눈에 알아보는 사회복지 회계매뉴얼 개정서

표 5-15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세출예산과목은 시설유형에 따라 별표 4 또는 별표 6 적용

과목 직접비 간접비 비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 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
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
능)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
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
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사용불가(다만, 15% 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
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교육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 교육비

◯◯사업비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반환금

사용불가

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사용불가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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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

(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①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 별표 10의 세출 "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도록 할 것

-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

야 함

② 사회복지법인에 후원하는 경우 그 지정용도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권리·행위능력의 범위 내 일 것

- 예컨대,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의료기관 개설 등)을 수행 하라는 취지의 용도는 「사회복지사업

법」 상 후원금으로 볼 수 없음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기탁내용(후원약속사항)이 등록된 경우에만 회계 반영이 가능하도록 함('18년 

하반기)

※ <참고> 모금기관*에서 받은 배분금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 지정후원금 인정은 원칙적으로 후원자로부터 받은 <기탁서>에 용도가 세출예산 "목" 수준으로 상세히 명시되

어야 가능하나,

- 모금기관으로부터 배분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탁서를 발부하지 않으므로, 기탁서 대신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

된 공문 및 사업계획서, 계약서, 등(또는 공모 공고문, 수행기관 선정 공문)을 근거로 하여 <지정후원금>으로 

회계처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의 구분

(1) 지정후원금: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으로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

정후원금의 15%는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사용가능하며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된다.

특정인에 대한 직책보조비 등의 지정후원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

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부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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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지정후원금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으로 시설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

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간접비 사용 비율은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한다.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

비 등 구입 가능하며 시설비는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하여 시설 증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하

다.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

지출, 예비비, 운영충당적립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으로는 사용금지하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당해연도 비지정후원금 지출금액의 15%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

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

능,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

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분기별 정산 원칙으로 전(前)분기에서 수령

한 비지정후원금의 50% 이내에서 현(現)분기에 사회복지 업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하에 조정 가능하다.

2020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사례집

□ ‘★★★★시설’에서는 시설장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되지 않아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1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1년10월 동안 비지정후원금을 과다

하게 지급하여 초과한 금액을 환수조치하며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

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함

□ ‘☆☆☆자활센터’에서는 법인으로부터 법인전입금(후원금)을 받으면서 법인전입금(일반)으로 잘

못 세입처리하여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직책보조비, 기관운영비, 

경조사비 등의 용도로 총33건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시설회계후원금 계좌로 반환 조치함

□ ‘◎◎◎◎복지재단’에서는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관운영비(이사회회의비 등)로 총

13건을 부당지출하여 시설회계 후원금 계좌로 반환하도록 조치함

□ ‘●●●요영원’에서는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관운영비(직원 명절선물구입, 경조사

비, 사회복지업무수당 초과금액 등)로 총84건을 부당하게 지출하여 시설회계 후원금계좌로 반환

하도록 조치함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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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과태료

※ 후원금을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임한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이 됨

 → 이는 시행령 별표 4의 과태료 4. 개별기준 중 ‘파’목에 해당되어 과태료 300만원 처분대상임

※ 후원금 용도 위반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에 이를 반드시 감안토록 할 것

(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당 지적사항)

(3)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재무회계규칙’의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 별표 10의 세출 “목”수

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여 가급적 내역 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도록 하며, 용도를 포괄적으

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사회복지법인에 후원하는 경우 그 지정용도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권리  행위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경

우만 후원금으로 인정되고 희망이음에 기탁내용이 등록된 경우에만 회계반영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4) 비지정후원금의 직접비와 간접비의 확인

비지정후원금은 지출금액의 50%를 간접비가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항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회계 – 장부출력 – 상대계정 사용내역현황>을 확인한 후 후원사업을 설정하여 지출금액을 클릭하면 연

간 사용한 내역과 계정을 볼 수 있어 관리가 쉬우며 예산과도 비교할 수 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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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상대계정 사용내역 확인을 통한 직접비와 간접비 확인(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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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지정·비지정 후원금품 신청서(예시)

*주민등록번호는 후원영수증 발급 시 사용되며, 연말정산자료와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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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원금 집행 시 주의사항

후원금 집행 시 예산총계주의에 입각하여 편성된 예산에 따라 사용을 하며, 후원금 사용계획에 따라 사

용하여야 과다한 이월을 막을 수 있고, 후원금이 이월된 경우 상대계정은 전년도이월금(후원금)을 먼

저 사용하며 2년 이상 계획 없이 이월되지 않도록 한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회계 – 장부출력 - 세입계정별 잔고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전년도이월

금(후원금)의 사용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당해연도의 후원금을 먼저 집행하지 않도록 하며, 차인금액

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항상 자금원천을 확인한다. 

2017년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후원금을 과다하게 이월하여 누적된 보유액이 292,000천 원으

로 적절한 사용계획 없이 누적·관리하고 있음

□ ‘●●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이월한 후원금이 141,000천원이고, 별도로 정기예탁계좌로 

관리하고 있는 후원금이 1,100,000천원으로 총 1,241,000천원을 과다하게 적립 또는 이월하여 

누적·관리하고 있음

(1) 후원금전용계좌는 직접 통장으로 관리하며 클린카드 도입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시설운영비 지출의 원칙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시설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에 

대해서도 클린카드를 도입하거나 시·도별로 기도입 운영 중인 보조금 전용카드와의 연계방안 등을 강

구·시행하는 등 시설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안내

하고 있다. 후원금이 보조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가 적발된 시설들도 있었으므

로 후원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용 클린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다.  

일부 시설에서는 다수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마련하고 매월 여러 통장의 후원금을 한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한 통장 외에는 지출이 되지 않는 간접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통장은 직접 통

장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보조금도 통장 단일화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별로 후원통장을 개설

하기보다는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을 구분하여 통장을 관리하도록 한다.

(2) 후원금 이자의 사용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자는 후원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과 기관의 지

침에 따라 후원금 또는 자부담 처리하여 사용한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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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으로 보는 경우는 해당 금융기관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후원자로 등록하고 이를 후원금으

로 처리하고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후원금의 이자는 회계상 없는 것으로 표기되고, 또한 결산보고 시 구청

에 보고분과 금액이 맞게 되며 세무서, 결산보고 등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후원금 잔액이 상당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금융기관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처리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자부담으로 처리할 경우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자부담 통장으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경우 이중으로 수입이 잡힐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에서 계좌이체 등록을 

하고, 자부담통장으로 옮긴 후 자부담통장에서는 잡수입(예금이자수입)으로 처리하며 자금원천이 자

부담㉜인 것을 명기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3) 후원금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모든 법인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는 매해 예산에 잡수입으로 산입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시설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며 개인적으로는 절대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 후원금 카드에서 발생하는 포

인트 및 마일리지도 매해 예산에 산입하도록 하고 기타 영업소에서 물건 구입 시 발생하는 포인트 등은 

법인 또는 시설명으로 가입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 후원금의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시설회계와 마찬가지로 1문건이 완전 문건이 되도록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일자별 편철

한다. 수입결의서의 경우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확인증(인터넷뱅킹 조회)을 증빙으로 하며 통장은 원

본을 첨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원본대조필한다. 지출결의서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적격증빙을 첨

부한다.

(5)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월 전출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6) 비지정후원금으로 시설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건물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 이

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가능하다.

㉜ 법인 또는 시설의 지침상 자금원천을 후원금으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 비고란을 사용하여 원천을 표기해야만 결산상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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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설의 휴지 폐지 신고 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폐

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를 첨부해 휴지  폐지 3개월 전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4. 후원금의 보고

1)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도 가능하며 후원자 각각에게 개별통보도 가능하다.

2)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공개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3. 후원금사용명세서”의‘사용내역’란에는 법인 및 시설별 세출예산과목구분표 상

의 목이나 내역 수준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지원대상자의 실명 등 민감정보가 기입되

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2. 기부금모

집 및 지출내용”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부금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표 5-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1.]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

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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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는 국세청 홈택스에 기부금 모금금액 및 활용실적을 익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3,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2.24.>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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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후원 관련

1)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관련 업무(연간)

기간 내용 제출방법 비고

상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서면/전산 제공 가능 기부자에게 제공

상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5년간 보관

1월 첫 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기부금 납입내역
홈택스연말정산(엑셀업로드)

사전기부금단체 신청 필수

기부자 많을 경우 활용

3월(3.31) 기부금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전자신고(홈택스)/홈페이지

3월(3.31)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 우편접수 매년

6월(6.30) 기부금영수증발급 명세서 제출 전자신고(홈택스)/우편접수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기부금 납입내역 입력

① 국세청 홈택스 기부금 납입내역 입력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발급기관 →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 제출 

신청(미 신청 기관인 경우)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 제출 자료 종류 선택(기부금 직접 제출 

기관) → 상단 기부금 서식 다운 → 작성(하단서식) → 검증 → 제출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시스템 로그인 → 후원관리 → 후원자 관리 → 후원자현황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록 → 후원

자 동의 등록 → 후원금 기부금 유형 입력 → 후원품 기부금 유형 입력 → 자료생성 → 국세청 연계

※입력 20일 일정은 당해연도 12월 20일경 월요일부터 익년 첫 주 금요일(대략 열흘기간)

TIP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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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의 제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의3호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

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고, 이 경우 국세청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

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1항의5바에 따라 「소득

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을 공개한다. 미공개 시 의무 미이행으로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지정이 취소된 단체는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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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활용(예시)

국세청홈택스를 통하여 해당 기관의 의무이행 안내(예시)

TIP

TIP

※ 여/부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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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 <개정 2023. 3. 20.>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85

01  사
회

복
지

시
설

 후
원

금
의

 관
리

02  사
회

복
지

시
설

의
 감

사

  후원금의 관리와 감사Chapter 05



286

한눈에 알아보는 사회복지 회계매뉴얼 개정서

표 5-20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 <개정 2023. 3. 20.>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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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기부금영수증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기부자부터 홈택스를 통하여 기부금영수

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며 소득(법인)세 등 신고 증

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여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즉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

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리과정 변화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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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실시

1) 감사(‘재무회계규칙’ 제42조)

(1)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전임자가 참관해야 하며, 전임자가 참관할 수 없으면 관계 직원 

중에서 전임자의 전임자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19. 9. 27.>

(4)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

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회계감사‘재무회계규칙’ 제42조의2

제42조의2(회계감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2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등 회계감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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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09.2.5>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

회복지 법인 ○○○의        .   .   .부터       .   .   .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집행 내용

과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

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

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3) 감사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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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

항에 따라 감사대상이 확대되었다.

즉, 법인 및 시설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 재무제표 상 총자산가액이 100억 이상(부동산 등 평

가액이 장부가액에 비하여 크다면 평가가액 기준)이거나 (2)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액을 합계가 50

억 이상이거나 (3)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이상인 경우 다음연도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외부회

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

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

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 2021. 2. 17.>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

일 것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억원 미만일 것

3.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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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현지조사

1) 목적

법인 및 시설의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 확인, 위

법 및 부당행위 시정조치, 회계질서 확립 등으로 투명한 예산집행,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한다.

2)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 감독 등),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및 제14조(공동조

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점검 등) 및 제36조(검사), 「지방재정

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기타(개별법)

「노인복지법」제42조(감독), 「아동복지법」제66조(조사 등), 「장애인복지사업법」 제61조(감독), 「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보고  검사 등), 「영유아보육법」 제

42조(보고와 검사), 「노인장기요양법」 제61조(보고 및 검사) 등

3) 조사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 및 산하 

사회복지시설

*그 외 보조금 지급 대상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도 일부 포함

4) 조사종류

(1) 정기조사 - 연중 조사계획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2) 특별 합동조사 - 보건복지부 및 시도가 합동으로 법인 및 시설 중 일부를 조사대상기관으로 선

정하여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

(3) 특정조사 - 전국 단위(필요시 일부)의 집중조사를 통해 정부의 부정수급 근절의지를 확산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수급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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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내용

(1) 세부조사항목

분야
번호

법인·시설운영 종사자관리 회계 관리 후원금관리 기능보강사업

총54개항목 16개 항목 13개 항목 12개 항목 5개 항목 8개 항목

1
법인설립허가, 

정관, 운영규정

시설의 장 

자격요건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구분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사업계획

2 법인 재산관리 시설의 장 상근
예산 편성 및

공개

후원금 영수증

발급

설계용역단계

(감리용역포함)

3
임·직원 구성 및

운영

종사자 자격

및 인력배치

결산보고 및

공개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공사계약단계

4
임원 겸직 및

결격사유
공개모집 수입 및 지출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공사시행단계

5 장기차입 사회보험
세입·세출 

예산과목

후원금 지정 용도 

외 사용 금지
공사완료단계

6 수익사업 퇴직금(연금) 회계담당 지정 유지관리단계

7
시설 설치·운영

신고
퇴직적립금 통장 및 카드관리

법인명의 

재산 등재

8 시설 설치기준 급여관리
주·부식 등 구입 

및 계약
사업비 목적 사용

9 시설 비치서류 복무관리 보험가입

10
시설 휴지·재개·

폐지신고
교육관리

예산 관련 

운영규정

11
시설운영

위원회

국외출장 및

해외여행
시설 공공요금

12
시설거주자 

입·퇴소 등 관리

호봉 획정 및

승급
종사자 식대

13 시설 안전점검
인건비(보조금)지

급 상한

14 물품관리

15
시설생활자 

인권보호

16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 위 54개 항목 외 추가 항목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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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조사사항

▶ 법인·시설 운영

① 법인 정관 및 운영규정 적정 여부

② 법인·시설의 비치서류 구비 여부

③ 법인 재산취득 및 임원임면 보고 이행 여부

④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여부

⑤ 법인 기본재산(토지, 건물 등)의 임대수익금을 사적용도로 사용 여부

⑥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 등으로 편입된 부동산 보상금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 대체 여부

⑦ 물품관리대장 비치, 대장 대비 물품 일치 여부, 불필요한 부품 교체로 예산 낭비 사례가 있는 지 여부

⑧ 불용물품 처리 시 내구연한 준수, 매각대금의 세입처리 여부

⑨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개인금전 등을 무단 인출하여 후원금, 공사비, 시설운영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 여부

⑩ 수입사업 회계 처리 및 수익금 목적 외 사적 사용 여부 등

▶ 종사자 관리

① 친인척 등 미자격 시설의 장 및 종사자를 채용하여 급여 지급 사례가 있는 지 여부

② 허위 근무자에게 인건비 집행 후 차명계좌를 통해 횡령사례가 있는 지 여부

③ 종사자의 법인 및 타 시설 겸직 여부

④ 채용 전 경력인정 및 호봉획정 적정 여부

⑤ 시설의 장 등이 종사자의 퇴직적립금을 중도 인출 후 개인용도로 사용 여부

⑥ 해외출장, 휴가, 병가, 허위 근무 등으로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⑦ 근거 없이 자격수당, 지도수당 등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 여부 등

⑧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출  퇴근, 관내 관외 국외 출장 등 복무사항

▶ 회계관리

①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구분 여부

② 시설운영 예산을 법인운영비로 집행 여부

③ 법인 및 시설의 예산 결산 절차 및 집행 결의 준수 여부

④ 법인 및 시설명의 승인 통장 외 별도 통장을 관리 사용 여부

⑤ 법인 및 시설명의 계좌에서 지출결의 없이 무단 인출해 사적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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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  부식 구입 시 수의계약 후 허위 납품 등 부당거래 여부

⑦ 사회보험금을 과다 원천징수한 후 별도 통장으로 관리  사용 여부

⑧ 공금으로 경조사비, 가족식사비, 친인척행사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 여부

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여부 등

▶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지정 비지정 구분 및 지정후원금을 지정용도 이외로 사용 여부

② 시설에서 사용할 후원금을 법인운영비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

③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이 불가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

④ 후원금을 보조금 자부담 사회보험 등 계좌로 무단전출 사용 여부

⑤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적립 이월하고 있는 지 여부

⑥ 후원금영수증 발급 및 공개 여부

⑦ 후원금의 사용내역 통보,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여부

⑧ 후원물품 관리 적정 여부 등

▶ 기능보강사업

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변경한 사업비를 타 목적으로 사용 여부

② 일반경쟁 사업을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에 의존 여부

③ 선급금, 기성금 과다 집행여부

④ 기능보강 공사 기간 준수 여부

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준공 시 정산 여부

⑥ 신축공사 장부상 지출액과 실제 지출액의 일치 여부

⑦ 물품 바꿔치기, 가격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부당 사용 여부

⑧ 사업비 집행 후 일정 금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 여부

⑨ 납품업체 등에 제출한 견적서와 유사물품 구입 가격 확인 여부

⑩ 기능보강사업 후 해당 시설 및 물품실제 활용 또는 방치 여부

⑪ 하자보증서 징구 및 정기 하자검사 이행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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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조사 체크리스트

분야 조사항목 확인 내용 및 관련 서류



법인·시설

운영

【법인분야】

① 법인설립허가, 

정관, 운영규정

확인내용 설립허가 절차, 정관 변경 및 등기, 운영규정 적정 등

관련서류
정관,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및 관련 처리 일건 서류, 운영규정 등

② 법인 재산 관리

확인내용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취득 및 처분절차, 법인 실제재산과 정관상 기

본·보통재산 비교, 재산 처분 후 현금흐름, 법인기본재산을 임의로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도로편입 등 부

동산 보상금의 기본재산 편입·대체, 기본재산 처분 또는 임대 후 사

적용도 사용 등

관련서류

재산대장(건물, 토지, 유가증권, 무형고정자산, 기계·기구류, 부채상

황),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처분허가문서, 재산 취득 및 처분 관

련 보고서, 정관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목록, 감사보고서, 법인등

기부등본, 유가증권명세서, 기타유동자산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부

채명세서, 제충당금명세서, 기본재산 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비품관리대장 등

☞재산취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00만원

③ 임·직원 구성 및 운영

확인내용
임원(이사·감사)구성, 이사회 특별관계, 이사회 회의, 외부추천 이사 

및 감사, 법인 임원 임면보고, 법인 직원 구성 등

관련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법인임원 임면보고서, 외부 임원 임

면 관련 보고서류, 임·직원보수일람표 등

☞임원의 임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④ 임원 겸직 

및 결격사유

확인내용
법인 이사의 시설의 장 및 종사자 겸직, 겸직근거, 겸직 임원 급여 지

급 내역 및 실제 근무 실태 등

관련서류 임원 명단, 겸직 인사발령 서류, 급여 내역 등

⑤ 장기차입

확인내용
장기차입 이사회 의결, 장기차입금 시임원 명단, 겸직 인사발령 서류, 

급여 내역 등, 시·도지사 허가대상여부, 장기차입 후 사후관리 등

관련서류 이사회회의록,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장기차입금 통장 등

⑥ 수입사업

확인내용

수익사업근거(정관 명시 등), 수익사업의 법인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

여부, 수익사업회계 분리임원 명단, 겸직 인사발령 서류, 급여 내역 

등 운영, 수익금 목적사용(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 외 사용금지)

관련서류 정관, 이사회 회의록, 사업수입명세서, 수익사업관련 서류 등



296

한눈에 알아보는 사회복지 회계매뉴얼 개정서

분야 조사항목 확인 내용 및 관련 서류



법인·시설

운영

【시설분야】

⑦ 시설 설치·운영 신고

확인내용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시설 설치·운영 절차 이행 등

관련서류

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고유

번호증, 국공립시설(위탁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간판)등☞시설 설

치·운영 신고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⑧ 시설 설치기준

확인내용 시설설치기준(입지조건, 규모, 인력배치 등) 충족 여부 등

관련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시설평면도, 건물 배치도, 시설의 장과 종사자 

명부,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 명부 등

⑨ 시설 비치서류

확인내용 시설의 법정 비치서류 구비 여부

관련서류

(비치서류)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법인설립허가증(법인에 한

함)㉢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거주자 및 퇴소자 명부㉤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후

원금품대장㉧시설의건축물관리대장㉨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시설에 갖추어야 할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료50만원

⑩ 시설 휴지·재개·

    폐지신고

확인내용 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절차 및 신고여부

관련서류

(시설휴지)㉠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등

(시설재개)㉠시설의 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재개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시설폐지)㉠시설의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사회복지

시설 신고증 등

☞재개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재개한 경우: 과태료100만원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고 휴지 또는 폐지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⑪ 운영위원회
확인내용

위원 자격요건, 법인의 임원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 위원회 구성(5

인 이상 15인 이하), 정기 또는 수시회의 개최, 회의 공개, 회의록 작

성 및 보고 등

관련서류 운영위원회 명단, 위촉 문서, 회의록 및 회의보고 문서

⑫ 시설거주자 

    입·퇴소 등 관리

확인내용

거주자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관련,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처리(개인

금전 등을 무단 인출하여 후원금, 공사비, 시설운영비 및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 여부), 입소자 금전관리 대리인 지정, 유료 입소비용 적

정 사용 및 별도 관리 여부, 사망자 유류금품처리(민법 등 처리 절차 

준수)등

관련서류
입·퇴소자 명부 및 관리대장, 입퇴소 보고자료(전산 관리 등), 사망

자 명단, 유류금품 처리 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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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

운영

【시설분야】

⑬ 시설의 

안전점검

확인내용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 결과 제출 여부, 관할 지자체로부터 보완 

또는 개수·보수 요구사항 처리 여부 등

관련서류
시설안전점검 결과보고 문서 등

☞시설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300만원

⑭ 물품관리

확인내용

물품출납원지정, 정기재물조사(연1회 이상 의무사항), 불용품의 처리

(내구연한, 매각대금 세입처리 등), 물품대장과 후원물품 대장상 물

품일치, 불필요한 부품 교체로 예산 낭비 사례, 법인·시설 차량 운

영관리 등

관련서류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 명단, 물품관리대장, 비품관리대장, 정기 

재물조사 자료 등

⑮ 시설생활자 

인권보호

확인내용
생활자에게 인권침해 사실 진정권 고지, 시설 내 진정함 설치, 작성

된 진정서 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등

관련서류 진정함, 진정서 처리 문서 등

⑯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확인내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실태(통합회계관리, 통합 고객관리, 온

라인 보고 등 활용실태 등)

관련서류
(통합회계관리) 회계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등

(통합고객관리) 후원자관리, 후원금관리



종사자관리

① 시설의 장 

자격요건

확인내용
시설 유형별 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친인척 등 미자격 

시설의 장 임명 및 급여지급, 법인 이사 겸직 등

관련서류 인사기록카드, 시설의 장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 인사발령문서 등

② 시설의 장 

상근

확인내용 시설의 장의 상근 및 겸직(관할 주무관청의 협의가 필요한 겸직)등

관련서류 출근부, 근무상황부, 관할 주무관청과 협의 문서 등

③ 종사자 자격 

및 인력배치

확인내용

시설 유형별 종사자 자격 기준(법정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 종사자 

배치, 결격사유, 허위 근무자 인건비 집행(차명계좌를 통해 횡령사

례), 법인 및 타 시설 겸직

관련서류
시설의 장과 종사자 명부, 사령부(인사발령대장), 인사기록카드, 인사

발령문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근로계약서 등

④ 공개모집

확인내용
채용 공개모집(인건비 보조대상 시설에서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신규

채용 시) 및 공고, 인사위원회 운영 등

관련서류
신규채용자 명단, 채용 및 공개모집 관련 문서, 인사위원회 심의서 

등

⑤ 사회보험

확인내용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가입 및 납부, 원천징수(과다 원천징수 후 별도 통장 관리·사용 여

부)등

관련서류 가입자명부, 보험증권,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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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관리

⑥ 퇴직금(연금)

확인내용 퇴직금(연금)적립 및 적정사용, 퇴직자 기한 내 퇴직금 지급 등

관련서류 적립통장, 연금가입 및 연금납부내역 등

⑦ 퇴직적립금

확인내용
퇴직적립금반납(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관리(중도 인출 후 개

인용도 등 사용 여부)등

관련서류 퇴직적립금 통장, 급여명세서, 퇴직적립금 반납서류 등

⑧ 급여관리

확인내용

종사자 기본 급여 및 수당 적정 지급여부, 시간 외 수당(해외출장·

병가·연가 등으로 지급 사례), 각종 수당 지급 근거(자격수당, 지도

수당 등)

관련서류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인건비명세서, 출근부, 출장명령부, 근무

상황부, 급여 지급 내역 등)

⑨ 복무관리

확인내용
시설별로 종사자의 복무규정 등 제규정 제정·운영, 복무규정 준수

(출·퇴근, 관내·외 출장, 연가, 휴가, 조퇴, 외출)등

관련서류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근무상황부(출근부, 출장명령부 등), 교

대근무일지, 업무일지 등

⑩ 교육관리

확인내용 보수교육, 교육명령 및 수료증(발급 시)등 확인

관련서류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만원

☞위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⑪ 국외출장 

    및 해외여행

확인내용
국외출장 및 해외여행 목적, 출장 및 여행 비용 원천, 개인 및 공무수

행 구분

관련서류 해외연수 계획서, 근무상황부, 초과근무일지, 교대근무일지 등

⑫ 호봉 획정 

및 승급

확인내용

○(경력인정)공통 지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별시설담당부서

지침, 지자체 별도 규정 등 규정에 따른 채용 전 경력 인정

-인정범위: 사회복지시설경력(100%),유사경력(80%) 등

○(호봉획정 및 승급) 초임호봉, 호봉 재획정, 호봉승급, 최고호봉(31

호봉/원장·관장은 30호봉)초과여부 등

관련서류

인사기록부, 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류, 사회복

지시설신고증, 경력인정 및 호봉승급 관련 서류 등

채용서류, 호봉획정 및 승급 보고 문서, 급여명세서 등

⑬ 인건비(보조금) 지급

    상한

확인내용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시설의 장 65세, 종사자

60세)적용 등

관련서류 퇴직종사자명부, 퇴직발령문서, 급여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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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

①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구분

확인내용
법인회계,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분리, 회계별 구분집행(시설운

영 예산을 법인운영비로 집행 여부 등) 등

관련서류 총계정원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등

② 예산 편성 

및 공개

확인내용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 편성 및 보고, 편성 예산 공개, 예산 전용 

절차, 세출예산의 이월(특정 목적 적립금 포함) 등

관련서류
예산계획서, 예산편성지침, 예산서, 운영위원회보고서, 이사회회의록

(의결서), 공개서류, 예산 전용 문서 등

③ 결산보고 

및 공개

확인내용 결산 보고 및 공개 여부, 결산보고 서류, 공고 방법 및 기간 등

관련서류
법인 및 시설 세입결산서, 법인 및 시설 세출결산서, 운영위원회 보

고서, 이사회회의록, 공개 서류 등

④ 수입 및 지출

확인내용

○수익금의 수납,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과오납된 수익금의 반

환 등 적정 처리 여부

○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명령 및 지출결의서 작성, 예금통장이나 전

자 거래의 적정 지출행위 및 사적 사용 여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나 전용계좌 이용 사항, 지출 시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실태, 예산의 목적 사용 여부, 시설운영 예산을 법인 운영비로 집행 

여부

○공금으로 경조사비, 가족식사비, 친인척 행사비 등에 사적용도로 

사용 여부 등

관련서류
총계정원장, 예산 ·결산서, 결산보고서, 수입 및 지출결의서, 현금출

납부, 법인카드 사용내역, 통장, 각종 증빙 자료 등

⑤ 세입·세출 

예산과목

확인내용
법인회계, 시설회계, 복지관 등 시설회계의 세입·세출예산과목에 

따라 수입·지출 적정 여부 등

관련서류 총계정원장, 과목전용조서, 예비비사용조서, 세입 및 지출결의서 등

⑥ 회계담당지정
확인내용 회계담당지정 및 재정보험가입여부 등

관련서류 업무분장, 발령대장, 보험증권 등

⑦ 통장 및 

카드관리

확인내용

통장 및 카드 보관 실태, 별도 통장 사용 여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제한 업종 사용 여부, 적립된 카드 포인트 운영 여부, 유가증권 관리 

등

관련서류
법인 및 시설 금융기관별 통장 발급 리스트, 현금 및 예금명세서, 통

장, 법인카드, 유가증권명세서 등

⑧ 보험가입

확인내용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 보험상품 종류 및 보험료 비용 원천, 

사회보험료 징수(과다 원천징수한 후 별도 통장으로 관리·사용 여

부), 만기환급금 회계처리 등

관련서류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입증명서, 보험료 명단 및 징수내역, 만기환

급금 수입결의서 등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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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

⑨ 주·부식 등 

구입 및 계약

확인내용

계약의 자금 원천, 주·부식 구입 시 허위 납품 등 부당거래(내부거

래포함)여부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

관련서류 계약 관련 서류, 주거래 업소 연락처 등

⑩ 예산 관련 

운영 규정

확인내용 예산(예산 전용 포함) 관련 규정 제정 여부, 예산계획서, 편성지침 등

관련서류 운영규정, 예산서, 편성지침 등

⑪ 시설공공요금
확인내용

사택에 거주하는 등 개인용도 사용에 시설예산 집행 여부, 법인 및 

시설에 시설 공공요금 대납 여부 등

관련서류 공공요금명세서, 지출결의서 등

⑫ 종사자 식대
확인내용

종사자와 입소자 공동식사 실태, 종사자 식비 사용처, 집단 급식소 

설치·신고 및 운영 등

관련서류 종사자 급여명세서, 식대 징수 내역 및 통장, 식사 인원 현황 등



후원금관리

① 후원금 

전용계좌개설

확인내용

법인 및 시설 명칭이 부기된 후원금전용계좌 개설,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 개설, 전용계좌 내 보조금 등 타 

자금과 혼합사용 등

관련서류 후원금통장 리스트(휴면계좌 포함), 후원금 통장 등

② 후원금 영수증 

발급

확인내용
후원금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여부, 지정 및 비지정 구분관리여부, 후

원금 수입 및 사용대장 , 필요 시 지정기탁서 확인 등

관련서류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영수증, 지정기탁 관련 서류, 후원금 전용

계좌(통장)등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0만원

③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확인내용

후원자(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연

1회 이상, 통보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동의(기탁) 절차 없이 무단으

로 후원금 수입 사례, 회계서류와 통장 대조 등

관련서류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일괄통보 및 개별통보 문서 등

④ 후원금 수입·사용 결

과 보고 및 공개

확인내용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개(인터넷 홈페이지와 시

설게시판)여부, 공개 기간 준수 여부, 개인정보 공개 여부,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이월 또는 적립 실태 등

관련서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개자료(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⑤ 후원금 지정 용도 외 

사용금지

확인내용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후원금 사용 여부

○비지정후원금을 법인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 시 직접비 및 간접비 

구분 사용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후원금 사용 시 법인 및 시설회계 세입·세출과목 적용 여부, 후원

금을 보조금·자부담·사회보험 등 타 계좌로 무단전출 사용 여부 

등

관련서류 총계정원장, 후원금 통장, 지출결의서, 후원금품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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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조사항목 확인 내용 및 관련 서류



기능보강

사업

① 사업계획
확인내용

사업계획 확정 및 보고절차,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이행, 법인의 
자부담비 원천 및 확보 여부 등

관련서류 사업계획서, 기능보강사업 신청 서류 등

② 설계용역단계(감리용

역포함)
확인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경쟁 업체선정
여부
○용역 대가 산정 근거 여부: 1식 내용으로 작성금지
○착수· 완료계 등의 민원서류 접수 여부(해당 법인 및 시설)
○공사도면, 설계내역서,시방서 등 납품 여부

③ 공사계약단계 확인내용

○공사 금액에 따른 공개입찰의 준수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해당 자치단
체규정
○수의 계약 시 추정 가격 100% 및 부가세 포함한 계약 여부

④ 공사시행단계 확인내용

○각종 서류 접수·처리 여부
-착공계 접수(해당 법인 및 시설)
-신·증축 및 대수선, 소방설비, 폐기물 등의 인허가 신청사항
○선급금 및 기성금 집행규정 준수 여부
-과다 선급금 및 과다 기성금 확인:사진대장, 지자체 규정
-선급금에 대한 지급보증서 확보 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여부
-사업 계획과 관련된 공사분야확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계약 사항 확인
-낙찰차액 사용을 위한 원인 행위일(사업 이월시 중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전 정산금지
○공사(감리)일지 등의 작성 여부
-설계변경 및 공정 진행 사항 확인

⑤ 공사완료단계 확인내용

○준공계 등 접수 및 인허가 신청에 따른 결과(승인서)첨부 여부
-신·증축, 대수선, 소방 관련 인허가 신청사항
-폐기물 처리 필증 등(해당 공사에 한함)
-하자 보증서(각서)
-사진대장, 시험성적서, 준공도면 등
○계약금 정산 여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산 확인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증빙서류 확인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영수증 확인
○준공 접수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준공 검사된 공사 확인
-지체상금률(1,000분의 0.5/1일)계상 여부
-준공계 접수일·준공검사 조서·공사금 송금일 확인
○이월사업 정산액 사용 여부

⑥ 유지관리단계 확인내용
○정기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이행 여부
-하자대장 및 하자보수 착공 및 준공계 확인
○하자담보기간 종료 전 해당 송사 범위 내 재공사 여부 확인

⑦ 법인명의 재산 

등재

확인내용
사업완료 후 법인명의 재산 등재 여부(공사는 법인 명의 소유권 등
재, 물품은 물품대장 등재)등

관련서류 법인재산대장, 정관 기본 재산 목록, 법인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등

⑧ 사업비 목적 사용
확인내용

기능보강사업비 목적 사용 여부, 자부담금 출처, 사업비 부당사용(물
품 바꿔치기, 가격 부풀리기, 사업비 집행 후 일정 금액을 되돌려 받
아 개인적 사용 등)여부, 장부상 지출액과 실제 지출액 차이 여부, 납
품업체 견적서와 유사물품 구입가격 확인 등

관련서류 지출결의서, 통장, 견적서, 물품관리대장, 장비관리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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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관련 Q&A

감사 또는 지도점검 관련 문서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1) 해당 주무관청에서 통보를 받은 공문

2)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통보 받은 공문

3) 법인 또는 시설에서 해당 주무관청으로 처리결과를 발송한 공문 및 지적사항이 개선된 내용

별도의 <감사 및 지도점검철>을 만들어 1) + 2) + 3)을 순서대로 색인하여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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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7. 13.>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2. 개별기준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

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

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

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마.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

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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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9. 6.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

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사고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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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6.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

용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

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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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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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의 정의

물품은 현금, 유가증권㉝ 및 부동산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 즉, 형상이나 성질은 변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재산으로 비교적 장기간(내용연수㉞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비품과, 품질이 사용됨으로써 소모

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소모품으로 구분된다. 

2. 물품의 범위

1) 물품

현금이나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 및 소모품을 말한다.

2) 비품

그 품질 형상은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

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고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

품일지라도 취득단가㉟가 일정 금액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3) 소모품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그 밖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으로 다

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아래의 물품을 포함한다.

㉝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으로 어음이나 수표, 채권, 주권 등을 말한다.

㉞ 물품이 사용될 수 있는 예상 기간, 즉 물품의 수명을 말하며,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Q&A 참조.

㉟ 물품을 구입할 때 각 단위마다의 값이나 낱개의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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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관리Chapter 06

(1)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이나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사무용품이나 시험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을 수리 조립 제작(생산)하는데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

용 부속품이나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4)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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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관리자와 출납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함) 제38조, 39조에 의하여 

시설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취급, 보관, 사용, 처분)하기 위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야 한다.

1) 물품관리자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 또는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을 말하며, 물품관리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며 제도와 사무를 정비 통일하고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며 관리에 대

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다.

2) 물품출납원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하며, 물품의 출납과 보관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물품운용원: 부서의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자로 물품관리자로부터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을 말하며 각 부서장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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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의 취득(구입)

1) 물품구입 계획

물품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무 또는 사업 예정에 따라 취득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수급계획을 작

성하여야 하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물품구입(구매)

물품구입 계획에 의해 물품을 구입한다.

(1) 물품구입 내부결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직원(물품청구인)은 물품관리자와 상의하여(물품 재고 유무 확인, 필요성, 예산, 

우선순위 등) 물품구입을 요청하고, 물품구입 담당자는 검토 후 산출기초조사서(별표 1)에 의해 물품

구입에 대한 내부결재를 받는다.

※ 내부결재를 받기 위해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시장조사 실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㊱ 가격 확인, 견적서 수령 비교㊲

㊱ 나라장터종합쇼핑몰 홈페이지 : g2b.go.kr  콜센터 전화 : 1588-0800

㊲ 비교견적서를 받아야 되는 기준은 시설마다 상이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 시에는 비교견적서 생략되며,  
나라장터 쇼핑몰 미등록 물품인 경우 2곳 이상 수령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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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경우 형태를 선택: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공개경쟁계약 등

    - 경쟁계약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협의 후 결재

(2) 물품납품의뢰 및 의뢰서 수령

물품을 구입할 업체(가장 저렴한 가격의 업체)에 물품 납품을 의뢰하고 물품납품의뢰서(별표 2)를 수

령한다.

(3) 물품 납품 및 물품검수

납품된 물품의 성능 및 상태 등을 확인하고 물품검수조서(별표 3)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4) 물품출납부에 구입내역 기록

물품을 물품출납부 및 비품관리대장(별표 4)에 기록한다.

※ 구입물품 등재 시 물품 가액 산정 방법㊳

    -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 취득금액을 알 수 없거나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시가  감정가 평가 가격 또는 견적 

    가격 등을 따름 

3) 물품보관 및 출납

(1) 물품청구인에게 지급

물품구입을 요구했던 직원에게 물품을 지급한다.

(2) 물품출납부에 지급내역 기재

물품출납부에 지급내역을 기록한다.

㊳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제14조(물품의 가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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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보관 및 재물조사

1) 물품보관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시설의 장소에 보관하며, 물품관리원이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장의 승인

을 얻어 이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1) 물품출납 및 이동의 제한

물품은 물품관리원의 명령이 없이는 출납 및 이동을 할 수 없다.

(2) 보관 상황의 보고

물품출납원은 매 회계연도 말 현재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물품의 상황을 물품관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할 때 그 사실을 물품관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재물조사(‘재무회계규칙’제40조의2)

(1) 재물조사의 정의

재물조사란 일정 시점의 보유물품을 실제 조사하여 장부 수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수량 및 불용품을 

파악하여 조치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2) 재물조사의 시기

정해진 시기는 없으나,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3) 재물조사의 방법

조사대상에 따라 수량조사와 상태조사가 있다. 수량조사는 장부상의 수량과 현품을 대사㊴하여 초과품 

또는 부족품을 확인하는 방법이며, 상태조사는 현품의 상태를 활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는 조사로, 

수량조사와 상태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㊴ 회계업무를 보거나 정산 등을 할 때 거치는 대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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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물조사 절차

① 재물조사 계획수립: 재물조사 일정을 계획하여 내부결재를 받는다.

② 물품관리대장 등록물품 내역 출력: 물품관리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역을 출력한다.

③ 재물조사  실시 일정 공지: 시설 게시판과 직원들에게 재물조사 일정을 공지한다.

④ 재물조사표 준비: 재물조사표 양식을 확정지어 인쇄한 후 준비해 놓는다.

⑤ 재물조사 실시: 물품관리대장을 참고하여 각 실별 물품을 확인하고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확인필이 

있는 재물조사표(별표5)를 부착한다. 조사를 실시하며, 물품 변동사항을 확인(변동, 추가, 불용품 

처리할 것 등)하고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라벨 등을 이용해 표시해 둔다. 신규 취득된 물품의 경

우 회계장부의 자산취득비 내역과 비교 검토한다. 재물조사 시의 물품 금액은 매입 시에 기록된 금

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시가 또는 견적가격에 의한다.

⑥ 재물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재물조사 실시 시 라벨 등을 이용해 표시해 두었던 내용을 참고하여 재

물조사 총괄 내역 및 실시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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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재물조사 계획 예시

㊵ 저장되어 있는 전 재고품에 대하여 일체의 수불 행위를 중단하고 특정 날짜 기준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조사 방법은 정확성이 있는 반면, 수불 
업무에 지속성이 없으므로 예비 목적으로 저장된 재고품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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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재물조사 계획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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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품의 처분절차(‘재무회계규칙’제41조)

1) 불용의 결정

불용결정이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불용품

이란 불용을 결정한 물품을 말한다.

불용결정 및 처분은 주로 재물조사 이후에 실시하지만, 물품 사용 도중 불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불

용처분이 가능하다.



325

  물품관리Chapter 06

01  물
품

02  물
품

의
 관

리
03  별

표
서

식
04  Q

&
A
로

 알
아

보
는

 물
품

이
야

기

물품관리자는 불용결정을 하기 전에 물품 상태를 활용 가능품과 활용 불가능품으로 구분하며, 불용이 

결정되는 물품은 활용 불가능품으로, 불용결정신청서(별표 6)를 작성하여 보고한 후 불용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

(1) 활용 가능품

신품과 중고품으로 구분되며 신품은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이다. 중고품은 

사용된 물품이지만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이다.

(2) 활용 불가능품

요정비품㊶과 폐품으로 구분되며, 요정비품은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이며, 폐품은 수리

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이거나, 수리할 수 없는 물품이다. 활용 불가능품은 시설장의 승인

을 얻은 후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 불용결정 대상 물품

    -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원 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 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부속품

    -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 중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내용연수 도래 전이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다. 즉,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불용사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함.

(3) 불용결정신청서(별표 6) 작성 시 기록 사항㊷

① 불용결정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기록

② 물품의 구입 일자와 물품의 상황

③ 물품의 사용 경위, 불용결정을 하는 이유

㊶ 정비를 요하는 물품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을 의미하며, 수리비가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이다.

㊷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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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확인 여부

⑤ 물품 처분 방법

2) 불용품의 처분

(1) 불용품의 매각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는 것이 없을 때나 매수인이 없을 때, 또는 매각이 부적

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은 절차로 매각 처분한다.

① 불용물품 매각 처분조서(별표 7) 작성 후 시설의 장 승인을 받는다.

② 매각대금 수령 후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증을 접수한다.

③ 매각대금 수령 방법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잡수입통장으로 계좌 입금 받거나, 현금 수령의 경우 

대금을 받은 다음 날까지 통장에 입금처리 한다.

④ 불용품 매각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불용품의 폐기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는 것이 없을 때나 매수인이 없을 때, 또는 매각이 부적

당하다고 인정될 때 아래와 같은 절차로 불용품을 폐기 처분한다.

① 불용품 폐기조서(별표 8) 작성 후 시설의 장 승인을 받는다.

② 승인 후 물품대장에 폐기 사실을 기장하고 현 재고량을 조정한다.

③ 폐기할 불용품이 비품이며, 분리수거나 쓰레기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

물스티커를 구입㊸ 후 부착하여 지정장소에 분출한다(폐기물 스티커 구입비용 지출항목: 수용비 및 

수수료).

④ 불용품 폐기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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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불용결정 및 처분품의 예시

㊸ 폐기물 배출 관련 인터넷으로 배출 신고 후 비용을 결제하고 스티커를 출력하여 부착 후 지정 장소에 분출하는 방법도 있다(관할 구청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를 활용하면 된다).

“20**년 정기재물조사결과(20**.*.**)”에 따라 『000운영규정』 제00조 물품불용을 결정,  

처분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불용품의 처리)

  ○ 『000운영규정』 제00조(물품의 불용결정) 및 제00조(불용품의 폐기)

□ 불용물품

  ○ (불용물품목록) 20**년 재물조사 결과에 따라 불용결정하여 적치되어 있는 물품을 불용결정

할 물품은 아래와 같음

   - 목록: 탁구대 외 10종 15개 물품

    ※ 세부 물품내역은 붙임 목록표 참조

□ 불용(폐기) 계획

  ○ 각 실의 폐기물은 주차장에 수집하여 폐기물 수집 업자에게 인계하도록 함.

붙임: 1. 물품불용품 목록 1부.

        2. 불용결정 신청서 10부.

        3. 불용물품 매각처분조서 10부.

        4. 폐기물 처리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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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물품 폐기처리 결과보고 예시

□ 관련근거

  ○ 00**-내부결재(20**. *. **.) 물품불용 결정 및 처리 계획

□ 처분개요

  ○ 폐기물 처리일 : 20**.  *. **.(금)

□ 대상물품

  ○ 불용물품목: 총 10종 15개 (붙임 1. 폐기물품 목록 참조)

붙임: 1. 폐기물품 목록 1부

        2. 불용물품 폐기(해체) 조서 10부

        3. 폐기물품 사진대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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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품의 대여

물품은 대여를 목적으로 한 것이나, 대여하여도 시설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것만 

대여할 수 있다.

1) 물품 대여의 절차

  (1) 물품 대여 의뢰가 오면 물품관리자에게 의뢰한다.

  (2) 시설의 장의 승인 후 물품대여신청서(별표 9)를 접수받는다.

  (3) 주의사항 설명 후 물품을 대여해 준다.

  (4) 반납기한까지 물품이 들어오지 않을 시 확인한다.

  (5) 대여했던 물품 수령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이상이 발생했을 시 수리비용 청구)

  (6) 대여물품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6. 물품관리의 전산화(‘재무회계규칙’제6조의2)

시설의 장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시설의 정보화 기반 조성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

고한다.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고정자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 관리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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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통합과정 교육용교재(2020.2월) 참조

2) 물품목록번호의 구성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구입연월일 6자리, 물품의 수량,  고유번호 숫자로 구성할 

수 있다. 

물품분류번호 물품구입연월일 총구매갯수 고유번호

12 12 12 12 123456 12 12

대분류(2) 중분류(2) 소분류(2) 품명(2) 구입연월일(6) 총구매수량(2) 고유번호(2)

   ※물품분류번호는 G2B분류체계(UNSPSC)㊹에 따라 분류

㊹ UNSPSC(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 UN이 권고하는 분류체계로서 전자상거래에 적합하여 2002년 나라장터를 
구축하면서 채택한 물품분류체계(8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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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품관리자의 의무와 변상책임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관리하는 회계관직이다. 따라서「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재무회

계규칙’제26조).

2) 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3)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1) 물품관리자, 물품출납원, 물품운용원 및 물품사용자

(2) 위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

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

는 사람

4) 변상요건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2)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3) 시설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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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산출기초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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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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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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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별지 제2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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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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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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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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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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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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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단가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취득단가는 물품을 구입할 때 각 단위마다의 값이나 낱개의 값을 말합니다. 취득단가 예를 들어 보면, 동

일 모델 선풍기를 10대 구입하면서 500,000원을 지출했을 경우, 선풍기 1대의 취득단가는 50,000원이 

됩니다.

내용연수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은 물품이 사용될 수 있을 때까지의 연수를 말합니다. 즉, 물품이나 기계가 오랫동안 

사용에 견딜 수 있는 해의 수를 말합니다. 

각종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는 조달청(www.pps.go.kr) 홈페이지에서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

시’에서 조달청고시 제2021-41호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물품관리자는 시설의 물품 및 자산관리에 대한 총괄 사무를 담당하며,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

리,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을 받아 물품의 출납과 보관, 재물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시설에서 사무용 컴퓨터를 한 대 산다고 할 경우 구입과정을 예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컴퓨터를 구입할 계획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보통은 당해연도 예산의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이 없을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에 반영한 후 구입계획을 해야 합니다. 

2) 컴퓨터를 구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검토하여 보고하고 시장조사를 합니다.

3) 가급적 나라장터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입할 사양

의 컴퓨터 가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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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가격조사를 위해 외부 컴퓨터 업체의 견적을 받습니다. 되도록 많이 받아보면 비교 검토하기가 좋습니다.

5) 구입업체 선정을 위해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내역을 정리(산출기초조사서)하여 보고합니다.

산출기초조사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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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입할 업체가 선정되면 물품 구입에 대한 품의 요구서를 작성하거나 내부결재를 하여 결재를 받고,  

물품 납품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합니다.

물품구입 품의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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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결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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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납품의뢰서 예시

7) 납품기한 내 물품을 납품 받으면, 물품검수 후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고 비품관리대장에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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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검수조서 예시

비품관리대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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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취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물품의 취득금액은 계약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과 인수 시까지의 소요비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부

가가치세는 물론 물품대금 조달수수료, 수송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를 산

정할 때도 물품 취득일부터 시작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물품상태를 분류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물품상태를 분류하는 기준은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으로 구분하며, 신품은 새제품 및 거의 동일한 

물품을 말하고, 중고품은 사용된 물품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입니다. 요정비품은 수리하여 사용하

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이며, 폐품은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을 말합니다.

재물조사란 무엇을 조사하는 것인가요?

재물조사란 물품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시설의 물품 현황이 잘 맞는지를 파악하는 일을 말합니다. 현재 있

는 물품의 수량과 상태 조사를 통해 현품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관리상태를 검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부족하거나 초과한 물품의 수량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불용품을 파악하여 조치함으로써 물품관

리를 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물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처분하는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물품의 상태를 확인해 보고, 활용 가능한 물품인지, 활용 불가능한 물품인지를 구분해야되며, 활용이 불가

능한 물품이 불용 결정 물품입니다. 활용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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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결정신청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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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관리대장 작성 예시

불용품을 처분할 때는 불용품이 매각 가능한 물품인지, 폐기를 해야 되는 물품인지를 확인하여 매각 가능

한 물품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합니다.

1) 불용물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한 후 시설장 결재를 받고, 매각대금 수령 후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증을 

접수받습니다.

불용품매각처분조서 예시

수령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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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각대금은 시설의 통장으로 무통장입금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

의 다음날까지 통장에 입금하고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수입항목: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

3) 불용품 매각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결과보고서 예시

매각이 불가능한 물품인 경우 폐기 처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후 시설장 승인을 받습니다.

2) 비품관리대장에 폐기사실을 기장합니다. 

3) 폐기할 물품이 분리 수거되지 않는 물품일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고 구

입 영수증을 수령합니다.

   (폐기물 스티커 구입비용: 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로 비용 처리함)

4) 스티커를 물품에 부착하여 지정장소에 분출하고, 불용품 폐기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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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처분이 가능한가요?

물품은 사용기술, 사용빈도 등 사용 환경에 따라 실제 사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유가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 처분의 정당성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즉,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용할 수 없거

나, 사용은 가능하지만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은 내용연수 도래 전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즉, 수리 소요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

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 발생빈도 등을 조사하여 불용결정조서에 첨부하는 등 처분의 정당성을 입

증하면 됩니다.

※ 조달청 고시 제2021-41호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

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된 여러 가지의 품목이 하나로 조합된 장비(시스템 장비)는 주된 

장비를 교체할 때 부속 장비를 함께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부속 장비를 처분할 수 있다.

○ 공공의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의 경우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효율

이 현저히 낮을 경우 내용연수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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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사는 연 1회, 또는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
다고 했는데, 재물조사 이후에 구입한 물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재물조사 시 물품대장과 비교하여 재물조사필증을 부착하는데, 재물조사 이후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대장에 기록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합니다.

물품을 매각해야 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onbid.co.kr))를 꼭 통해야 되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

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용

품은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두 번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경

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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